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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1)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양지연
**

최 임 제도의 고용효과는 오랜 기간 논쟁이 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이 구조를 고려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례를 통해

서 노동시장의 이 구조하에서 최 임 의 고용효과에 한 이론  측들

을 검증한다. 한국노동패 자료(4~17차)를 활용하여, 상 으로 최 임 제

도의 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5인 미만의 세한 사업장을 비공식부문

으로 정의하고, 각 부문별 최 임 제도의 고용효과를 분석하 다. 분석 결

과 최 임 의 인상은 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취약 임 근로자들의 직장유지

율에 부정 인 효과가 있는 반면, 비공식부문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 다. 한 최 임 의 인상은 양 부문 간의 노동력 이동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자발  실업  이직은 노동시장에서 상 으로 취약

한 계층에 나타나 최 임 제도의 실효성에 한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핵심용어: 최 임 제도, 비공식 노동시장, 패  자료, 선형확률모형, 임의효과, 고정

효과, 로짓모형

논문 수일: 2016년 10월 24일, 심사의뢰일: 2016년 11월 2일, 심사완료일: 2017년 2월 22일
 * 본 연구는 오공과 학교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본 논문의 개선에 

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오공과  응용수학과 조교수(jyang@kumoh.ac.kr)

노 동 정 책 연 구
2017. 제17권 제1호 pp.1~25

한 국 노 동 연 구 원



  노동정책연구․2017년 제17권 제1호2

I. 머리말: 문제 제기

최 임 제도는 일정수  이상의 임 을 유지하도록 국가에서 강제하는 일

종의 규제정책으로서 임  근로자들의 생활수 을 개선한다는 원래의 취지

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와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는 최 임 제도가 임  

근로자의 고용을 축시키는지 여부에 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식, 비

공식부문으로 나뉘는 노동시장의 이 구조는 최 임 의 고용효과를 더욱 

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상 으로 세한 사업체들로 이루어진 비공식부문에

서는 최 임 제도가 제 로 수되지 않는 실정이며, 이에 최 임 제도의 고

용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해서는 공식, 비공식부문별로 그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 임 의 인상이 각 부문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상

반된 연구 결과들이 국외에서 보고되어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련 연구가 많

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 자

료를 이용하여 최 임 제도의 공식, 비공식부문에서의 고용효과와 노동력의 

부문 간 이동패턴을 분석하고 정책  함의를 찾는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 임 의 인상은 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임  근로자들의 동일 직장유지율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하지만 비공식

부문에서는 같은 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한 최 임 의 인상은 양 부문 

간의 노동력 이동에 향을 주는데, 이는 공식부문에서는 일자리 감소로 인한 

비자발 인 실업으로 나타나고 비공식부문에서는 공식부문의 임 상승으로 인

한 자발 인 이직으로 나타난다. 이는 노동경제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론  

분석의 측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공식부문의 비자발  실업  이직은 비

교  임 , 남성, 비상용직, 5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두드러졌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최 임 의 고용효과에 한 

이론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본 논문의 기여도를 제시한다. 제Ⅲ장에서는 국

내 최 임 제도  노동시장 황을 살펴보고, 제Ⅳ장에서는 분석 자료  분

석 방법을 소개한다. 제Ⅴ장에서는 최 임  인상이 공식, 비공식부문에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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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유지비율  이직비율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Ⅱ. 고용시장의 이 구조와 최 임 의 고용효과:

이론  선행 연구

완 경쟁 노동시장하에서의 신고 학  경제학자들은 최 임 이 비자발

인 실업을 유발하고 임  근로자들의 고용을 축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그

러나 1990년 에 이르러 일련의 논문에서는 최 임 의 부정  고용효과에 의

문 을 제기하고 있다. 표 으로 Card & Krueger(1993)는 미국의 패스트푸

드 업체에 고용된 10  근로자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최 임  인상이 고용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 다. 하지만 Neumark & Wascher(2000)는 

같은 사례에 한 다른 자료를 사용하여 최 임 의 인상은 고용을 축시킨다

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해 Card & Krueger(2000)는 재반박을 내놓았다. 이

후 최 임 의 고용효과에 한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표되었고 아

직까지 공통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 처음 실행되어 2001년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

한 사업장 체에 최 임 법이 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 임 제도의 고

용효과에 해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서로 상반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남성일(2008)은 최 임 으로 감시단속  근로자들의 고용 축효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김 일(2012)은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최 임  인상이 

임  근로자의 신규 채용을 크게 축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이병희

(2008), 남재량 외(2009)는 개인의 특성을 통제할 경우 최 임 의 고용효과는 

정 이거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비공식부문의 경제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2~3배가량 높은 것으

로 나타나(조 모 외, 2008), 최 임 의 고용효과를 논할 때 노동시장의 이

구조를 명시 으로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 한 상당수의 임  근로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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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부문에 고용되어 있고 이들이 주로 최 임 에 직 인 향을 받기 때

문에, 최 임 제도가 가지는 본 취지의 효과를 평가하기 해서는 총 인 

연구보다는 각 부문별 연구가 필요하다. 공식, 비공식부문별 최 임 의 고용

효과에 해서 흔히 인용되는 이론  하나는 Welch(1974)이다. 이에 따르면 

최 임 의 인상은 직 으로 공식부문의 임 을 올리며 실업자들을 양산하

게 된다. 만약 이들이 비공식부문으로 이동하여 고용이 되었을 경우, 비공식

부문에서는 노동 공 의 증가와 임  하락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가설은 

Mincer(1976)와 Gramlich et al.(1976)에 의해서 확장되었는데, 이들은 공식부

문에서 비공식부문으로의 노동 이동뿐 아니라 비공식부문에서 공식부문으로

의 노동 이동까지 고려한다. 이에 따르면 최 임  인상으로 인한 공식부문의 

임  인상은 비공식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비공식부문의 직업을 

그만두고 공식부문으로 이동하여 구직할 유인을 제공한다. 이는 다시 비공식

부문의 노동 공  감소와 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의 이론을 바탕

으로 할 경우, 최 임 의 인상은 공식부문의 임  인상으로 이어지고 고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반면 비공식부문의 임 , 고용효과는 애매하며, 노

동시장의 상황, 최 임  증가율, 노동탄력성 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고의 주된 목 은 이 노동시장의 구조하에서 최 임 의 고용효과에 

한 이론  측들을 한국의 사례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한 국내의 

실증연구로는 김 민․강은 (2015)이 유일하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경

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사용하여, 이들 자들은 최 임 이 인상되면 공

식, 비공식부문 모두 임 이 상승하고 비공식부문에서의 고용확률이 올라간다

고 보고하 다. 하지만 김 민․강은 (2015)은 부문 간 노동력의 이동을 명시

으로 고려하지 않았고, 고용과 임 에 한 연구의 공통된 문제라 할 수 있는 

내생성을 충분히 통제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본고는 공식부문과 비공식부

문 사이 노동력의 이행을 직 으로 모형에 반 하고, 패 자료를 사용하여 

찰되지 않는(따라서 직 으로 통제되지 않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 추정

치에 미치는 향을 명시 으로 통제하 다. 

최 임 이 공식, 비공식부문에 미치는 상이한 향에 한 실증연구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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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가를 상으로 한다. 비록 최 임 의 노동시장에서 효과(특히 고용

효과)가 나라, 사용한 모형, 자료마다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많은 기존 연구에

서 최 임  인상으로 인한 공식부문에서의 임  인상과 약간의 음의 고용효과

를 보고하고 있다. 반면 비공식부문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노동

시장의 이 구조를 감안한 연구의 수는 비교  제한 인데, 그나마 라질을 

상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편이다. Fajnzylber(2001)는 공식, 비공식 양 

부문에서의 음의 고용효과와 공식부문에서의 양의 임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반면 Carneiro(2000)의 경우 공식부문에서는 음의 고용효과, 비공식부문에서는 

양의 고용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Lemos(2004)는 1982년부터 2000년의 라질 

자료를 이용할 경우 최 임  인상이 공식, 비공식 양 부문에서 부정 인 고용

효과가 있음을 보 으나, 자료를 2004년까지 확장할 경우(Lemos, 2009) 고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Chun & Khor(2010)는 최 임  인상이 공식부문에서는 

양의 임 효과, 음의 고용효과로 이어지는 반면, 비공식부문에서는 그 효과들

이 유의하지 않음을 보고하 다. Hohberg & Lay(2015)는 인도네시아의 정규직

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최 임  인상이 공식부문에서 임 을 인상시키고 오

히려 고용유지율을 다소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을 포

함할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그 외에도 Maloney 

& Mendez(2004)와 Gindling & Terrell(2007)은 각각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최 임  인상은 공식부문에서 양의 임 효과와 음의 고

용효과가 있는 반면, 비공식부문에서는 고용효과가 부정 이거나 결과가 유의

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

노동패 자료(2001~2014)를 이용하여 개인의 비 측 이질성을 모형에 반 하

고, 다양한 모형을 통해 최 임  인상 후의 개인의 노동이동 실태를 악하여 

정책  함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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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최 임 제도  노동시장 황

우리나라의 최 임 제도는 1988년에 최 로 시행되어, 그 후 용 상 산업 

 규모가 차 확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용 상이 체 임 근로자로 확

된 2001년 이후를 분석 기간으로 삼고 있다. [그림 1]의 각 막 는 2001 

~2014년의 법정최 임 을 나타내고 있다. 2001년 시간당 명목최 임 이 

1,865원이었던 것이 2014년 5,210원으로 약 2.8배 증가하 으며, 동기간 동안 

실질최 임  역시 꾸 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한 비율의 근로자가 최

임  미만으로 여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의 기울임 꼴로 

표시된 수치 참조).1) 2009년까지 계속 높아지던 최 임  미만 근로자 비율이 

이후 주춤하다 최근 다시 올라 2014년에는 임 근로자의 11.1%가 최 임  미

만으로 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년여간 최 임  미만의 

[그림 1] 최 임 의 변화와 최 임  미만 근로자 비율의 추이

자료 : 한국노동패 조사, 제주도, 이북, 외국 지역을 제외한 15세 이상의 임 근로자를 분

석 상으로 삼음.

1) 최 임  미만율은 한국노동패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되었다. 단 15세 이상의 임 근로자

를 그 분석 상으로 삼고 있으며, 제주도, 이북, 외국 지역은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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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이 해소되지 않고 항상 일정 규모로 존재하는 것은, 일부 사업체에서 최

임 법의 수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 가 존재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비공식부문 분류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의 일반 인 개념은 1993년 

제15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ICL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를 거치면서 정립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비공식 고용은 소규모 형태이며 부

분 임시 고용, 연, 개인 , 사회  계에 기 하고 있다. 이후 비공식부문

은 찰 상이나 목 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인데, 주로 사

업체의 크기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그 기 으로 사용하고 있다(Maloney & 

Mendez, 2004; 성재민․이시균, 2007; 김 민․강은 , 2015). 본 연구에서는 

김 민․강은 (2015)을 따라 비공식부문을 소규모 사업장인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의하 다. 

한국노동패 자료(2001~2014)를 이용하여 공식, 비공식부문의 분포를 살펴 

본 결과, 비공식부문에 고용된 근로자가 체의 16~18%가량을 차지하고 있으

며 지난 15년간 그 비율이 비교  안정 이었다(표 1, 표 2 참조). 공식부문에

서의 남성 근로자가 62~66%인 반면 비공식부문에서는 44~51%로 나타나, 여

성이 비공식 노동시장에 더 많이 고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학력

의 근로자 혹은 학생 신분의 근로자가 비공식부문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상용직, 일제의 비율이 비공식부문에서 상 으로 낮

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가구주, 기혼자의 비율은 공식부문에서 더 높게 나타나

고 있다. 평균 연령은 양 부문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체 으로 비공식

부문의 근로자 평균 연령이 공식부문보다 2~3세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양 부문의 평균 임  차이는 차 확 되어 최근 비공식부문의 임

 수 은 공식부문의 55%에 불과하다. 반면 주당 근로시간은 비공식부문이 

공식부문보다 평균 2~4시간 길게 나타나고 있다. 최 임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의 경우 공식부문은 10% 미만인 반면 비공식부문은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은 양 부문 모두에서 최 임  미만 근로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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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자료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 조사(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 KLIPS) 4~17차(2001~2014년)를 이용하여 고용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해당 기간 패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15세 이상의 임 근로자를 그 

분석 상으로 삼고 있다. 단 제주도, 이북, 외국 지역은 제외하 다. 최 임  

인상의 고용효과를 효과 으로 평가하기 하여 임  수 에 따라 실험군

(treatment group)과 조군(control group)을 설정하고, 최 임  인상 후 실험

군의 고용 변화가 조군에 비해 어떠한지를 실증하 다. 실험군은 최 임  

인상의 직 인 향을 받는 집단으로 임  수 이 해당 연도의 최 임 보다

는 높지만 다음 해의 법정최 임 보다는 낮은 근로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반

면 조군은 최 임  인상의 향을 받지는 않지만, 실험군과의 측되지 않

는 이질성을 최소화하기 하여 가  실험군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집단으

로 정의하고 있다. 기존 연구(김주 , 2011)와 비슷하게, 재의 임  수 이 다

음해 최 임 보다 높지만 120% 혹은 150%를 넘지 않는 범  내 집단을 조

군으로 삼고 있다. 즉, 실험군과 조군의 t기의 임 은 각각 다음의 조건을 만

족해야 한다. 

실험군   ≤   
대조군    ≤    
대조군    ≤    

여기서 와 는 각각 t기의 임   법정최 임 을 나타낸다. 본 연구

에서는 분석 기간(2001~2014년) 동안 매해 측치의 임  수 과 당해 최 임

, 다음해 최 임 을 비교하여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실험군 혹은 조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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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 다. 그 결과 각 집단에 포함되는 측치 개수는 <표 3>에 주어진 

바와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실험군의 3.5배가량의 측치가 조군으로 사용

되었다. <표 3>에서는 조군 1이 사용되었다.  

2. 분석 방법

<표 1> 공식부문 임 근로자의 특성

(단 : %, 천 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식부문 82.8 83.2 81.8 83.6 84.1 83.8 83.2 83.3 83.5 83.5 83.2 84.1 83.6 82.8

남성 63.4 62.8 62.2 63.4 63.3 63.5 63.4 64.8 65.0 63.8 64.2 62.6 62.8 62.6

평균연령 37.4 38.0 37.7 38.1 38.4 38.6 39.1 39.8 40.1 40.7 41 41.8 42.5 43.1

가구주 53.2 52.0 52.2 54.3 54.2 55.1 55.7 57.3 59.4 59.4 60.5 59.9 59.9 61.8

고졸 이하 61.7 60.9 56.8 54.7 51.6 50.9 50.8 47.8 48.0 48.4 46.4 46.5 45.5 44.6

졸 13.4 14.2 15.2 16.3 18.3 18.4 18.4 19.1 19.7 19.9 20.2 20.5 20.5 20.7

졸 이상 24.9 24.9 27.9 29.0 30.1 30.6 30.8 33.1 32.3 31.7 33.4 33.1 34.1 34.7

상용직 84.3 84.9 86.2 85.1 83.8 83.4 83.5 84.4 81.4 79.3 80.2 79.9 80.4 80.2

일제 94.2 93.9 94.7 95.6 95.0 95.7 95.3 95.9 95.3 94.7 94.9 94.6 94.4 94.2

평균 

시간당 임
 6.8  7.1  8.0  8.8  9.3 10.0 10.9 11.4 11.5 11.7 12.7 13.1 13.9 14.3

주당 

근로시간 
49.8 49.4 49.6 48.8 47.8 47.2 46.7 46.3 45.3 45.2 44.6 43.6 43.2 43.1

최 임  

미만
 2.5  3.2  3.7  4.9  5.6  5.8  6.8  6.7  8.3  7.1  6.5  5.4  7.4  6.9

자료 : 한국노동패 조사, 제주도, 이북, 외국 지역을 제외한 15세 이상의 임 근로자를 분

석 상으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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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비공식부문 임 근로자의 특성 

(단 : %, 천 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공식부문 17.2 16.8 18.2 16.4 15.9 16.2 16.8 16.7 16.5 16.5 16.8 15.9 16.4 17.2

남성 48.1 46.3 51.2 46.4 48.9 50.3 50.1 46.2 42.8 44.8 43.4 47.2 44.6 47.0

평균연령 37.8 38.1 38.5 38.5 38.5 40 40.4 40.6 42.2 42.9 44.5 44.5 45.1 45.9

가구주 39.5 36.8 42.3 40.5 44.3 44.7 43.4 44.1 45.5 50.2 48.1 51.3 49.7 54.3

고졸 이하 77.8 77.6 73.4 70.3 73.0 69.4 65.9 65.3 70.4 67.5 70.8 69.4 67.2 67.6

졸 10.3 12.3 13.2 13.6 13.9 15.2 16.8 17.7 14.0 15.2 15.2 14.3 13.0 13.1

졸 이상 11.9 10.1 13.4 16.1 13.1 15.4 17.3 17.0 15.7 17.3 14.0 16.2 19.9 19.3

상용직 66.3 68.7 68.9 67.9 69.3 67.9 66.2 69.0 58.9 58.5 53.4 53.6 52.6 53.0

일제 85.1 85.3 86.3 88.7 87.6 87.1 88.6 89.1 83.2 82.1 82.1 84.2 83.6 83.4

평균 

시간당 임
 4.6  5.4  5.1  5.0  5.2  6.2  6.2  6.3  6.1  6.7  6.9  7.6  7.6  8.1

주당 

근로시간 
51.6 53.7 52.7 52.9 52.4 50.5 50.1 49.8 48.8 47.7 46.1 46.0 45.8 45.8

최 임  

미만
 7.3  8.1 10.0 12.5 15.9 17.1 18.8 22.6 28.7 22.1 22.0 17.7 25.0 24.0

자료 : 한국노동패 조사, 제주도, 이북, 외국 지역을 제외한 15세 이상의 임 근로자를 분

석 상으로 삼음.

공식, 비공식부문에서 최 임 의 고용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최 임  인

상 후 직 인 향을 받는 실험군의 고용상태가 양 부문에서 어떻게 나타나

는지 검토하 다. 먼  최 임  인상 후 취업 인 임 근로자들이  직장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실직하는지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모형을 고려한다.

                                (1)

단    은 t기의 임 근로자가 t+1기에 동일한 직장에 고용되어 있을 경우 

1의 값을, 실직하 을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식 (1)에 바탕을 둔 분석에서는 

최 임  인상 후  직장에서의 고용 안정성과 실업의 험에 을 맞추고 

있으며, t+1기에 이직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있다. 는 i번째 측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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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기의 사회경제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이며, 는 실험군일 경우 1, 조군

일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다. 반면  , 는 각각 시간특수 인 항, 

오차항을 나타내며, 는 링크함수이다. 여기서 는 개인의 찰되지 않은, 하

지만 시간에 따라 변하지는 않는 고유한 특징을 의미한다. 패 자료를 사용하

면 이러한 개인별 특성의 차이를 추정식에 명시 으로 반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우리의 심은 실험군의 계수이며, 만약 t기에서 t+1기로 최 임 이 상승하

여 실험군의 취업유지에 부정 인 향을  경우 의 추정치는 음(-)의 값을 

가진다. 실험군은 상 으로 임 분포에서 하 계층에 속하는 근로자들이다. 

소득근로자들의 잦은 이직  실직 등의 불안정한 고용이 최 임 의 고용 

효과를 살펴보는 데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 분포에서 비슷

한 치에 있는 그룹을 조군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에서 정의하는 

조군은 이미 다음 기 최 임  이상의 임 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 임  

인상의 직 인 향을 받지 않는 그룹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식 (1)의 실험

군에 해당하는 계수 는 임 근로자의 보이지 않는 특성을 최 한 제거한 후

의 최 임  인상이 취업유지율에 미치는 향이라 할 수 있다. 

한 최 임  인상 후 부문별 이동 상황을 살펴보기 하여 다음의 모형을 

추가 으로 고려하 다.

                                (2)

공식, 비공식 두 부문에 해서 각각 따로 식 (2)를 검토하 다. 공식부문에 

해서,    은 t기에 공식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임 근로자가 t+1기에도 공

식부문의 직장에 고용되어 있을 경우 1의 값을, 비공식부문으로 이동하여 비공

식부문의 직장에 고용되거나 실직할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식 (1)과의 차이는 

식 (1)에서는 동일한 직장을 유지하는지에 심이 있다면, 식 (2)에서는 공식부

문에 남아 있기만 하다면 이직을 하든지 같은 직장을 유지하든지에 상 없이 

1의 값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자 업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공식부문과 비슷하게 비공식부문에 해서도,    은 t기에 비공식부문

에 고용되어 있는 임 근로자가 t+1기에 비공식부문의 직장에 고용되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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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비공식부문 내 이직 혹은 비공식부문의 동일 직장유지) 1의 값을, 공식부

문의 직장에 고용되거나 실직할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식 (2)에서도 심이 되

는 계수는 인데, 양수일 경우 실험군은 조군에 비해 최 임  인상 후 동일

한 부문에 남아 있을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 음수일 경우 실험군은 

조군에 비해 동일한 부문에 남을 확률이 낮음을 의미한다. 조군은 실험군과 

임 분포에서 비슷한 치에 속한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는 실험

군의 노동시장에서의 측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한 최 임  인상이 고용에 미

치는 효과라 할 수 있다.

한편 Mincer(1976)와 Gramlich et al.(1976)에 의하면, 최 임  인상으로 인

한 공식부문의 임 인상은 비공식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에게 공식부

문으로 이동하여 구직할 유인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는 고학력 혹은 높은 노동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공식부문 직장의 임 이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비공

식부문에 남아 있는 일부 근로자에 한할 것이다. 실험군과 조군만을 이용한 

분석은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식 (2)를 확장한 아래

의 모형을 추가 으로 고려하 다. 

                      

(3)

비공식부문에 있는 모든 임 근로자를 우선 다음과 같이 4개의 집단으로 구

분한다. 

최저임금 미달 집단    
실험군   ≤   
대조군    ≤    
고임금 집단    ≤ 

식 (3)에서   은 각각 최 임  미달 집단, 실험군, 조군을 나타

내는 더미변수들이다.    은 t기에 비공식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임 근로자

가 t+1기에도 비공식부문의 직장에 고용되어 있을 경우 1의 값을, t+1기에 공식

부문의 직장에 고용되거나 실직할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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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서와 의미가 동일하다. 여기서   의 부호를 살펴 으로써 최 임

 인상이 비공식부문 근로자의 노동력 이행에 미치는 향을 집단별로 악할 

수 있다. 

추정기법은 회귀분석을 활용하되, 하나의 횡단면 자료로 취 하여 통합된

(pooled)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이항 종속변수 모형인 로짓모형(logit model)을 

사용하 다. 반면 고정효과 로짓을 이용할 경우 편의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Greene et al., 2002), 선형모형을 이용하여 고정효과(fixed effects)를 살펴보았

다. 한 추가 으로 임의효과(random effects) 모형도 검토하 다.  

Ⅴ. 분석 결과

최 임  인상 후  직장유지(실직 비) 비율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에 따르면 최 임  인상 1년 후, 공식부문의 실험군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은 94.9%인 반면, 비공식부문 실험군의 직장유지비율은 

97.4%로 나타났다. 최 임  인상의 직 인 향을 받는 실험군의 경우, 공

식부문보다 비공식부문에서 직장유지율이 2.5%포인트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조군의 직장유지율은 공식부문, 비공식부문에서 각각 96.9%, 

96.2%로 양 부문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 <표 3>을 통해서 최 임  인상 후 양 부문 간 노동력의 이동이 다소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식부문 실험군의 경우, 최 임  인상 1년 후 여

히 공식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비율은 85.2%이며, 실업 혹은 비공식부문으로 

이동하여 고용되는 비율은 14.8%이다. 반면 비공식부문 실험군의 경우, 최 임

 인상 후 비공식부문에 남아 있는 비율은 71.1%이며, 실업 혹은 공식부문으

로 이동하여 고용되는 비율은 28.9%이다. 조군의 경우에도 일정한 비율이 최

임  인상 후 다른 부문으로 이동하거나 실직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

만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경우에도 이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 부문 간 다른 결과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추가 으로 분석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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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최 임  인상 1년 후 노동시장 이행

(단 : %, 개)

 실험군 조군  체

공식
공식부문의 동일 직장 유지 vs. 실직 94.9 96.9 96.4

측치 수 473 1,533 2,006

비공식
비공식부문의 동일 직장 유지 vs. 실직 97.4 96.2 96.4

측치 수 191 703 894

공식

공식부문의 직장에 고용 vs.

실직 혹은 비공식부문의 직장에 고용
85.2 87.5 86.9

측치 수 541 1,793 2,334

비공식

비공식부문의 직장에 고용 vs. 

실직 혹은 공식부문의 직장에 고용
71.1 71.7 71.5

측치 수 242 826 1,068

  주 : 실험군은  ≤  , 조군은  ≤  의 조건을 

만족함. 여기서와 는 각각 t기의 임   법정최 임 을 나타냄.

<표 4>는 공식, 비공식부문에서 최 임  인상이 직장유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식 (1)의 추정결과이다. 실험군은 더미변수로 매해 임  수 에 따라 실

험군이면 1, 조군이면 0의 값을 갖는다. 성별 변수는 남자일 경우 1, 여자일 

경우 0의 값을 가지며, 종사상 지  변수는 상용직일 경우 1, 임시직 혹은 일용

직일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연령 변수는 만나이를 기 으로 15세 이상에서 25

세 미만, 25세 이상에서 55세 미만, 55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더미변수 처리하

으며, 25세 미만이 기  집단으로 사용되었다. 교육의 경우, 고졸 이하, 

졸, 졸 이상으로 분류되었으며, 기  집단은 고졸 이하이다. 고용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연도별, 업종별, 직종별 효과를 통제하기 하여 련 더미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켰으나, 변수의 개수가 많아 지면 제약상 결과를 생략하 다. 추

정방법으로는 선형모형, 임의효과를 고려한 선형확률모형, 로짓모형을 사용하

다. 

공식부문의 실험군에 해당하는 추정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며 모든 모형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 임  인상은 공식부문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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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속하는 임 근로자들의 직장유지율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선형모형과 선형임의효과모형의 추정결과가 비슷한 을 볼 때, 

측되지 않는 개인의 고유한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고 따라서 내생성 문제가 그

리 심각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모형에서 최 임  인상 후 직장유

지율의 감소효과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비상용직, 졸자에서 직장유지율의 감소효과가 크

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형 간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추가 으로 고정효과를 고려한 선형확률모형을 검토하 다. 하지만 시간변

동 변수(time-varying variables)를 모형에 포함시켜 실시한 하우스만 검정의 결

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임의효과의 결과만을 <표 4>에

서 제시하고 있다. 한 독립 변수의 그룹 간 변동이 크지 않을 경우, 고정효과

모형을 통한 추정은 측정오차에 의한 편의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

다. 본 분석에 사용된 실험군 여부, 종사상 지 , 교육수  등의 변수들은 분석 

기간 동안 개인 내 변동이 크지 않았으며, 이때 만일 약간의 측정오차가 있다면 

추정결과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선형고정효과를 사용하는 데 주의를 

요할 것이다. 반면 앞 장에서 언 했듯이, 고정효과 모형은 비선형을 이용할 경

우 편의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로짓고정효과모형은 검토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지만, 로짓임의효과모형은 로짓모형과 추정결과가 비

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비공식부문에서 실험군에 해당하는 추정계수는 모두 양(+)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아, 공식부문에서와 달리 최 임 의 인

상이 최 임 의 향을 직 으로 받는 계층의 직장유지율에 부정 인 향

을 주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반면 최 임 의 인상은 상 으로 남성, 비상용

직의 직장유지율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은, 공식부문에서와 달리, 졸 이상 학력자들의 직장유지율이 상 으로 고

졸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에 해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최 임 의 인상은 

비공식부문에 있는 직장의 임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

우 졸 이상의 학력자들은 비공식부문에서 직장을 유지하기보다 공식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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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최 임  인상이 취업유지율에 미친 향

공식부문의 동일 직장 유지 

vs. 실직

비공식부문의 동일 직장 유지 

vs. 실직

선형
임의효과 

선형
로짓 선형

임의효과 

선형
로짓

실험군
-0.0197

(0.0478)
-0.0198

(0.0475)
-0.5853

(0.0311)
0.0122

(0.4322)
0.0154

(0.2582)
0.5159

(0.3500)

성별

(남=1)
-0.0426

(<0.0001)
-0.0426

(<0.0001)
-1.1753

(0.0001)
-0.0543

(0.0029)
-0.0598

(0.0054)
-1.7258

(0.0016)

상용직
0.0077

(0.4150)
0.0077

(0.4177)
0.1888

(0.5046)
0.0318

(0.0239)
0.0330

(0.0405)
0.8831

(0.0440)

연령 25~54 
-0.0051

(0.7472)
-0.0051

(0.7476)
-0.2058

(0.6034)
0.0121

(0.6528)
0.0090

(0.7531)
0.1220

(0.8717)

55 이상
0.0012

(0.9471)
0.0011

(0.9518)
-0.0097

(0.9855)
0.0260

(0.4050)
0.0227

(0.5146)
0.5557

(0.5643)

교육 졸 
-0.0099

(0.5083)
-0.0101

(0.4999)
-0.2811

(0.4756)
-0.0207

(0.3790)
-0.0266

(0.3483)
-0.2884

(0.6781)

졸 이상 
0.0100

(0.5652)
0.0094

(0.5905)
0.2155

(0.6664)
-0.0464

(0.0660)
-0.0482

(0.1066)
-0.9904

(0.0985)

측치 수 2,006 2,006 2,006 894 894 894

PID 개수 1,237 600

  주 : 1) 모든 모형에 연도, 업종, 직종별 더미가 포함됨. 호 안의 수치는 p값을 나타냄. 

     2) 시간변동 변수(time-varying variables)를 이용하여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을 실시한 결과, 양 부문 모두에서 결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에 있는 좀 더 높은 임 의 직업을 추구하고 이직을 계획한다는 것이다. 이 장

의 끝에 제시되는 식 (3)을 이용한 추가 인 분석 결과는 이러한 가설이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음을 보여 다. 

<표 5>는 최 임  인상이 동일한 부문의 직장에 고용되는 데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 그 결과를 보여 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고려된 모형의 종속변수

는 최 임  인상 후 동일한 부문의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경우 1의 값을, 다른 

부문으로 이동하여 취업하거나 실직하 을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공식부문에

서 실험군에 해당하는 계수가 음(-)으로 나타나, 최 임  인상은 실직  비공

식부문으로의 노동력 이동을 발생시킴을 알 수 있다. 단 실직  비공식부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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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노동력 이동  어느 부분이 더 큰지는 식 (2)로 악하기 어렵다. 공식부

문에서 비공식부문으로의 노동력 이동은 Welch(1974)의 이론에서 일부분이 설

명된다. 최 임 의 인상은 직 으로 공식부문의 임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

에 따라 생겨난 실업자들은 비공식부문으로 흘러 들어간다. 한 <표 5>의 결

과에 의하면 실직 혹은 비공식부문으로의 노동력 이동은 특히 남성, 비상용직, 

5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반면 비공식부문에서는 실험군에 해당하는 계수의 부호가 모형별로 달라, 식 

(2)를 이용해서는 최 임  인상이 비공식부문에서 공식부문으로의 노동력 이

동을 야기시키는지 그 효과가 불분명하다. 한 실직 혹은 공식부문으로의 노

동력 이동은 성별, 종사상 지 , 연령 등에 그다지 향을 받지 않았다. 

<표 5> 최 임  인상이 동일 부문의 고용률에 미친 향 

공식부문의 직장에 고용 vs. 
실직, 비공식부문의 직장에 고용

비공식부문의 직장에 고용 vs. 
실직, 공식부문의 직장에 고용

선형
임의효과 

선형
로짓 선형

임의효과 

선형
로짓

실험군
-0.0212

(0.2036)
-0.0197

(0.2320)
-0.1936

(0.1965)
-0.0002

(0.9950)
0.0027

(0.9340)
-0.0005

(0.9975)

성별

(남=1)
-0.0575

(0.0012)
-0.0496

(0.0113)
-0.5263 

(0.0011)
-0.0195

(0.6123)
-0.0133

(0.7479)
-0.0997

(0.6000)

상용직
0.0376

(0.0147)
0.0355

(0.0302)
 0.3351
(0.0142)

0.0210
(0.4924)

0.0327
(0.3204)

0.1022
(0.5059)

연령 25~54 
-0.0601

(0.0149)
-0.0632

(0.0148)
-0.5521 

(0.0233)
 0.0228

(0.6718)
0.0168

(0.7656)
0.1171

(0.6601)

55 이상
-0.0687

(0.0237)
-0.0807

(0.0126)
-0.6457

(0.0280)
 0.0766

(0.2383)
0.0718

(0.3031)
0.3949

(0.2255)

교육 졸 
0.0143

(0.5531)
 0.0139
(0.5970)

0.1203 
(0.5997)

-0.0372
(0.4636)

-0.0470
(0.3928)

-0.1928
(0.4463)

졸 이상 
0.0168

(0.5477)
  0.0140

(0.6463)
0.1879

(0.4738)
-0.0682

(0.2210)
-0.0646

(0.2805)
-0.3328

(0.2202)

측치 수 2,334 2,334 2,334 1,068 1,068 1,068

PID 개수 1,394 712

  주 : 1) 모든 모형에 연도, 업종, 직종별 더미가 포함됨. 호 안의 수치는 p값을 나타냄. 

     2) 시간변동 변수(time-varying variables)를 이용하여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을 실시한 결과, 양 부문 모두에서 결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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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표 5>에 보고된 결과는 상당히 안정 (robust)인데, 학생 신분, 가

구주, 일제 여부를 포함한 기타 개인 변수, 실질 GDP 등을 고려한 다양한 

모형에서 그 결과는 비슷하 다. 지 까지의 모든 결과는 조군 1, 즉 재의 

임 수 이 다음해 최  임 보다는 높지만 120%를 넘지 않는 범  내의 근로

자들을 조군으로 사용한 것이다. 재의 임  수 이 다음해 최 임 보다 

높지만 150%를 넘지 않는 범  내 집단을 조군으로 이용하여도 그 결과는 

상당히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 으로 3  사회보험(국민연 ,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이용하

여 비공식부문을 다시 정의한 후 동일한 분석을 시행하 다. 두 가지 정의를 

사용하 는데, 첫 번째 정의에서는 3  사회보험 모두 가입되지 않았으며 소규

모 사업장인 5인 미만의 경우를 비공식부문으로 정의하 다. 두 번째 정의에서

는 3  사회보험 모두 미가입 시 비공식부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

장을 기 으로 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반 으로 추정치의 부호는 동일하며 

유의성에 다소 차이를 보 다. 주목할 만한 은 새로운 기 으로 비공식부문

을 재정의할 경우에도 최 임  인상은 공식부문의 실험군에 속하는 임 근로

자들의 직장유지율에 부정 인 향을 주며, 공식부문에서 실직 혹은 비공식부

문으로의 노동력 이동을 발생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비공식부문에 미

치는 향은 불분명하 다. 

한편 실험군, 조군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비공식부문 근로자의 노동력 이

행을 알아보기 해 식 (3)을 고려하 으며, 추정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

다. 소득수 에 따라 정의된 세 개의 더미변수의 계수가 모두 양수인 것으로 

나타나, 고임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최 임  인상 후 비공식부문을 떠

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은 고학력자에게도 나타나는데, 고

학력자일수록 비공식부문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은  

Mincer(1976)와 Gramlich et al.(1976)의 가설에 의해 일부 설명된다. 다만 식 

(3)으로 비공식부문을 떠난 근로자들의 얼마가 공식부문으로 이동하는지 혹은 

얼마가 실직하는지 구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의 실업은 공식부문

으로 이행하기 한 자발 인 실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단된다. 반면 상용직

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최 임  인상 후 비공식부문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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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기존 연구와 비교 시, 최근의 일부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을 통제할 

경우 최 임 의 고용효과는 오히려 정 이거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

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이 구조를 감안하여 분석할 경우 최

임  인상은 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취약 임 근로자들의 직장유지율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최 임 제도의 고용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해서는 공식, 비공식부문별로 그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반면 김 민․강은 (2015)은 이 노동시장의 구조를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 최 임  인상은 비공식부문의 고용확률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최 임  인상이 비공식부문 

실험군의 취업유지율을 증가시킨다는 결론과 다소 일맥상통한다.  

Ⅵ. 결론  제언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 자료(2001~2014)를 이용하여 최

임  인상이 공식, 비공식 노동시장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다. 최

임 의 인상은 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취약 임 근로자들의 직장유지율에 부

정 인 효과가 있는 반면, 비공식부문에서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2) 

한 최 임 의 인상은 양 부문 간의 노동력 이동을 야기시키는데, 공식부문

의 비자발 인 실업과 비공식부문의 자발 인 실업으로 인한 이직으로 추측된

다. 최 임 의 인상으로 인한 비자발  실업  이직은 남성, 비상용직, 5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두드러져 최 임 이 노동시장에서 상 으로 취약한 계

층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최 임 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 사회 으로 합의된 정 수 으로 추진하고, 소득자들의 생활 

2) 심사자의 제언에 따라 분석 기간 동안 비공식부문에서 감시단속  근로자의 비 을 검토

하 다. 만일 그들의 비 이 높다면 비공식부문의 특징은 결국 감시단속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직업분류를 기 으로 감시단속  근로자들을 

분류한 결과, 비공식부문의 약 7%만이 감시단속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나 실 으로 

감시단속  근로자들이 비공식부문을 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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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을 개선하기 한 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세제 등의 노동시장정책을 병행

해나갈 필요가 있다.  

분석 기간 동안 공식, 비공식부문으로 나뉘는 노동시장의 이 구조는 확연히 

나타났다. 비공식부문에 해서는 이 인 시각이 존재한다. 비공식부문은 경

제 인 측면에서 소득분배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공식부문에 재정 인 부담

을 가하며, 사회 으로는 법과 행정의 규제  혜택에서 차별을 발생시킴으

로써 형평성에 악 향을 미친다(Farrell, 2004; 조 모 외, 2008). 반면 일부 국

가에서 비공식부문은 과도한 정부의 규제나 조세의 회피를 가능하게 해 으로

써 기업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경기둔화 시에는 완충 인 취업의 기회를 제공

한다(Schneider & Enste, 2013; Tulder, 2005)고 보고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표 6> 비공식부문의 임 근로자를 상으로 하여 살펴본 최 임  인상이 비공식부문

의 고용률에 미친 향

비공식부문의 직장에 고용 vs. 
실직 혹은 공식부문의 직장에 고용

선형 임의효과 선형 로짓

실험군
0.0441

(0.0269)
0.0415

(0.0462)
0.2131

(0.0252)

성별

  (남성=1)
0.0413

(0.1943)
0.0477

(0.1265)
0.2006

(0.1901)

상용직
0.0407

(0.0347)
0.0296

(0.1225)
0.1947

(0.0345)

연령  

  25~54 
-0.0169

(0.2900)
-0.0259

(0.1714)
-0.0828

(0.2621)

  55 이상
0.0412

(0.0072)
0.0258

(0.1278)
0.1978

(0.0060)

교육

  졸 

0.0792
(0.0030)

0.0509
(0.0708)

0.3505
(0.0033)

  졸 이상 
0.1237

(0.0001)
0.0909

(0.0100)
0.5722

(0.0001)

측치 수
-0.1006

(<0.0001)
-0.1190

(<0.0001)
-0.4554

(<0.0001)

PID 개수
-0.1007

(<0.0001)
-0.1065

(<0.0001)
-0.4588

(<0.0001)

  주 : 모든 모형에 연도, 업종, 직종별 더미가 포함됨. 호 안의 수치는 p값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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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부문의 존재는 반드시 부정 이지만은 않다. 따라서 비공식부문을 공식

부문으로 무리하게 유도․편입시키려는 정책보다는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차이를 진 으로 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비공식부문의 근로조

건을 개선하고, 비공식부문의 소득층에 한 자활 진정책 지원이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한 한국 경제 수 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비공식부문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한 추가 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비공식부문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 기

이 비공식부문을 얼마나 잘 반 할 수 있는지에 한 실 인 한계가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조 모 외, 2008)에서는 사업장 5인 미만 기 이 비공식부문

의 다양한 기 들을 체 으로 만족함을 보고하고 있다. 한 5인 미만 사업

장은 한국의 노동법상 근로기 의 사각지 에 놓여 있어 이 기 은 법과 행정

의 규제  보호에서 제외 상인 비공식부문을 비교  하게 반 하리라 

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본 연구가 가지는 요한 한계라 단되며, 

Mincer(1976)와 Gramlich et al.(1976)의 해석을 본 논문의 결과에 용함에 있

어 주의를 요하고 정책 반 을 해서 더 세심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실험군에 속한 근로자일지라도 임 상승 압력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Currie & Fallick(1993)에서처럼 실험군 여

부가 아니라 t기의 임 과 t+1기 최 임 의 격차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

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김 민․강은 (2015)과 비교하여 본 연구는 명시 으로 실업  부문

간 노동력의 이동을 모형에 반 하고 있으며 내생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최 임 제도가 임 에 미치는 효

과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에서 한계를 가지며, 이를 최 임 제도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좀 더 하게 이해하기 한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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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s in the Dual Labor 

Market of Korea

Yang Ji-Yeon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minimum wage in 

the formal and informal sectors in Korea using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of Korea Labor Institute during the period 2001~2014. 

In result, the minimum wage increase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staying employed in the same job for the most vulnerable 

group in the formal sector, where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was found 

for the counterpart group in the informal sector. In addition, noticeable labor 

migration has been observed between two sectors. The duality of the labor 

marke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assessing its impact or when 

enforcing and supervising compliance with the law.

Keywords : minimum wage, informal labor market, panel data, linear probability model, 

random effects, fixed effects, log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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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문제 제기

사회  경제가 발 하면서 직장인들의 가치 도 변화하고 있다. 1960년 에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직장인들은 개인과 조직인의 삶을 동일시하

다. 즉, 베이비붐 세 는 가정이나 개인의 삶보다는 어려운 경제 실 속에서 

일 심의 사고방식으로 국내 기업의 성장과 역사를 같이해 왔다. 그러나 1997

년 외환 기로 IMF에 구제 융을 신청하면서, 국내 기업  노동자들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많은 기업들이 부도에 직면하고 외국계 회사나 융회사에 인수·합병되면서, 

기업의 고용유연화 략에 노동자들은 지 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해고라

는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즉, 외환 기 극복과정에서 고용유연화 략

은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계층을 양산하면서 사회  문제로 부

각되었다. 

한 베이비붐 세 가 평생직장이라 여겼던 조직으로부터 해고를 경험하면

서, 노동자들의 직업 가치 이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변화하 다. 특

히, 가치 의 변화로 조직만을 알던 노동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 인 삶, 더 

나아가 웰빙(well-being)에 해 심을 갖게 되었다. 웰빙이 일류 기업들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요인으로 부각되었으며(Spreitzer & Porath, 2012), 조직행

동 등 련 분야 연구의 핵심주제가 되었다(Zheng et al., 2015). 이러한 연구흐

름은 웰빙의 핵심요인  하나인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의 요성을 부각하

면서, 조직분야에서도 생활만족에 한 심을 증가시켰다(Reizer, 2015). 

이처럼 사회  경제시스템의 변화는 개인에게 ‘삶’의 의미를 재조명하게 하

는 성찰의 시간을 부여하 으며, 조직은 조직에 한 애착과 충성심이 낮아진 

구성원의 성과나 창의성을 높이기 한 안 마련에 고민하게 되었다. 특히, 경

학에서는 조직성과를 향상시키기 한 안으로 ‘일과 삶의 양립’이라는 문

제제기를 하 으며, 이에 많은 조직들은 육아휴직, 탁아소 운 , 야근이 없는 

가족데이 등 가족친화  제도를 도입․운 하고 있다. 물론 ‘일과 삶’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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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과 심으로 근하는 것이 성과에 직 인 향을 주지 않는 ‘삶’의 문

제를 간과한다는 비 (채연주․윤세 , 2012)에 직면할 수 있지만, ‘일과 삶의 

양립’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개인이나 조직이 이 문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에 한 심층 이고 지속 인 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일과 삶의 양립’에 한 연구는 일과 삶의 역구분의 통합과 삶의 역이 

뚜렷이 구분되는 분리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Nippert-Eng, 1996). 그러

나 조직의 구조 인 요인( : 임 , 근로조건, 직무특성)이 노동자 개인의 반응

에 향을 다는 주장(Near et al., 1980)처럼, ‘일과 삶’의 역이 독립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상호 긴 한 연 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일과 

삶’의 역이 분리(segmentation)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다수의 국내외 

연구들은 이이론(spillover theory)1), 보상이론(compensation theory)2)  자

원고갈이론(resource drain theory)3)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 는 삶의 한 역에서의 감정과 행동이 다른 역으로 이된다는 이이

론에 근거하여, 직무만족과 생활만족, 조직몰입의 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먼 , 본 연구는 제18차 한국노동패 조사 자료의 임 근로자를 상으로 생

활만족의 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활만족의 연구가 경 학보다는 사회학, 

심리학  의학 등 타 학문에서 더 많은 심을 받으며 연구가 진행된 계로, 

생활만족의 연구 상이 주로 청소년, 학생, 노인 등이었다. 를 들어, 미국에서 

생활만족을 키워드로 한 6,160편의 논문  직장인을 상으로 한 연구는 193

편(3.1%)에 불과하다(Erdogan et al., 2012). 따라서 임 근로자를 상으로 생

활만족과 직무 련 변인(직무만족, 조직몰입)의 계를 악하는 것은 ‘일과 삶 

양립’의 요성이 강조되는 실에서 매우 요하다 하겠다. 

둘째, 많은 연구들이 직무만족과 생활만족 는 생활만족과 조직몰입의 인과

계에만 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들의 인과 계에 한 연구결

1) 이이론(spillover theory)은 일 는 삶의 한 역에서 정 ( 는 부정 )인 감정과 행

동이 다른 역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2) 보상이론(compensation theory)은 일 는 삶의 한 역에서의 높은 정 인 감정과 행

동이 다른 역에서의 낮은 정  감정과 행동을 보상해 다는 것이다.
3) 자원고갈이론(resource drain theory)은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자원, 즉 에 지의 합이 고

정되어 있는 계로 일 는 삶의 한 역에서 투입되는 자원은 다른 역에서 투입될 

자원의 감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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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일’과 ‘삶’의 선후 계

에 해서만 을 두었지, ‘일’의 역에서 ‘삶’의 역이 얼마나 가치를 지니

고 있는지를 분석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rdogan et al.(2012)의 과정

모델(process model)에 근거하여,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계에서 생활만족의 

간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과 련된 갈등이 심화된 이유는 노

동시장의 분 에 의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   근로조건의 격차가 크

기 때문이며, 비자발  선택에 의한 비정규직의 비 이 높기 때문이다(문 만,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만족의 선행연구는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 

등에 집 되어 있을 뿐,  다른 사회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

만족에 한 심은 매우 부족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과 조직몰

입의 계에서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의 조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가설 설정

1. 직무만족, 생활만족  조직몰입

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조직에서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직무  자신이 소속

된 조직에 해서 가지고 있거나 나타내는 감성 ․정서  상태의 정도를 말한

다(백승규․이 면, 2010). 즉, Weiss(2002)는 “직무만족은 구성원이 지각하는 

직무에 한 태도로서 자신의 직무나 직무 련 상황에 한 정 인 정서  

상태”로 정의했으며, Porter et al.(1974)은 “조직몰입은 특정 조직에 한 개인

의 동일시  애착의 상  강도로 구성원이 자기가 속한 조직  목표에 한 

일체감을 느끼고, 구성원으로 계속 남으려는 태도”로 정의하 다. 

특히, 직무만족은 구체 인 직무와 련된 만족이며, 조직몰입은 조직의 성

격과 특성에 한 정 인 마음의 상태로 서로 구분되는 독립 인 역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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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면서도 개념이 서로 복되는 역이 존재하기도 한다(백승규․이 면, 

2010).  

이처럼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개인  측면과 조직  측면 모두에 향을 주

게 되며, 조직  측면에서는 조직성과와 련된 주요 변인에 직․간 으로 

향을 주기 때문에, 조직연구에서는 핵심변인으로 간주된다. 이에 많은 선행

연구들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계를 규명하고자 했으며, Mathieu & Zajac 

(1990)은 조직몰입과 련된 43개의 메타분석으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정 인 상 계를 주장하 다. 특히,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선후 계에 해

서는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다수의 연구들( : Bagozzi, 1980; 

Brown & Peterson, 1993; Glisson & Durick, 1988; Mowday et al., 1982; 

Sherer & Morishima, 1989)은 조직몰입의 선행변인으로 직무만족을 주장하고 

있다. 즉, Sherer & Morishima(1989)는 개인과 조직의 교환(exchange)에 근거

하여 구성원은 직무만족 환경을 마련해주는 상에 몰입한다고 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흐름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높은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것이다. 

나. 생활만족의 매개효과

‘삶’의 핵심변인인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은 상당히 범 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인간이 생활에서 만족감을 경험하기 해서는 다양한 물리 , 심리 , 

정서 , 문화 인 요인들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백승규․이 면, 2010). 

생활만족의 개념을 처음 정의한 Neugarten et al.(1961)은 “일상의 생활에서 구

성원이 기쁨을 느끼고, 정  자아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며, 낙 인 감정

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 다. 

오늘날 생활만족은 주  웰빙(well-being)의 핵심변인이며, 다양한 정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요한 변인이다(Reizer, 2015). 특히, 요한 것은 

‘삶’이 일 역까지 포함한다는 주장처럼, ‘일’과 ‘삶’의 역이 독립 으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닌 상호 유기 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많은 선행연

구에서는 ‘일’과 ‘삶’의 선후 계에 한 연구, 즉 직무만족과 생활만족 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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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만족과 조직몰입의 선후 계에 한 규명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의 선후 계에 한 실증연구는 일

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생활만족이 직장에 한 만족을 이끈다는 

주장( : Bowling et al., 2010; Judge & Locke, 1993)도 있지만, 다수의 연구

들이 직무만족이 생활만족의 선행변인임을 실증(Chacko, 1983; Page & Vella- 

Brodrick, 2009; Simon et al., 2010; 방하남, 2000)하고 있다. 

특히, Judge et al.(1998)은 상반된 인과 계의 순서가 업무에 부여한 개인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 다. 를 들어, 방하남(2000)은 일의 역에 

한 만족(직무만족)이 생활의 역에 한 만족(생활만족)에 더 큰 향을 

다고 주장하면서 국내 임 노동자의 일 심(job-oriented)의 가치 을 언 하

기도 하 다. 한 Heller et al.(2004)은 메타분석에서 생활만족에 한 개인성

격의 향에서 직무만족이 매개 역할을, Simon et al.(2010)은 동료에 한 만

족과 생활만족의 계에서 직무만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한다고 하 다. 

요한 것은 업무에 한 정  정서가 노동자 개인의 생활 는 삶에 한 

만족을 유발하게 되고, 생활만족과 같은 행복한 삶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Judge & Ilies,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 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직무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일방향 인 계를 심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 높은 직무만족은 생활만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생활만족과 조직몰입의 선후 계에 한 연구 역시 혼재된 연구결과를 보이

고 있다. 조직몰입이 생활만족의 선행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도 있지만, 많

은 선행연구( : Erdogan et al., 2012)들이 조직몰입의 선행변인으로 생활만족

을 주장하고 있다. Fredrickson의 확장  수립이론(broaden-and-build theory: 

1998, 2001)은 개인이 경험한 정  정서는 개인의 끊임없는 사고-행동 목록

(thought-action repertory)의 확장(broaden)을 진시키고, 이러한 확장의 과정

으로 정서   인지  자원을 축 (build)하게 된다고 하 다. 따라서 확장  

수립이론에서는 생활만족, 행복 등과 같은 정  정서(positive feelings)가 구

성원의 업무성과, 문제해결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 사건의 평가  처리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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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향을 다고 하 다(Wright et al., 2007). 

실증연구에서도 생활만족은 구성원의 직무성과에 정 인 향을 주거나, 

구성원의 정체에는 부정 인 향을 다고 하 다(Erdogan et al., 2012; Wright 

& Huang, 2012). 특히, Erdogan et al.(2012)은 조직몰입을 생활만족의 결과로 

주장하 다. Vanaki & Vagharseyyedin(2009) 역시 이란의 간호사를 상으로 

생활만족이 조직몰입에 주는 정 인 효과를 실증하 다. 한 Zheng et al. 

(2015)은 국 노동자들을 상으로 웰빙이 정서  조직몰입에 정 인 향

을 다고 하 다. 

국내 연구에서 백승규․이 면(2010), 이희종(2014)  오 규․박성민(2015)

은 제10차, 제11차, 제13차 한국노동패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생활만족이 조

직몰입에 정 인 향을 다고 하 다. 이러한 실증연구 결과는 노동자의 

생활에 한 정 인 태도가 조직몰입으로 이어지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 높은 생활만족은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것이다.

지 까지 살펴본 것처럼, 직무만족은 생활만족에 요한 향을 주는 변인으

로 밝 졌으며, 생활만족 역시 조직몰입에 향을 주는 요한 변인으로 조직

에 한 애착을 향상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만족, 생활만족  조직몰

입의 인과 계를 규명한 국내외 연구는 없다. 이이론(spillover theory)의 주

장처럼, 지식사회에서 일과 삶이 노동자 개인의 삶에서 분리될 수 없는 역이

라면, 한 역의 정  감정이 다른 역에 되게 된다. 를 들어, 근로자

가 지각하는 직무에 한 만족은 생활만족에 정 인 향을 주며, 이러한 생

활에 한 만족은 한 구성원으로서의 조직몰입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즉, 

생활만족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계에서 요한 매개체 역할이 가능하게 

된다. 한 생활만족의 매개 역할은 ‘일’의 역에서 ‘삶’의 역이 차지하는 비

을 설명해주는 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특히, Erdogan et al.(2012)은 생활만족의 과정모델(process model)에서 업무 

 비업무의 만족과 조직성과( : 조직몰입, 이직의도)의 계에서 생활만족의 

매개 역할을 주장하 다. 먼 , 욕구(need), 활동(activity)  직무 련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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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ion) 등 직무 련 변인들이 생활만족에 향을 주며, 그 과정에서 업무 련 

질( : 직무만족, 경력만족, 직무스트 스 등), 비업무 련 질( : 가정만족, 여

가만족, 건강 등)  자아인식( : 통제력, 역량 등)의 매개 역할을 주장하 다. 

한 생활만족이 조직성과, 조직몰입, 이직의도  이직 등에 향을 다고 하

다. 따라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메커니즘 속에서 생활만족이 미치는 향

을 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실증연구에서 이희종(2014)은 제11차 한국노동패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복

리후생 서비스에 한 만족과 조직몰입의 계에서 생활만족의 매개역할을 규

명하 다. 한 Reizer(2015)는 직무만족이 애착회피(attachment avoidance)와 

생활만족의 계에서 완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

동자들이 지각하는 직무에 한 높은 만족이 생활만족을 강화하며, 이러한 생

활에 한 노동자들의 정  정서가 다시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제로 생활만족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직무 역에 

한 만족은 이를 제공하는 조직에 한 몰입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생활만족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간의 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

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4] 생활만족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2. 고용형태에 따른 생활만족과 조직몰입의 계

비정규직의 개념에 해 국제 으로 통일된 기 은 없으나, OECD는 통상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악하고 있으며, 임시직근로

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 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이 

포함돼 있다(고용노동부, 2016). 그러나 외환 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범

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2002년 7월에 노사정 원회 비정규특

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기 에 합의하 다.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를 기 으

로 한시  근로자 는 기간제 근로자,4) 시간제 근로자5)  비 형 근로자6)로 

4) 한시 근로자(고용의 지속성)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기간제근로자) 는 정하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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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 다(고용노동부, 2016). 

국내 비정규직의 규모는 2016년 3월을 기 으로 총 임 근로자의 32%인 

616만 명에 이른다. 비정규직은 일반 으로 정규직에 비해 낮은 직 , 상

으로 열악한 근로여건과 낮은 임   복지후생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

인 인식 한 낮은 것이 실이다(이동진․이재수, 2016). 고용노동부가 발표

한 2015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 총액은 1만 1,452원으로 정규직 1만 7,480원의 65.5%로 나타났으

며, 비정규직의 4  보험 가입률  건강보험과 국민연  등의 가입률은 53~ 

67%에 그쳤다. 특히,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한 노동조합에 한 비정규

직 노동자의 가입률은 1.5%(정규직 12.2%)에 불과하 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1990년  후반부터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

를 높이기 한 정부의 복지정책들이 확 되고, 기업에서도 역시 ‘일과 삶의 양

립’을 한 가족친화  제도들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규직 노동자와는 달리 비

정규직의 생활만족에 한 심은 매우 부족한 것이 실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근로 계가 단속 인 것에 기인한 심리

인 고용불안이 내재되어 있어,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환경에 한 심리  긴장

도가 높기 때문에(권순식, 2014), 직무에 한 만족도가 하되고 생활에 한 

만족도까지 낮게 인식하고 있다(이성규,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비정

규직의 생활만족에 한 연구는 비정규직의 생활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한 연구( : 문 만, 2014)와 고용형태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분석(배화

숙, 2010; 문 만, 2014)에 머물고 있다. 최근에 이동진․이재수(2016)가 비정

규직의 일자리 만족과 조직몰입, 생활만족의 계를 실증하 다. 실증결과, 비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 인 일자리 만족도는 조직몰입에 부정 인 향을, 생

활만족도에는 정 인 향을 다고 하 다. 

번 연구에서는 생활만족과 조직몰입의 정 인 계가 고용형태(비정규

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

할 수 없는 자.
5)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짧은 트타임 근로자.
6) 비 형근로자(근로제공 방식) : 견․용역근로자․특수고용 종사자․가정내근로자(재택, 가

내)․일일(호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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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정규직)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고용불안정( : 

비정규직)은 조직에 한 불신을 유발하고,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에 부정 인 

향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다(박 표․김동철, 2016). 를 들어, 문 만(2014)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

태가 정규직에 비해 임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생활만족에도 부정 인 향

을 다고 실증하 다. 

앞서 살펴본 확장  수립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경험한 정  정서는 정서

  인지  자원을 축 하게 된다고 하 다. 즉, 조직에서 신분이 불안한 비

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정서   인지  자원의 축 이 낮을 수밖에 없다. 

즉, 조직몰입에 한 생활만족의 정 인 이가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

인다는 구체 인 연구는 없지만, 신분이 안정 인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생활만족과 조직몰입의 정 인 계가 더욱 높을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5] 고용형태는 생활만족과 조직몰입의 정 인 계를 조 할 것이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생활만족이 조직몰입에 주는 향은 정규직에서 

더욱 높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표본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제18차 한국노동패 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의 자료를 사용하 다. 제18차 조사자료는 2015년을 응답시 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에 성공한 총 가구 수는 6,934가구이고, 최종 으로 응답한 

개인 응답자는 1만 4,013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측정한 

임 근로자만을 상으로 분석하 으며, 그  각 항목의 결측치를 제외한 

5,578명의 표본을 최종 으로 사용하 다.

<표 1>을 살펴보면, 체 표본 수는 5,578명이며, 그 에서 남자는 3,2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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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 통계

빈도 비율(%) 최소 최 평균 표 편차

체표본 수 5,578 100.0 - - - -

성별
남자 3,281 58.8 - - - -
여자 2,297 41.2 - - - -

나이 5,578 100.0 18 86 44.26 12.605

결혼
기혼 3,835 75.9 - - - -
미혼 1,218 24.1 - - - -

학력

졸 이하 869 15.6 - - - -
고졸 1,867 33.5 - - - -
2년제 학 1,129 20.2 - - - -
4년제 학 1,443 25.9 - - - -

학원 이상 270 4.8 - - - -

체종업원 수 1,566 100.0 1 60,000 208.24 2078.131
월평균임 5,565 100.0 8 9,000 258.55 340.822
고용

형태

정규직 3,435 61.6 - - - -
비정규직 2,139 38.4 - - - -

종사상

 지

상용직 4,078 73.1 - - - -
임시직 934 16.8 - - - -
일용직 566 10.1 - - - -

노조

유무

유노조 957 17.2 - - - -
무노조 4,620 82.8 - - - -

(58.8%)이었다. 연령 는 평균 44.26세 고, 학력은 고졸 이하가 2,736명(49.1%), 

2~4년제 학이 2,572명(46.1%), 학원 이상이 270명(4.8%)이었다. 노동자가 

속한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208.24명이며, 노동자의 월평균임 은 258만 

5,500원이었다. 한 노동자 스스로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3,435명

(61.6%)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종사상 지 를 기 으로 했을 때는 상용

직이 4,078명(73.1%), 임시직이 934명(16.8%), 그리고 일용직이 566명(10.1%)

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소속된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비율은 17.2% 다. 

2. 변수의 측정

가. 직무만족

한국노동패 조사에서 직무만족은 ‘요인별 직무만족도’와  ‘ 반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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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두 가지로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활용한 ‘ 반  직

무만족도’를 사용하 다. ‘ 반  직무만족도’ 설문은 5차년도부터 조사되었으

며, 본 연구에서 활용한 반  직무만족도 문항은 한국노동패 조사에서 사용

한 Brayfield & Rothe(1951)의 척도에서 5개 문항을 선별한 것으로, 질문에 

해 ‘(1)  그 지 않다’부터 ‘(5) 아주 그 다’까지 역시 5  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나. 생활만족

한국노동패 조사에서 생활만족도는 제1차년도부터 제18차년도까지 측정하

다. 생활만족도의 측정항목은 가족의 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 계, 친

인척 계와 사회  친분 계의 만족 등 6개 항목을 리커트의 5  척도로 측정

하 다.

다. 조직몰입

조직몰입도의 측정 역시 5차년도 조사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설문의 개

발은 Porter et al.(1974)의 OCQ(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s)에 

기 하여 우수한 5개 문항들을 선별한 것이다. 응답항목은 ‘(1) 매우 만족’부터 

‘(5) 매우 불만족’까지 리커트의 5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라.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명확한 인과 계를 악하기 

해서 통제변수를 설정하 다. 통제변수는 Erdogan et al.(2012), 방하남(2000) 

 백승규․이 면(2010)의 연구에 근거하여, 직무만족, 생활만족  조직몰입

에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되는 주요 변수들을 통제하 다. 개인특성 변인으

로는 성별(남성 1, 여성 0), 연령(만나이), 혼인 여부(기혼 0, 미혼 1), 학력을 

통제하 다. 조직특성 변인으로는 근로시간, 조직규모( 체 종업원 수), 노조 

유무(유노조 1, 무노조 0), 업종은 한국표 산업분류(제9차 개정안)를 기 으로 

5개 업종, 즉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융업, 공공부문 등으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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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1. 신뢰성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타당성은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타당성은 주성분분석법

과 배리맥스 방식으로 검증하 다. 요인 수의 결정기 은 고유치(eigen value) 1 

이상으로 정하 고,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  정도를 나타내 주는 요인 재치

가 0.4 이상인 경우에만 분석하 다. 변수의 신뢰성은 내  일치성인 Cronbach’s 

α 값으로 단하 다. 

직무만족의 신뢰도  요인분석 결과(표 2), 표본의 성인 KMO 값이 

.884로 1에 가깝고, 구형성 검증 통계값이 16698.965(df=10, p=.000)로 유의하

다. 한 직무만족의 고유값이 3.587로 1 이상이고, 체 분산의 71.731%를 

설명함으로써 타당성을 입증하 으며, 5개 문항의 신뢰도는 .901로 나타났다.

생활만족의 1차 요인분석 결과, ‘가족의 수입’ 측정항목의 요인 재치가 0.4 

이하로 분석되어 이 항목을 제거한 후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표 3). 표본의 

성인 KMO 값이 .813으로 1에 가깝고, 구형성 검증 통계값이 11855.335 

(df=10, p=.000)로 유의하 다. 한 생활만족의 고유값이 3.093으로 1 이상이

고, 체 분산의 61.868%를 설명함으로써 타당성을 입증하 으며, 5개 문항의 

신뢰도는 .839로 나타났다.

<표 2> 직무만족 신뢰도  요인분석

              요인

변수
성분

표본 

수
평균

표

편차
Cronbach-a

아이겐값

분산값

1. 재 업무만족 정도 .707 5578 3.44 .686

.901
 3.587
71.731

2. 재 업무열정 정도 .711 5578 3.52 .676

3. 재 업무행복 정도 .781 5578 3.49 .660

4. 재 업무보람 정도 .764 5578 3.47 .677

5. 재 업무지속 정도 .624 5578 3.68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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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생활만족 신뢰도  요인분석

             요인

변수
성분

표본 

수
평균

표

편차
Cronbach-a

아이겐값

분산값

2. 여가활동 .413 5578 3.20 .649

.839
 3.093
61.868

3. 주거환경 .595 5578 3.48 .636

4. 가족 계 .684 5578 3.65 .573

5. 친인척 계 .710 5578 3.48 .575

6. 사회  친분 계 .691 5578 3.50 .560

<표 4> 조직몰입 신뢰도  요인분석

             요인

변수
성분

표본 

수
평균

표

편차
Cronbach-a

아이겐값

분산값

1.좋은 직장 .748 5578 3.30 .689

.895
 3.542
70.839

2.직장을 기쁘게 생각 .752 5578 3.35 .674

3.직장을 추천 .750 5578 3.16 .763

4.직장을 자랑 .766 5578 3.21 .748

5.직장을 계속 다님 .525 5578 3.64 .718

조직몰입의 신뢰도  요인분석 결과(표 4), 표본의 성인 KMO 값이 

.850으로 1에 가깝고, 구형성 검증 통계값이 17437.849(df=10, p=.000)로 유의

하 다. 한 조직몰입의 고유값이 3.542로 1 이상이고, 체 분산의 70.839%를 

설명함으로써 타당성을 입증하 으며, 5개 문항의 신뢰도는 .895로 나타났다.

2. 상 계 분석

직무만족, 생활만족  조직몰입의 상 계 분석결과(표 5), 직무만족과 조

직몰입은 서로 높은 정(+)의 상 계(r=.708, p<.01)를 보 으며,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은 다소 높은 정(+)의 상 계(r=.421, p<.01)를 보 다. 국내 임 근

로자를 상으로 한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의 상 계 결과는 Bowling et al. 

(2010)의 연구와 유사하다. 근로자를 상으로 한 Bowling et al.(2010)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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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 계 분석 결과

요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직무만족 1
2.조직몰입  .708* 1
3.생활만족  .421*  .402* 1
4.남자 -.003 .002  .052* 1
5.연령 -.066* -.074* -.093* .006 1
6.미혼 -.052* -.088* -.121* -.019 -.550* 1
7.유노조  .166*  .247*  .167*  .089* -.060* .082* 1
8.학력  .244*  .289*  .271*  .117* -.464* .127* .226* 1
9.임 (log)  .223*  .300*  .253*  .403* -.229* -.125* .321*  .425* 1
10.근로시간  .093*  .175* .049  .195* -.076** -.015 .074** .038  .579* 1
11.정규직  .212*  .292*  .240*  .169* -.324* .007 .232*  .408*  .525*  .268* 1
12.제조업 -.015 .008 .016  .145* -.059** -.019 .073* -.058*  .162* .072**  .201* 1
13.공공부문  .076*  .133*  .063*  .058* .036* -.053** .106*  .066*  .044* -.060  .077* -.142* 1
14.건설업 -.104* -.134* -.078*  .216* .099* -.045* -.091* -.091*  .059* -.044 -.136* -.173* -.084* 1
15. 융업  .060*  .077*  .070* -.033** -.046* -.017 .099*  .079*  .116* -.020 .033** -.104* -.051* -.062* 1
16.서비스업 .013 -.024 -.025 -.266* -.009 .076* -.098*  .040* -.236* .012 -.141* -.635* -.310* -.377* -.226* 1

평균 3.5205 3.3299 3.4610 .5900 44.26 .2410 .1716 2.7092 2.2984 39.230 .6163 .2258 .0648 .0933 .0356 .5805
표 편차 .5743  .6035 .4674 .4920 12.605 .4278 .3771 1.1515 .3059 14.068 .4863 .4182 .2462 .2909 .1853 .4935

  주 : **는 0.05 수 (양쪽)에서 유의하며, *는 0.01 수 (양쪽)에서 유의함.

타분석에서는 상 계가 .40이었다. 한 생활만족과 조직몰입 역시 다소 높

은 정(+)의 상 계(r=.402, p<.01)를 보 다. 

3. 가설의 검증

가. 생활만족의 매개효과

생활만족의 매개효과는 Baron & Kenny(1986)의 검증방법으로 실증하 다. 

먼  조건 1은 독립변수(직무만족)가 매개변수(생활만족)에 유의해야 하며, 조

건 2로 독립변수(직무만족)가 종속변수(조직몰입)에 유의해야 한다. 한 조건 

3은 매개변수(생활만족)가 종속변수(조직몰입)에 유의미한 향을 다는 것을 

제로, 독립변수(직무만족)와 매개변수(생활만족)를 동시에 투입할 경우, 독립

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거나(완 매개), 최소한 제2단계의 회귀계수보

다 감소(부분매개)할 경우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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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직무만족, 생활만족  조직몰입의 매개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모형 1
(생활만족)

모형 2
(조직몰입)

모형 3
(조직몰입)

모형 4
(조직몰입)

(상수) 2.049 .336 .671 .155

성별(남성) -.014(-.014) -.100(-.076)*** -.150(-.114)*** -.099(-.075)**

만나이 -.002(-.061) .002( .047) .004( .085)* .003( .051)*

결혼여부(미혼) -.150(-.128)*** -.040(-.027) -.021(-.014) -.027(-.018)

유노조 -.009(-.004) .003( .001) .066( .023) .003( .001)

학력 .020( .044) .069( .123)*** .120( .212)*** .068( .120)***

임 (log) .156( .099)** .183( .092)** .287( .144)*** .169( .085)**

근로시간 -.002(-.061)* .001( .023) .001( .021) .001( .027)

정규직 .081( .075)* .114( .084)*** .129( .095)** .107( .079)**

차수더미(18차=1) -.006(-.006) -.038(-.030) -.015(-.012) -.038(-.030)

공공부문 .134( .044) .016( .004) .093( .025) .004( .001)

건설업 -.027(-.023) -.157(-.106)*** -.175(-.117)** -.155(-.104)***

융업 .133( .041) .123( .030) .094( .023) .111( .027)

서비스업 .018( .018) -.072(-.056)* -.055(-.043) -.073(-.057)*

직무만족 .342( .424)*** .655( .647)*** .625( .617)***

생활만족 .416( .332)*** .088( .070)**
R2 .334 .602 .334 .606
F 44.734*** 135.124*** 44.734*** 127.885***

  주 : *p<.05, **<.01, ***<.001, (  ) 안의 수치는 표 화계수임.

생활만족의 매개 검증결과(표 6의 모형 1~모형 4), 첫째 조건은 모형 1에서 

직무만족이 생활만족에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 모형 2에서는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하 다. 한 모형 3에서 생활만족이 조직몰입에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했을 경우(모형 4), 독립변

수의 회귀계수가 제2단계의 회귀계수보다 감소하 다. 따라서 생활만족은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의 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수행하 다. 

특히, 개인 수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일방법편의를 검증하기 해 한국노

동패 조사 직 연도 자료인 17차 자료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17차와 18차 

자료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모형 1～모형 4), 종속변수(생활만족, 조

직몰입)에 한 차수더미의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한국노

동패 조사 18차 자료를 활용한 번 연구에서 개인 수 에서 발생할 동일방법

편의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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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매개효과 검증을 한 Sobel test 결과

A B SEa SEb Z

직무만족→생활만족→조직몰입 .342 .416 .021 .031 10.356

  주 : *p<.05

A=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비표 화계수, SEa=A의 표 오차.

B=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비표 화계수, SEb=B의 표 오차.

 

Sobel test로 계수검증한 결과(표 7), .05 유의도하에서 z값이 10.356으로 

±1.96보다 큰 계로 유의미하 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생활만족의 

간 효과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계에서 간 효과가 0.142(0.342×0.416)이

며, 직 효과(0.655)와 간 효과(0.142)를 더한 총 효과는 0.797이다. 

나.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의 조 효과

계  다 회귀분석에 의한 조 효과 검증은 1단계에서 통제변수, 2단계에

서 독립변수(생활만족),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 변수(고용형태), 그리고 4

단계에서는 상호작용변수를 단계 으로 투입하며, 2단계의 독립변수와 4단계

의 상호작용변수의 유의성을 통해 각각 주효과  독립변수와 조 변수의 상호

작용효과를 단한다(Cohen & Cohen, 1983). 특히 상호작용변수의 다 공정

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해 독립변수(생활만족)와 조 변수의 값에서 각각의 

평균값을 뺀 값을 곱하 다(Aiken & West, 1991). 

한 패 조사 자료를 활용한 조 효과 검증은 연도별 패 조사에 따라서 다

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해, 한국노동패 조사 

직 연도 자료인 17차 자료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17차 자료와 18차 자료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모형 4), 종속변수(조직몰입)에 한 차수더미의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생활만족과 조직몰입의 계에서 

고용형태의 조 효과는 연도별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른 조 효과 검증결과(표 8), 모형 4에서 상

호작용 조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 을 때, R2의 변화량이 .262로 .001이 증가하

다. 즉, 상호작용항이 추가될 때, 설명력 증가분이 0.1%(p<.05) 유의한 설명

력을 보 다.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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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의 조 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모형 1
(조직몰입)

모형 2
(조직몰입)

모형 3
(조직몰입)

모형 4
(조직몰입)

(상수) 1.836 .726 .825 .826
성별(남성) -.152(-.124)*** -.139(-.113)*** -.137(-.112)*** -.138(-.112)***
만나이 .002( .047)*** .003( .051)*** .004( .070)*** .004( .071)***
결혼여부(미혼) -.060(-.043)*** -.010(-.007) -.003(-.002) -.002(-.002)
노조유 .195( .126)*** .169( .110)*** .163( .106)*** .161( .105)***
학력 .093( .178)*** .063( .121)*** .057( .108)*** .057( .109)***
임 (log) .520( .247)*** .428( .203)*** .344( .164)*** .341( .162)***
공공부문 .244( .102)*** .213( .089)*** .218( .091)*** .216( .090)***
건설업 -.180(-.087)*** -.149(-.072)*** -.113(-.055)*** -.116(-.056)***
융업 .109( .035)*** .072( .023)* .098( .031)** .096( .031)**

서비스업 .023( .019) .017( .014) .034( .028)* .033( .028)*
차수더미(18차=1) -.005(-.004) .000( .000) .001( .001) .001( .001)
생활만족(A) .397( .306)*** .390( .300)*** .390( .300)***
정규직(B) .124( .099)*** .127( .102)***
A×B .016( .025)**

R2 .194 .277 .284 .284

ΔR2 -   .083***   .006*** .001* 
F 211.823*** 308.877*** 294.041*** 273.831***

  주 : *p<.05, **<.01, ***<.001, (  ) 안의 수치는 표 화계수임.

[그림 2]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른 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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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별 조직몰입의 향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조직몰입

(비정규직)
조직몰입

(정규직)

(상수) 1.450 .694

성별(남성) -.095(-.079)** -.130(-.109)***

만나이 .003( .077)* .002( .036)

결혼여부(미혼) -.101(-.072)* .029( .022)

유노조 .242( .098)*** .136( .104)***

학력 .068( .121)*** .050( .092)***

임 (log) .182( .086)** .483( .200)***

공공부문 .210( .064)* .203( .099)***

건설업 -.186(-.110)*** -.053(-.023)

융업 .063( .018) .074( .026)

서비스업 -.002(-.002) .044( .039)*

생활만족 .313( .250)*** .386( .297)***

R2 .162 .231
F 30.434*** 88.307***

  주 : *p<.05, **<.01, ***<.001, (  ) 안의 수치는 표 화계수임.

집단 간 simple slope test 결과(그림 2), 노동자들이 지각하는 생활만족이 조

직몰입에 미치는 정 인 효과는 비정규직(B=.407, p<.01)에 비해, 정규직

(B=.491, p<.01)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생활만족이 조직몰입에 주는 정 인 

향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모두 정 인 향을 주었으나,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의 조직몰입이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고용형태에 따라 조직몰입에 향을 주는 하 변인을 구체 으로 살펴보고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고용형태별로 회귀

분석한 결과(표 9), 비정규직이 지각하는 생활만족과 조직몰입의 정 인 

계에서는 노동조합이 있고 임 이 높은 사업장(특히, 공공부문)에서 학력이 높

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았다. 한 연령이 높거나 결혼한 비정규직의 조직몰입이 

높았다. 그러나 남성은 여성에 비해, 건설업에 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제조업

에 비해 조직몰입이 낮았다. 

정규직은 노동조합이 있고 임 이 높은 사업장(특히, 공공부문․서비스업)에

서 학력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은 여성노동

자에 비해 조직몰입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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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토론과 연구함의

본 연구는 제18차 한국노동패 조사 자료를 상으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의 계에서 생활만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 다. 한 생활만족과 조직몰입의 

계에서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의 조 효과를 검증하 다. 

제18차 한국노동패 조사 자료를 토 로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구성원들의 높은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주었다. 둘째, 구

성원들의 높은 직무만족은 생활만족에도 정 인 향을 미쳤다. 셋째, 구성

원들의 높은 생활만족은 조직에 한 높은 몰입으로 이어졌다. 넷째, 생활만족

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 다. 마지막으로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는 생활만족과 조직몰입의 정 인 계를 조 하 다. 

연구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8차 한국노동패 조사를 상으로 

한 번 연구 결과에서도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직무에 한 높은 만족이 조직

몰입과 생활만족으로 이어졌다. 이는 방하남(2000)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생활에 한 만족이 조직에 

한 몰입으로 연계되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직무만족과 생활만족 는 생활만족과 조직몰입의 인과 계에 한 선

행연구 결과가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주장하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이들 간의 계를 이효과에 근거하여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가정에 향을 주며, 다시 가정→일에 향을 주는 

순환과정에 한 검증은 소홀히 하고 있다. 한 ‘일’의 역에서 ‘삶’의 역이 

차지하는 의미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Erdogan et al.(2012)은 과정 모

델(process model)에서 직무만족, 경력만족 등 직무 련 질(quality)이 생활만족

에 향을 주며, 생활만족 역시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에 향을 다고 주장하

다. 

제18차 한국노동패 조사 자료의 임 근로자를 상으로 한 직무와 조직에 

한 만족  애착에서의 생활만족의 매개 역할을 검증한 번 연구결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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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수행하 다. 즉, 직

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직 인 향을 주기도 하지만, 생활만족을 매개로 하여 

간 으로 조직몰입에 향을 다. 즉, 사회를 사는 조직구성원들은 ‘일

과 가정’을 분리하여 지각하는 것이 아닌 ‘일과 가정’이 상호간 향을 주는 순

환과정(직무만족→생활만족→조직몰입)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직무만

족과 조직몰입의 계에서 생활만족의 간 효과(0.142)가 검증되어 총효과를 증

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과 ‘가정’의 계를 한 역( : 직무만족)

이 다른 역( : 생활만족)에 향을 주는 일방향  계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일’ 역에서 받은 정 인 반응이 ‘가정’ 역의 효과를 높이며, 이것이 다른 

‘일’ 역의 정 인 반응을 강화하는 순환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쉬운 은 조직몰입에 한 생활만족의 간 효과는 직무만족이 조직몰입

에 미치는 직 효과에 비해 상 으로 은 향을 보인다는 이다. 이는 

Judge et al.(1998)과 방하남(2000)의 주장처럼, 국내 노동자들이 업무에 부여한 

가치가 재까지는 삶 는 생활에 부여하는 가치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노동자들의 생활만족이 조직에 한 몰

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구성원들의 웰빙과 가족

친화  제도가 실질 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의 리자 역시 가족친화  제도의 안정  도입과 확산으로 구성

원들의 생활만족과 웰빙을 높이기 한 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생활만족과 조직몰입의 계에서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의 조

효과를 처음으로 실증하 다. 고용형태의 조 효과를 검증한 결과,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조직몰입에 한 생활만족의 효과가 반 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생활만족이 낮은 정규직에 비해, 생활만족이 높은 비정규직

의 조직몰입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고용형태에 계없이 노동자의 

높은 생활만족이 낮은 생활만족보다 조직몰입으로 연계되지만, 반 으로는 

비정규직의 생활만족과 조직몰입의 정 인 계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수

을 보인다. 따라서 정책입안자  조직 리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이기 한 방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  등 근로조건의 향상과 더불어 

가족친화  제도 등 생활만족을 높이기 한 정책 마련을 고민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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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정규직  비정규직의 생

활만족과 조직몰입의 정 인 계는 노동조합이 있고 임 이 높은 사업장(특

히, 공공부문)에서 학력이 높은 노동자일수록 더욱 높았다. 그러나 남성은 여성

에 비해 조직몰입이 낮았다. 따라서 정책입안자와 조직의 리자들은 생활만족

과 조직몰입의 계에 향을 미치는 개인  조직 변인을 보다 구체 으로 

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한 정책  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1. 한계  제언

본 연구는 ‘일과 삶의 양립’의 요성이 강조되고, 많은 조직들이 가족친화

인 제도를 도입  실시하는 시 에 생활만족이 직무와 조직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노

동패 조사 자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패 분석의 장 을 활용하지 못했

다. 를 들어, 패 분석으로 개인효과를 통제하지 못했다. 둘째, 본 연구는 직

무만족과 생활만족의 인과 계에 있어서 직무만족→생활만족의 인과 계를 

주장하는 방하남(2000)의 연구를 토 로 연구를 수행하 다. 그러나 Bowling 

et al.(2009) 등 국외의 연구는 생활만족→직무만족의 인과 계를 주장하듯, 서

양과 동양의 ‘일’과 ‘삶’의 가치  차이에 따른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의 인과

계에 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세 별( : 에코 세 와 베이비붐 세

)로 일과 삶을 바라보는 가치 이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서양과 동양의 문화  차이 는 국내 에코 세 와 베이비붐 세 의 가치  차

이에 따른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의 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셋째, 한

국노동패 의 특정 변인을 사용하여 직무만족, 생활만족  조직몰입의 계를 

규명하고자 노력하 으나, Erdogan et al.(2011)의 과정 모델에서 제기한 욕구, 

활동  직무 련 긴장 등 직무 련 변인들과 생활만족의 계에서 업무 는 

비업무의 질(quality)과 련된 매개변인에 한 연구는 패 조사 특성상 다룰 

수가 없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Erdogan et al.(2011)이 제기한 매개변인

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생활만족이 직무만족으로 이되

는 내생  문제를 통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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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s among Job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and Moderating Effects of 

Employment Status(Permanent/Contingent Worker)

Park Jaechun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among the job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based on the spillover effect which 

presents a positive effect between work and life(well-being), by drawing upon 

the 18th KLIPS data. In particula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mediating effect 

of the life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employment 

status(permanent/contingent worker).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First, employee’ job satisfac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employee’ 

job satisf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ir life satisfaction. Third, employee’ 

life satisf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Fourth, life satisfaction turned out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inally, employee statu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fe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particular, this paper concludes with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practical application.

Keywords : job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employment 

status(permanent/contingent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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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1)

연령별 이직의사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요인별 직무만족, 요인별 

생활만족을 중심으로*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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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  1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임 근로자의 이

직이사 결정요인을 청년(20~29세), 년(30~49세), 장년(50~59세)으로 구분

하여 악하 다. 이직의사의 가장 강력한 측변인이 직무만족이라는 선행

연구를 토 로, 연령 별로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의 계, 요인별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의 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 다. 한 일․가정 양립과 련

하여 직무만족과 련 있는 생활만족이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의 계에서 어

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 다. 회귀분석 결과 선행연구와 같이 반  직

무만족과 생활만족은 이직의사와 부(-)의 계를 보 다. 그러나 요인별로 살

펴보았을 때는 상당한 차이를 보 다. 9개의 요인별 직무만족  취업안정, 

직무내용, 근무환경, 발 가능성, 복리후생만 이직의사와 부(-)의 계로 확

인되었으며, 6개의 요인별 생활만족  주거환경, 가족 계, 친인척 계는 

이직의사와 부(-)의 계, 사회  친분은 이직의사와 정(+)의 계로 확인되

었다. 한 연령 별로 차이를 보여서 청년기의 경우 임 보수, 취업안정, 근

무환경,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이 이직의사에 향을 미쳤으며, 년기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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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취업안정, 근무환경, 직무내용, 발 가능성, 사회  친분, 주거환경, 가족

계가 이직의사에 향을 미쳤다. 장년기의 경우 취업안정, 직무내용, 발 가

능성, 소통  계, 공정한 인사고과, 주거환경, 가족 계가 이직의사에 향

을 미쳤다.

핵심용어: 이직의사, 직무만족, 생활만족, 연령

I. 들어가는 

조직은 다양한 인 특성을 가진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공 인 인 자

원 리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인 자원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

발한다. 조직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한 인 자원 리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

이 제도화될 때에 개인, 그룹과 조직 차원의 성과가 극 화될 수 있다. 성공

인 인 자원 리는 구성원 개인의 직무만족  조직몰입도 증가, 그룹 간 업

문화 형성, 조직 체에 있어서의 이직률 감소, 인당 노동생산성과 수익률 증가

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별 인 자원의 특성에 

을 맞추어 청년(20～29세), 년(30～49세), 장년(50～59세)의 이직의사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구분하여 살펴 으로써, 인 자원 특성의 차이 을 확인하고 

세 별 조직몰입 활성화를 한 인 자원 리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직의사와 련된 선행연구는 이직의사의 향요인을 밝히는 것을 심으

로 이루어졌다. 이직의사의 표 인 측변인은 ‘직무만족’이며, 이밖에도 

여수 , 재직기간, 업무 합성, 갈등 등이 논의되어 왔다. 최근 여성인력의 이직

련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일․가정 양립, 혼인 여부, 미취학 아동 유무와 

같은 생활 련 요인에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일반 으로 직무만족 -

이직의사 련 연구의 부분은 양자가 부(-)의 계에 있다는 결론을 보여주

었으며, 여기서의 직무만족은 직무에 한 반 인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한 최근 많은 연구에서는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의 상호작용, 생활만족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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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밝 지면서, ‘직무만족-이직의사’ 연구에 생활만족을 고려하는 것은 필

연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직  이직의사 련 연구는 조직 /개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먼 , 

조직 차원에서는 조직 내 지식․기술․노하우를 축 한 근로자가 이직함에 따

라 발생하는 가시  는 비가시  비용을 감하고, 이직의사가 높은 근로자

의 낮은 조직몰입(노동생산성 하)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 차원에서는 

이직행 로 인한 경력단 과 실업상태로의 환을 방지하고, 이직의사의 발생

요인을 근로자 스스로 악하여 조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선행연구를 확인하기 해 요인별 직무만족과 이직의사

가 부(-)의 계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이 반

인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의 부(-)의 계를 확인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어

떠한 직무만족 요인(Facet of Job Satisfaction)이 이직의사에의 여도가 높은 

지를 살펴보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둘째,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의 계에 생활

만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직무만족과 련된 많은 연구에서 

생활만족의 역할이 강조되고, 이직의사가 직무 련 요인으로만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직무만족 - 이직의사의 계에 있어서 생활만족의 기능을 확인하는 것

은 의미 있는 일이다. 셋째, 연령 별(청년, 년, 장년) 이직의사 결정요인을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이직의사의 패턴은 퇴직이 정된 장년층과, 이제 막 고

용시장에 진입한 청년층에게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각 세 별 가치

  조직에 한 인식 태도 등은 매우 차이를 보일 것이며, 이는 이직의사 

결정요인의 패턴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Ⅱ. 선행연구  연구 가설

1. 이직의사 향요인

이직은 한 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그 자격을 더 이상 유

지하지 않고 조직을 떠나는 행 를 말하며(정 순․어윤경․최인선, 201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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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사(turnover intention)는 근로자가 재의 고용 계를 스스로 단 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김상욱․유홍 , 2002). 이직의사는 업무에 한 근로자

의 태도를 반 하며, 이직 결정의 심리  변인으로 작용하여 실제 이직으로 연

결된다. 따라서 많은 이직 련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이 있는 이직을 

체하여 이직의사가 활용되어 왔다(Firth, Mellor, Moore & Loquet, 2004; 

Lum, Kervin, Clark, Reid & Sirola, 1998). 

이직의사에 해서는 일에 한 만족만큼이나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만큼 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

사와 련된 모든 향요인을 망라해서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로 직무와 

직장에 련된 연구와 이후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과 련된 

향요인들을 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직의사 향요인 에서 직무나 직장 련 요인을 심으로 분석한 연구들

이 많이 있다( 재호, 1998; 김용석․이 면, 1999; 박우성․노용진, 2000; 서재

, 2008; 유청렬․이경희, 2003; 이 면, 2005; 이 호․박지환, 2011; 정재호․

이병희, 2004; 조학래, 1998; Becker, 1960; Cotton & Tuttle, 1986; Ellingson, 

Gruys & Sackett, 1998). 직무불만족은 이직을 인식하게 하고 이직을 유도하며

(Dalessio, Silverman & Schuck 1986; Mobley, Horner & Hollingsworth, 1978), 

직무몰입 역시 이직의사에 향을 미친다. 근로자가 자신이 속한 기업에 충성

심을 느끼면 직무몰입에 정 인 향을 미쳐 이직률이 감소하고 생산성은 증

진된다(박 철․홍순복, 2007). 동료와의 계에 있어 작업집단의 응집성  동

료만족성이 이직의사에 부(-)의 향을 미쳤고, 스트 스 측면에서 역할 명료성

이 부(-)의 향을 미친 반면에 역할과다, 역할갈등  체  스트 스는 이직

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Hom & Griffeth, 1995). 한 개

인이 자신을 집단의 규범  가치와 동일시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이직의사가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다(Dick, 2004).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여성의 경력단   일․가정 양립 

이슈가 두되면서 이직의사의 향요인을 직무, 직장에서 일과 가정으로 확

하여 ‘여성/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이직의사 련 연구’가 활발해졌다. 기혼여

성, 동거자녀, 일․가정 갈등이 있는 경우 이직의사는 높아진다(강혜련․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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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1; 이요행․방묘진․오세진, 2005; 정 순․어윤경․최인선, 2012; Mckee, 

Markham & Scott, 1992; Sicherman, 1996). 나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

는 기업정책 시행이 근로자의 직업만족도  직무성과를 만족시키고 이직의사

를 감소시킨다(유계숙, 2007).  

따라서 이직의사의 향요인을 직무 련 요인(일, 직장)과 생활 련 요인(개

인 삶, 가정)을 심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직무 련 요인은 직무(일), 직장(일

터)과 직  계가 있는 요인들을 의미하며, 업무성과, 노동조합 유무, 직무만

족, 재직기간, 임 수 ,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안직무의 매력도 등으로 정

리할 수 있다. 생활 련 요인은 삶, 가정과 직  계가 있는 요인들을 의미하

며, 건강, 자녀 유무, 교육수 , 성별, 일․가정 갈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는 Mitchell, Holtom, Lee, Sablynski & Erez(2001)가 제안한 직무배태성(job 

embeddedness)의 개념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직무배태성이란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박힌다는 의미로 개인을 직장에 머무르게 하는 통합된 향력을 의미

하며, 조직 내 배태성(on the job embeddedness)과 조직 외 배태성(off the job 

embeddedness)으로 구분한다(박경규․이기은, 2004; 이종 ․신강 ․백승근․

허창구, 2014; Peltokorpi, 2013; Porter, Woo & Campion, 2016). 직무배태성은 

기존의 자발  이직의 측변인을 포 하는 개념으로 기존 변인들이 측정하지 

못하는 역(조직 외 배태성)을 포 하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사에 향을 미치는 일반 인 요인들을 포함하되, 직무만

족과 생활만족을 심으로 이직의사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직무만족과 이직의사

직무만족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근로자나 경제활동인구들의 

가장 요한 심리  상태를 언 하는 것’으로(이 면, 2011), 반  만족도

(Overall Job Satisfaction)와 요인별 만족도(Facet of Job Satisfaction)로 나  수 

있다. 반  만족도는 조직구성원이 직무상의 역할에 해 지니고 있는 총체

인 감정  반응으로 Locke(1976)에 따르면 ‘개인의 직무 혹은 직무수행의 경

험으로부터 얻게 되는 정 이고 즐거운 감정상태’라고 정의된다. 기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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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 직무만족도를 총체 인 상으로 본 반면 후기의 연구들은(Muchinsky, 

1977) 직무와 련된 여러 요인들이 독자 으로 개인의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여러 요인들 가운데 특히 직무내용  성취감, 장래성, 

보수  인사, 근로조건, 감독체계, 인 계 등을 주요한 상 요인들로 지 하

게 되었다(방하남, 2000, 재인용). 

직무만족은 이직의사를 가장 잘 측하는 변인으로, 직무만족과 이직의사는 

일 되게 부(-)의 계에 있다고 한다(김상욱․유홍 , 2002; 이 면, 2005; 

Burke, 2001; Chiu & Francesco, 2003; Clugston, 2000; Kickul, Lester & Finkl, 

2002; Poon, 2003). 연령에 따른 직무만족은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연구결과를 

제시하 으며, 기 연구에서는 직무만족과 연령 간 ‘U-Shape’의 계를 확인

하 다(Clark, Oswald & Warr, 1996; Handyside, 1961).  다른 연구에서는 

은 직원보다 나이 많은 직원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하 으며(Doering, 

Rhodes & Schuster, 1983; Lee & Wilbur 1985; Glenn, Taylor & Weaver, 

1977), 이는 연령과 성별, 교육수 , 민족, 수입과 결합될 때 더 큰 차이를 보인

다(Clark, 1997; Weaver, 1980). 이러한 연령  경력은 반 인 직무만족과 

선형 계를 이루고, 남성은 경력보다 연령이 직무만족과 더욱 강력한 계를 

보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그 반 이다. 

요인별 직무만족과 연령  경력의 계는 더욱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Hunt 

& Saul, 1975). 고령 근로자들은 은 근로자들에 비해 직무특성이 매력 인 

일에 가치를 부여하며, 소득과 승진기회는 많은 고려를 하지 않는다(Wright & 

Hamilton, 1978; Kalleberg & Loscocco, 1983). 연령에 따른 이직의사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연령  교육수 과 이직의사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계를 보이

며, 나이가 어릴수록, 교육수 이 높을수록 이직의사가 높았다. 이직의사는 경

력이 1년 미만일 경우 가장 낮고, 경력 4년의 단계마다 매우 달라진다(Griffin, 

Hogan & Lambert, 2014).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연령 에 따라 이직의사가 다를 것이며 이직의사에 

향을 미치는 직무만족 요인도 다를 것이라고 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반 인 직무만족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밝힌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의 부(-)

의 계를 확인하고, 요인별 직무만족을 통해 직무만족의 하 요인들이 이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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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미치는 향의 차이를 살피고자 한다. 한 연령 별로 이직의사에 향

을 미치는 직무만족 요인을 악하고자 한다. 다만, 실증분석에서는 이직의사

에 향을 미치는 반 인 요인을 포함하기로 한다. 그래야 요 요인을 빠뜨

림으로써 발생하는 편의(bias) 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설 1.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사가 낮을 것이다.

가설 2.   연령 별로 이직의사에 향을 미치는 직무만족 요인이 다를 것이다. 

가설 2-1. 고령 근로자들은 은 근로자들에 비해 직무내용(직무특성) 만족이 이직

의사에 미치는 향이 클 것이다.

가설 2-2. 은 근로자들은 고령 근로자들에 비해 임 보수  발 가능성 만족

(소득  승진기회)이 이직의사에 미치는 향이 클 것이다. 

3. 생활만족과 이직의사

생활만족이란, 개인이 느끼는 생활에 한 반 인 만족감을 의미하며(방하

남, 2000), 삶의 질(Quality of life), 주  행복감(Happiness), 안녕(Well-being) 

등의 개념과 혼용된다. 생활만족의 개념을 처음 사용한 Neugarten, Havinghurst 

& Tobin(1961)은 생활만족이란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고, 정  자아상을 지니며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낙천 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백승규․이 면, 2010, 재인용).

생활만족 련 연구는 일과 가정의 균형/갈등과 함께 연구되고 있으나(Hakanen 

& Schaufeli, 2012; Zhao, Qu & Ghiselli, 2011), 국내에서 생활만족과 이직의

사의 직 인 계를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생활만족과 직무만족의 계

와 련된 연구에서 직무만족이 생활만족에 지배 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방하

남, 2000)와 생활만족이 직무만족의 조 작용을 한다는 연구(백승규․이 면, 

2010), 생활만족의 결정요인으로 고용안정(정(+)의 계), 근로시간(부(-)의 

계), 사업체 규모(정(+)의 계)와 같은 직무 련 요인들이 논의된 연구(문 만, 

2014)가 있었다. 특히, 백승규․이 면(2010)의 연구에서는 생활에 한 만족

이 조직몰입에 정  향을 주고,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의 상호작용에서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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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몰입에 미치는 향은 정(+)의 계를 보이며, 생활만족이 높은 근로자를 통

해 더욱 강하게 발 된다고 한다. 따라서 생활만족이 높은 경우 직무만족과 조

직몰입 간의 정 인 계가 더욱 강화되기에, 기업은 근로자의 생활에 해

서도 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한 직무만족보다 오히려 생활만

족이 조직성과에 더 강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Jones, 2006). Erdogan, 

Bauer, Truxillo & Mansfield(2012)의 연구에서는, 종업원이 스스로의 삶에 만

족한다면, 직무불만족이 반드시 이직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Shaw & 

Gupta(2001)의 연구에서는 생활만족과 실제 이직과의 상 계가 -0.20으로 보

고되었다. 

생활만족을 연령으로 구분하여 진행한 연구들이 있다. 25세에서 74세 이하의 

미국인을 상으로 한 연령과 생활만족 간의 연구에서도 두 변수 간에는 정의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Prenda & Lachman, 2001).  다른 연구에서는 

반 인 생활만족이 45～65세 사이에 가장 높고, 이 연령구간보다 낮거나 높

은 경우에 낮은 생활만족 수 을 나타낸다고 한다(Mroczek & Spiro III, 2005). 

Warr(1992)는 직무만족과 유사하게 연령과 직무 련된 웰빙지수의 계가 통

계 으로 유의하며, U-shape 패턴을 보인다고 했다. 

직무만족과 생활만족 에 조직성과에 어느 것이 더 향력이 큰지에 해서

는 여 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직의사는 직무 련 요인뿐만 아니라 생활

련 요인과도 한 련이 있을 것이며, 한 연령에 따라 생활만족이 상이

할 것이라는 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이 이직의사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 요인별 생활만족을 통해 생활만족의 하 요인들이 이

직의사에 미치는 향의 차이를 살피고자 한다. 한 연령 별로 이직의사에 

향을 미치는 생활만족 요인을 악하고자 한다.

가설 3. 생활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사가 낮을 것이다.

가설 4. 연령 별로 이직의사에 향을 미치는 생활만족 요인이 다를 것이다.

4. 연령 의 구분

생애주기(life course)별 분석은 일반 으로 사회  핵심이슈를 개인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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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단계를 기 으로 개해서 바라보는 분석방법을 뜻한다(Mayer, 2009). 

성인기 근로자를 연령 별로 나 어서 근로자의 직무 련 태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꾸 히 있었다. Roehling, Roehling & Moen(2001)은 성인기를 

5단계로 구분하고, 생애주기는 근로자의 일․가정정책과 충성도를 조 하며, 

한 성별에 의해서도 그 양상이 달라진다고 주장하 다. Super(1990)는 20

를 성인 기(탐색기), 30～40 를 성인 기(확립기), 50～60 를 성인 후기

(유지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기별로 직업을 탐색하고, 안정 으로 자리를 잡

고, 은퇴를 비하는 시기로 정리하 다.

본 연구에서는 Super(1990)의 분류기 을 활용하여 20～29세까지의 근로자

를 청년기, 30~49세까지의 근로자를 년기, 그리고 50～59세의 근로자를 장년

기로 구분해서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의 하 요인이 

연령 별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청년고용을 진하고자 지

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고용 진 특별법｣에서도 청년의 기 을 29

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제시한다. 직무만족과 생활

만족의 측정도구는 만족을 반 으로 측정하는 것과, 요인별로 측정하는 것을 

모두 사용한다. 다만, 다 공선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해 반  직무만족과 

요인별 직무만족은 함께 독립변수로 구성하지 않으며, 반  생활만족과 요인

별 생활만족도 함께 독립변수로 분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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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  표본특성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해 한국노동패 조사(KLIPS) 17차년도 개인조

사 임 근로자 자료를 사용하 으며, 1만 3,169명의 개인  5,327명의 임 근

로자를 활용하 다. 이  ‘이직  이직의사’의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표본을 한정하 으며, 그 결과 4,648명의 임 근로자를 분

석하 다. 

한 청년층, 년층, 장년층 각각의 연령 의 이직의사에 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살펴보기 해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임 근로자들을 다시 20～29세

(청년층)와 30～49세( 년층), 그리고 50～59세(장년층)의 구간으로 나 었다. 

그 결과 청년층 566명, 년층 2,955명, 장년층 1,127명으로 구분되었다.

3. 변수의 측정

가.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근로자의 이직의사이다. 리커트 5  척도로 구성

된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이 직장(일자리)을 계속 다니고 싶다’ 문항에서, ‘  

※ 연령대의 구분
  청년 : 20~29세
  중년 : 30~49세
  장년 : 50~59세



연령별 이직의사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요인별 직무만족, 요인별 생활만족을 중심으로(김정은ㆍ강경주ㆍ이영면)   65

그 지 않다’에 가까이 응답하면 이직의사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보았다. 

이 문항에 해서 평균값은 2.35로 나타났다. 

나.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이며, 직무만족은 반  직무

만족과 요인별 직무만족으로, 생활만족은 반  생활만족과 요인별 생활만족

으로 구분해서 분석하 다.

1) 직무만족

‘ 반  직무만족’을 묻는 설문문항은 “_____님의 주된 일에 해 반 으

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이며 1 에서 5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요인

별 직무만족은 “주된 일자리에 련하여 아래의 항목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

니까?”로 묻고 있으며 5  척도로 9개의 하 요인을 조사하고 있다. 하 요인

은 ① 임  는 보수, ② 취업의 안정성, ③ 하고 있는 일의 내용, ④ 근무환경, 

⑤ 근로시간, ⑥ 개인의 발 가능성, ⑦ 의사소통  인간 계, ⑧ 인사고과의 

공정성, ⑨ 복지후생제도이다. 반  직무만족의 경우에는 한 문항으로 묻고 

있고 하 요인에 해서도 하나의 문항으로만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으로 사용하는 요인분석을 이용한 신뢰도 분석이나 크론바흐 알 값을 

이용한 타당도 분석을 시행하지 않았다. 평균값과 표 편차  변수들 간에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 생활만족

‘ 반  생활만족’을 묻는 설문문항은 “_____님께서는 반 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로 구성되어 있고,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있

다. 요인별 생활만족은 “다음의 내용에 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로 

묻고 있으며 5  척도로 6개의 하 요인을 조사하고 있다. 하 요인은 ① 가족

의 수입, ② 여가활동, ③ 주거환경, ④ 가족 계, ⑤ 친인척 계, ⑥ 사회  

친분 계(친구, 지인 계에 한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반  생활만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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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별 생활만족에 해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 설

명한 직무만족과 같은 이유이다.

다. 통제변수

선행연구를 토 로 이직의사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되는 변수들로

서 개인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해서는 성별, 고용형태, 학력, 혼인상태, 건강

상태, 근속연수, 노조가입 여부를 포함하 고, 직무특성에 해서는 직종, 교

<표 1> 표본의 종속변수, 독립변수의 상 계

평균 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이직의사 2.35 .691 1
2. 임금보수

만족 3.02 .768 -.273** 1

3. 취업안정
만족 2.61 .741 -.388** .396** 1

4. 직무내용
만족 2.52 .688 -.414** .349** .528** 1

5. 근무환경
만족 2.63 .727 -.375** .373** .491** .634** 1

6. 근로시간
만족 2.65 .803 -.287** .329** .397** .501** .615** 1

7. 발전
가능성 2.73 .713 -.389** .404** .439** .562** .588** .510** 1

8. 소통 및 
관계 2.59 .668 -.352** .359** .435** .535** .557** .489** .660** 1

9. 공정인사
고과 2.86 .671 -.303** .414** .437** .419** .461** .383** .546** .508** 1

10. 복리
후생 3.05 .835 -.311** .453** .457** .396** .456** .386** .484** .445** .630** 1

11. 전반적
직무
만족

2.66 .651 -.475** .453** .521** .646** .566** .489** .584** .548** .511** .506** 1

12. 가족의 
수입 2.93 .728 -.245** .537** .359** .317** .335** .274** .366** .317** .365** .404** .401** 1

13. 여가
활동 2.78 .730 -.241** .332** .357** .325** .353** .366** .343** .332** .337** .374** .381** .523** 1

14. 주거
환경 2.50 .691 -.262** .255** .312** .310** .318** .275** .302** .304** .274** .287** .334** .417** .510** 1

15. 가족
관계 2.31 .626 -.265** .203** .295** .311** .281** .242** .265** .298** .252** .219** .326** .336** .389** .577** 1

16. 친인척
관계 2.46 .634 -.257** .231** .289** .319** .310** .249** .299** .322** .282** .276** .318** .332** .376** .505** .669** 1

17. 사회적
친분 2.45 .619 -.248** .247** .306** .348** .345** .284** .345** .408** .318** .319** .359** .350** .419** .487** .590** .704** 1

18. 전반적
생활
만족

2.51 .607 -.310** .361** .363** .398** .385** .335** .408** .401** .374** .376** .450** .496** .526** .596** .589** .639** .65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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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부, 직무훈련 경험 여부, 임 , 근로시간을 포함하 으며, 조직특성에 해

서는 업종, 사업장 종업원 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 다.

Ⅳ. 분석결과

1. 기 통계 분석

가. 표본의 연령별 기 통계

<표 2>는 연령 별로 근로자의 성별, 결혼상태, 근로형태, 근무 인 기업의 

<표 2> 표본의 연령별 기 통계
(단 : 명, %)

청년층 년층 장년층 합계
표본 수 566(12.2) 2,955(63.6) 1,127(24.2) 4,648(100.0)

성별
남성 259(45.8) 1,841(62.3) 645(57.2) 2,745(59.1)
여성 307(54.2) 1,114(37.7) 482(42.8) 1,903(40.9)

고용

형태

정규직 387(68.4) 2,179(73.8) 579(51.4) 3,145(67.7)
비정규직 179(31.6) 773(26.2) 547(48.6) 1,499(32.3)

학력

미취학 0(0.0) 0(0.0) 2(0.2) 2(0.0)
등학교졸 0(0.0) 17(0.6) 121(10.7) 138(3.0)
학교졸 1(0.2) 68(2.3) 222(19.7) 291(6.3)

고등학교졸 84(14.8) 987(33.4) 505(44.8) 1,576(33.9)
문 졸 214(37.8) 633(21.4) 93(8.3) 940(20.2)
학교졸 252(44.5) 1,022(34.6) 134(11.9) 1,408(30.3)

석사졸 14(2.5) 180(6.1) 41(3.6) 235(5.1)
박사졸 1(0.2) 47(1.6) 8(0.7) 56(1.2)

혼인

상태

미혼 474(83.7) 517(17.5) 27(2.4) 1,018(21.9)
기혼 92(16.3) 2,438(82.5) 1100(97.6) 3,630(78.1)

업종
제조업 433(76.5) 1,930(65.4) 677(60.2) 3,040(65.5)
서비스업 110(19.4) 743(25.2) 276(24.6) 1,129(24.3)
기타 23(4.1) 280(9.5) 171(15.2) 474(10.2)

직종

리․ 문가직 119(35.2) 863(29.3) 154(13.7) 1,216(26.2)
문가/사무직 133(23.5) 738(25.1) 112(9.9) 983(21.2)

서비스/ 매직 124(21.9) 445(15.1) 227(20.2) 796(17.2)
기타직 109(19.3) 897(30.5) 633(56.2) 1,639(35.4)

노조

가입

가입 41(7.3) 360(12.2) 105(9.3) 506(10.9)
미가입 524(92.7) 2,595(87.8) 1,022(90.7) 4,141(89.1)

교 제
한다 63(11.1) 212(7.2) 133(11.8) 408(8.8)
안 한다 503(88.9) 2,743(92.8) 994(88.2) 4,204(91.2)

직무

훈련

있다 39(6.9) 262(8.9) 73(6.5) 374(8.1)
없다 526(93.1) 2,685(91.1) 1,048(93.5) 4,25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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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와 종사 업종 등을 나타낸다. 그 에서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의 

비율은 67.7%(3,145명), 비정규직의 비율은 32.3%(1,499명)로 나타났다. 비정

규직의 비율은 연령별로 보았을 때, 50세가 넘는 장년층이 48.6%로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으로 청년층(31.6%), 년층(26.2%) 순으로 높았다. 표본의 다른 통

계  특징은 <표 2>를 참조하기 바란다.

나. 연령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그리고 통제변수 간의 차이(F-검정)

<표 3>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그리고 통제변수 간 분

산분석 결과이다. F-검정을 통해 선정된 변수들이 반 으로 연령집단별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직의사는 청년층에서 평균 

2.47, 년층에서는 2.29, 장년층에서는 2.44로 확인되었으며 연령에 따른 이직

의사는 U자 커 를 그린다. 임 보수 만족과 복리후생 만족이 3.0  이하로 가

장 낮은 수 으로 조사되었으며, 직무만족보다는 생활만족에서 평균 수가 높

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표본의 연령별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차이

청년층 년층 장년층
F-값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종속변수 이직의사 2.47 0.74 2.29 0.66 2.44 0.72 27.506***

독

립

변

수

직

무

만

족

임 보수만족 2.93 0.66 2.98 0.71 2.91 0.70 5.046**
취업안정만족 3.36 0.69 3.44 0.67 3.21 0.71 48.740***
직무내용만족 3.52 0.67 3.49 0.61 3.33 0.66 30.015***
근무환경만족 3.41 0.66 3.40 0.66 3.20 0.69 36.481***
근로시간만족 3.37 0.77 3.36 0.75 3.22 0.74 13.902***
발 가능성 3.30 0.70 3.28 0.64 3.11 0.63 32.624***
소통 계 3.43 0.62 3.42 0.60 3.29 0.60 21.076***
공정인사고과 3.12 0.61 3.15 0.59 3.03 0.61 16.317***
복리후생 2.94 0.76 2.97 0.77 2.79 0.78 23.557***
반  직무만족 3.36 0.58 3.42 0.58 3.26 0.59 28.777***

생

활

만

족

가족의 수입 3.12 0.62 3.05 0.66 2.98 0.67 9.360***
여가활동 3.24 0.65 3.22 0.67 3.11 0.66 12.646***
주거환경 3.50 0.61 3.49 0.63 3.41 0.65 6.953***
가족 계 3.70 0.55 3.69 0.56 3.60 0.59 12.544***
친인척 계 3.53 0.57 3.55 0.57 3.43 0.58 17.725***
사회 친분 3.55 0.56 3.55 0.55 3.46 0.57 10.041***
반  생활만족 3.51 0.54 3.50 0.54 3.36 0.55 2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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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계속

청년층 년층 장년층
F-값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통

제

변

수

성별(남성=1) .46 .50 .62 .48 .57 .49 28.223***
결혼여부(기혼=1) .16 .37 .83 .38 .98 .15 1161.775***
고용형태(비정규직=1) .32 .47 .26 .44 .49 .50 97.421***
학력 14.7 1.76 14.2 2.27 11.7 3.12 502.301***
근속연수 1.82 1.76 6.65 5.94 9.50 9.61 246.487***
임 (만) 182.30 119.45 265.95 156.64 233.80 179.61 71.768***
근로시간 46.44 11.95 47.87 12.52 48.05 14.23 2.959*

직

종

리 문가직 .35 .48 .29 .45 .14 .34 66.298***
문가/사무직 .23 .42 .25 .43 .10 .30 57.739***

서비스/ 매직 .22 .41 .15 .36 .20 .40 12.679***
기타직 .19 .39 .30 .46 .56 .50 166.209***

업

종

제조업 .19 .40 .25 .43 .24 .43 4.231**
서비스업 .77 .42 .65 .48 .60 .49 22.697***
기타 .04 .20 .09 .29 .15 .36 28.017***
종업원 수 205.6 481.0 275.9 1494.5 184.3 1041.1 2.294

노조가입 여부 .07 .26 .12 .33 .09 .29 7.847***
교 제 여부 .11 .31 .07 .26 .12 .32 13.200***
직업훈련경험 .07 .25 .09 .28 .07 .25 3.692**
건강 3.74 0.55 3.69 0.56 3.47 0.64 67.885***

반  직무만족의 연령별 평균분포 모습은 청년에서 낮고 년에서 높아졌

다가, 장년에서 다시 낮아지는 역 U커 와 유사한 형태이다. 요인별 직무만족 

 임 보수, 취업안정, 공정한 인사고과, 복리후생 만족이 이와 유사한 모습이

며, 직무내용, 근무환경, 근로시간, 발 가능성, 소통  계에서는 청년의 만

족도가 제일 높고 년, 장년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  생활

만족의 경우 연령별 평균분포 모습은 청년에서 년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다 장

년에서 격히 우하향(↘)하는 모습이며, 가족의 수입과 친인척 계를 제외한 

모든 요인별 생활만족도에서 동일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2. 가설 검증

가. 회귀분석 모형

회귀분석에 있어서는 총 7개의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 다. 모형 1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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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만을 분석한 결과이며, 모형 2는 반  직무만족 변수를 추가한 결과이다. 

모형 3은 반  직무만족 신에 요인별 직무만족을 추가한 분석결과이다. 모

형 4는 반  직무만족과 반  생활만족 변수를 포함한 결과이며, 모형 5는 

반  직무만족과 요인별 생활만족을 포함한 결과이다. 모형 6은 요인별 직무

만족과 반  생활만족을 포함한 결과이며, 마지막으로 모형 7은 요인별 직무

만족과 요인별 생활만족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통계분석에는 SPSS 23

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모형마다 포함되어 있는 통제변수

들만 먼  살펴보았을 때, 모형에 계없이 이직의사에 공통 으로 향을 미

치는 변수로는 성별은 남성의 경우, 임 은 낮을수록, 직종은 서비스/ 매직 종

사자의 경우에 상 으로 이직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만 포함된 모형 

1에서는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의 경우, 근속연수가 짧고, 임 이 낮으며 근로

시간은 길수록, 직종은 서비스/ 매직에 종사하는 경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경우,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이직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모형 1에 반  직무만족을 추가한 결과(모형 2), 10.5%의 설

명력에서 23.1%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모형에서는 반  직

무만족이 낮을수록 이직의사가 높음을 보여 다. 앞서 모형 1과 달리 근로시간

과 노조가입 여부 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을 보면 설명력

은 23.7%로 증가했고, 요인별 직무만족에서는 취업안정성, 직무내용, 근무환경, 

개인의 발 가능성, 복리후생에 한 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보수와 소통  계 만족은 만족과 이직의사가 부(-)의 계는 

있으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이직

의사는 낮을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반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이 함께 향을 미치는 모형 4의 결과를 보면, 

반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사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반  직무만족과 요인별 생활만족이 투입된 모형 5의 결과는 주거환경과 

친인척 계에 한 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사가 낮으며,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가족 계에 한 만족도와 이직의사도 부(-)의 계를 보인다. 모형 6에서는 통

제변수와 반  생활만족, 그리고 요인별 직무만족이 추가되었다. 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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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이직의사에 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통제/독립변수

이직의사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성별(남성=1) .105*** .062*** .051*** .059*** .060*** .050*** .050***

결혼여부(기혼=1) -.014 -.009 -.016 -.005 .001 -.013 -.008

고용형태(비정규직=1) .066*** .042** .010 .039** .036** .008 .008

학력 -.007 .017 .025 .023 .027 .029 .032*

근속연수 -.042** -.026 -.030* -.025 -.026 -.028* -.030*

임 -.198*** -.117*** -.091*** -.110*** -.113*** -.089*** -.091***

근로시간 .062*** .022 .015 .018 .014 .014 .010

직종

리 문가직 -.034 .011 .010 .009 .010 .008 .008

문가/사무직 -.022 .011 .012 .009 .009 .011 .010

서비스/ 매직 .049** .070*** .062*** .067*** .066*** .061*** .061***

업종
제조업 .020 .034 .044* .033 .028 .043* .038

서비스업 -.040 -.009 .010 -.008 -.014 .009 .003

노조가입 -.038** -.023 -.022 -.021 -.021 -.020 -.021

종업원 수 -.010 .002 -.001 .000 .001 -.002 .000

교 제 여부 -.007 -.009 -.012 -.009 -.005 -.011 -.009

직업훈련경험 -.034** -.019 -.011 -.018 -.015 -.011 -.008

건강 -.106*** -.034** -.041*** -.018 -.011 -.030** -.026*

직무

만족

임 보수만족 -.020 -.013 -.024

취업안정만족 -.117*** -.116*** -.110***

직무내용만족 -.148*** -.144*** -.141***

근무환경만족 -.089*** -.087*** -.085***

근로시간만족 .009 .011 .009

발 가능성 -.134*** -.130*** -.134***

소통 계 -.021 -.016 -.019

공정인사고과 .007 .010 .009

복리후생 -.033* -.029 -.037*

반  직무만족 -.395*** -.372*** -.375***

생활

만족

가족의 수입 .016 .022

여가활동 .001 .011

주거환경 -.068*** -.055***

가족 계 -.033 -.051**

친인척 계 -.064*** -.043**

사회  친분 .031 .049**

반  생활만족 -.074 *** -.054***

수정된 R2 .105 .231 .237 .235 .241 .239 .244
F 28.152*** 66.965*** 48.163*** 68.848*** 53.201*** 46.920*** 40.686***



  노동정책연구․2017년 제17권 제1호72

만족은 모형 4에서와 같이 유의하게 이직의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요인별 직무만족에서는 모형 3과 같이 취업안정성, 직무내용, 근무환경, 개

인의 발 가능성에 한 만족이 낮을수록 이직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리후생 만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만족이 높

을수록 이직의사는 낮을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인과 요인별 직무만족, 그리고 요인별 생활만족이 추가되

었다. 요인별 직무만족은 앞서 모형 3에서와 같이 취업안정성, 직무내용, 근무

환경, 개인의 발 가능성, 복리후생에 한 만족이 이직의사에 부(-)의 계로 

나타났고, 요인별 생활만족은 주거환경, 가족 계, 친인척 계에 한 만족은 

이직의사에 부(-)의 계로, 사회  친분은 정(+)의 계로 나타났다. 앞서, <표 

1>에서 상 계수가 다수 높게 나타나 다 공선성이 의심되었던 친인척 계에 

한 만족과 사회  친분에 한 만족은 요인별 직무만족을 투입한 모형 5와 

모형 7에서 개별 인 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의미 있는 독립 인 변수로 측되었다. 

나. 연령별 회귀분석 결과

다음의 <표 5>는 모형 7을 토 로 청년층, 년층, 장년층으로 나 어서 이

직의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본 것이다. 여기서는 각각

의 하 요인별로 직무만족 요인이 연령 별로 통계  유의성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청년층의 경우 임 보수, 취업안정, 근무환경에 

한 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사가 낮아지며 년층은 취업안정, 직무내용, 근

무환경, 발 가능성에 한 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사가 낮아졌다. 장년층의 경

우 취업안정, 직무내용, 발 가능성, 소통  계에 한 만족이 높을수록 이직

의사가 낮아지며, 반 로 공정한 인사고과에 한 만족은 높을수록 이직의사가 

높아졌다. 세 개의 모든 연령층에서 향요인으로 꼽힌 직무만족 하 요인은 취

업안정의 만족이며, 두 개의 연령층에 거쳐 향요인으로 꼽힌 직무만족 하 요

인은 직무내용( 년, 장년), 근무환경(청년, 년), 발 가능성( 년, 장년)이었다. 

임 보수의 만족은 청년층에서만 이직의사 향요인으로 유의했고, 소통  

계와 공정한 인사고과는 장년층에서만 이직의사 향요인으로 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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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이직의사에 한 연령집단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통제/독립변수

이직의사

청년 년 장년 체

β t β t β t β t
통제변수

성별(남성=1)   - .002 -.05 .045 1.98** .066 1.67* .050 2.88***
결혼여부(기혼=1) .005 .11 .031 1.70* .020 0.66  - .008 -0.53
고용형태(비정규직=1) .067 1.46  - .014 -0.67 .000 -0.01 .008 0.47
학력 .106 2.52**  - .006 -0.25 .053 1.37 .032 1.74*
근속연수 .017 .42  - .052 -2.46**  - .032 -0.83  - .030 -1.75*
임   - .131 -2.66***  - .048 -1.77*  - .120 -2.19**  - .091 -4.07***
근로시간   - .064 -1.44 .047 2.35**  - .034 -1.02 .010 0.62

업종
제조업 .010 .15 .023 0.85*  - .046 -1.13 .008 0.36
서비스업   - .048 -.82 .028 1.13  - .022 -0.62 .010 0.53

직종

리 문가직 .055 1.00 .060 2.76 .039 1.07 .061 3.48
문가/사무직 .068 .81 .052 1.68  - .031 -0.62 .038 1.52

서비스/ 매직 .006 .07 .017 0.52***  - .040 -0.78 .003 0.13***
노조가입   - .023 -.55  - .022 -1.17  - .022 -0.65  - .021 -1.41
종업원 수   - .008 -.19  - .001 -0.05  - .003 -0.11 .000 0.02
교 제 여부   - .042 -1.00  - .011 -0.59  - .007 -0.22  - .009 -0.58
직업훈련 경험   - .016 -.39  - .006 -0.35  - .014 -0.44  - .008 -0.55
건강   - .024 -.62  - .039 -2.11** .006 0.18  - .026 -1.70*
독립변수

직무

만족

임 보수만족   - .092 -2.04**  - .019 -0.82 .011 0.29  - .024 -1.33
취업안정만족   - .138 -2.88***  - .109 -4.75***  - .073 -1.84*  - .110 -6.05***
직무내용만족   - .087 -1.64  - .146 -5.97***  - .162 -3.67***  - .141 -7.16***
근무환경만족   - .189 -3.07***  - .086 -3.36***  - .033 -0.72  - .085 -4.06***
근로시간만족 .001 .026 .022 0.90 .001 0.03 .009 0.48
발 가능성   - .063 -1.17  - .159 -6.08***  - .141 -3.03***  - .134 -6.45***
소통 계 .027 .48 .024 0.96  - .155 -3.61***  - .019 -0.97
공정인사고과   - .080 -1.51 .003 0.11 .101 2.30** .009 0.47
복리후생   - .086 -1.61  - .025 -1.03  - .047 -1.15  - .037 -1.89*

생활

만족

가족의 수입 .105 2.15**  - .005 -0.22 .028 0.69 .022 1.18
여가활동 .031 .58  - .006 -0.26 .034 0.85 .011 0.62
주거환경   - .091 -1.77*  - .032 -1.35  - .098 -2.46**  - .055 -2.94***
가족 계   - .046 -.90  - .054 -2.14**  - .077 -1.72*  - .051 -2.51**
친인척 계   - .051 -.96  - .053 -1.96**  - .003 -0.05  - .043 -2.02**
사회 친분 .075 1.35 .057 2.22** .019 0.42 .049 2.39**

상수 10.02*** 23.40*** 14.87*** 31.98***
 수정된 R2 .300 .231 .258 .244

F 7.645*** 25.035*** 10.546*** 4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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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으로 생활만족도의 하 요인별로 연령 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층에서는 가족의 수입에 한 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사가 높아지며 

주거환경의 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사가 낮아졌다. 년층에서는 가족 계, 친

인척 계에 한 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사는 낮아지며, 사회  친분이 높을수

록 이직의사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 다. 장년층에서는 주거환경과 가족 계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의사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개의 연령층에 

거쳐 향요인으로 꼽힌 생활만족 하 요인은 주거환경(청년, 장년)과 가족

계( 년, 장년)로 확인되며, 이 두 가지 요인은 이직의사와 부(-)의 계를 보

다. 청년층의 가족의 수입에 한 만족과 년층의 사회  친분의 만족은 이직

의사와 정(+)의 계를 보이는데, 이는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층의 이직의사는 

가족의 수입에 의존 일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되며, 사회  친분 만족이 높을수

록 친구  지인과 이직 련 소통이 많아 이직의사가 높아질 것으로 상된다. 

결론 으로 ‘연령 별로 이직의사에 향을 미치는 직무만족/생활만족 요인

이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 2]와 [가설 4]는 지지되었다. 장년층의 경우 이직의

사에 향을 주는 요인  가장 향력 높은 요인으로 ‘직무내용 만족’이 확인 

되었으므로 [가설 2]의 첫 번째 세부가설인 ‘고령 근로자들은 은 근로자들에 

비해 직무내용(직무특성) 만족이 이직의사에 미치는 향이 클 것이다’는 지지

되었다. 년층의 경우 이직의사에 향을 주는 요인  가장 향력 높은 요인

으로 ‘발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청년층에서 유일하게 ‘임 보수 만족’이 유

의미하게 확인되었으므로 [가설 2]의 두 번째 세부가설인 ‘ 은 근로자들은 고

령 근로자들에 비해 임 보수  발 가능성 만족(소득  승진기회)이 이직의

사에 미치는 향이 클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Ⅴ. 논의  함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반  직무만족을 하 요인별로 구

분해서 살펴보았으며, 추가 으로 생활만족도 반  만족과 하 요인별로 구

분해서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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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의 경우, 선행연구와 같이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의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인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상당한 차이를 보 다. 임 보수

나 근로시간, 소통  계, 공정한 인사고과에 한 만족은 이직의사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만족 변수들을 포

함해도 변하지 않았다.

생활만족의 경우 반 인 생활만족은 이직의사와 부(-)의 계를 보 다. 그

러나 직무만족과 마찬가지로 하 요인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가족의 수입에 

한 생활만족도는 이직의사와 통계 으로 유의한 계를 보이지 않았다. 여가활

동도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주거환경과 친인척 계는 요인별 직무만족 변수를 

포함한 이후에도 통계 으로 부(-)의 계를 보 다. 하지만 가족 계나 사회  

친분에 한 만족도는 요인별 직무만족 요인이 포함된 이후의 회귀분석에서는 

통계  유의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각 하 요인이 이직의사에 향을 미치는 이유에 해서는 좀 더 추

가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주로 반  직무만족

이나 반  생활만족 요인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밝히지 못했던 요인별 차이

를 보여주었다는 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리고 임 보수나 가족수입

이 요한 향요인이 아니라는 은 상에서 벗어나기에 좀 더 자세한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만 통제변수에 임 수 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만

족 요인에서 통계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향후 분석방

법에서의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연령별 직무만족을 보면 청년기에는 임 보수․취업안정성․근무

환경에 한 만족도가 이직의사를 낮추었으나, 년기에는 취업안정․직무내

용․근무환경․발 가능성 등이 이직의사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50  이

상의 장년기에는 취업안정․직무내용․발 가능성․소통  계․공정한 인

사고과 등이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시 정리해 보면 임 보수는 청년기에, 

근무환경은 청년기와 년기에, 직무내용이나 발 가능성은 년기와 장년기

에, 그리고 소통  계․공정한 인사고과는 장년기에 이직의사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기별 향요인을 잘 고려한 인 자원 리가 

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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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만족의 경우를 보면 가족의 수입에 만족할수록 오히려 청년기에는 이직

의사를 높이는 결과를 보 다. 사회  친분에 한 만족도도 높을수록 년기

에 이직의사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거환경은 청년기와 장년기에, 

가족 계는 년기와 장년기의 이직의사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친인척 계는 년기의 이직의사에 향을 주었다. 하지만 여가활동에 한 생

활만족은 큰 의미가 없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다. 첫째, 근로계약의 핵심 

조건인 임 과 근로시간에 한 만족은 이직의사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임 과 근로시간에는 차이가 있다. 회귀분석에서 

 임 수 과 근로시간이 통제변수로 포함되어 있다. 비록 임 에 한 만족

도는 통계  유의성이 없었으나,  임 수 은 이직의사를 낮추는 데 통

계  유의성을 보 다. 하지만 근로시간은 값이나 만족도 모두 통계  유

의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임 의  수

이 높으면 이직의사를 낮추지만, 임 의  수 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것이 임 에 한 만족도에 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좀 더 체계 인 설명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통계 인 유의성을 가지는 취업안정성, 직무내용, 근무환경, 발 가능

성, 복리후생 등은 이직 리를 해서 기업의 인 리가 필요한 역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직 리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고

용에 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근로자의 직무에 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며, 역량과 성을 고려한 직무배치, 경력개발 로그램을 통한 조

직과 개인의 발 가능성 제시 등의 인사 리 정책이 더욱 효과 일 것이다.

셋째, 생활만족은 직무만족에 비해 이직의사에 향력이 미미하지만 주거환

경, 가족 계, 친인척 계가 좋을수록 이직의사가 낮아진다.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을 한 정책을 수립하고, 복리후생 로그램이나 주거환경을 개선․지원

하는 로그램, 가족 계 향상 로그램 등을 갖춘다면 이는 이직의사를 낮추

는데 정 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강조하고 있는 근로자

들의 여가활동이 이직의사와 통계  유의성이 없다는 은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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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인 자원 리 시 연령의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다. 청년층

의 이직 리는 취업안정  근무환경 개선, 임 만족도 향상에 집 하고, 년

층의 경우 발 가능성에 한 비  제시가 필요하며 년층의 경우에는 직무내

용에 한 만족도 제고, 소통  계 개선 로그램이 도움이 된다. 이는 이직

(률) 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채용에서부터 이직까지 인사 리제

도의  범 에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반  실증

연구의 한계 인 횡단면 분석결과를 사용하 다는 이다. 특히 노동패 조사

는 동일 근로자에 한 조사가 반복된다는 장 을 활용하지 못하 다는 이 

본 연구의 요한 한계 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실제 발생한 이직이 아니라 이

직의사를 측정하여 사용하 고, 한 5  리커트 척도를 측정한 값을 사용하

기 때문에 최소자승법을 근거로 하는 회귀분석법에 편기 상을 보일 수 있다는 

이다. 이 분석방법은 종속변수에 한 가정을 바꾸고 로짓이나 로빗을 이

용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추가 분석을 시행할 정임을 여기에 

밝힌다. 셋째, 직무만족이나 최근 많이 연구되는 생활만족의 요인별 구성요소

에 해 충분한 이론  검토를 하지 못해서, 결과에 한 해석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특히 생활만족에 있어서는 아직 연구의 기 단계이기 때문에 후속 연

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강혜련․최서연(2001).「기혼여성 직장 -가정 갈등이 측변수와 결과변수에 

한 연구」.『한국심리학회지 :여성』6 (1) : 23～42.

재호(1998).「이직의 원인과 행태에 한 연구 : 기업규모별 분석」.『노동경

제론집』21 (2) : 163～194.

김상욱․유홍 (2002).「직무만족과 이직의사의 행태학  결정요인 : 국 패

자료를 사용한 GLM  GEE 추정」.『한국사회학』36 (1) : 51～81.

김용석․이 면(1999).「 견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 결정요인에 



  노동정책연구․2017년 제17권 제1호78

한 연구」.『산업 계연구』9 : 31～53.

문 만(201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생활만족도 패 분석 -잠재성장모형을 

심으로」.『산업노동연구』20 (2) : 187～218.

박경규․이기은(2004).「조직에 한 직무배태성과 이직의도간의 계」.『경

학 연구』33 (5) : 1423～1440.

박우성․노용진(2000).「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결정요인에 

한 연구」.『제2회 한국노동패  학술 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박 철․홍순복(2007).「세무공무원의 의사결정참여, 상사신뢰, 성과피드백이 

조직몰입과 직무생산성에 미치는 향」.『인 자원 리연구』14 (4) : 171 

～183.

방하남(2000).「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과 상호작용효과에 한 

연구」.『노동경제논집』23 (3) : 133～154.

백승규․이 면(2010).「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계에서 생활만족이 미치는 

조 효과」.『인 자원 리연구』17 (4) : 349～371.

서재 (2008).「 교체의도와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 -

몰입과 조직몰입을 심으로」.『인력개발연구』10 (3) : 1～21.

유계숙(2007).「가족친화 기업정책의 시행  이용 여부와 근로자의 직업만족

도, 이직의도, 직무성과」.『가족과 문화』19 (2) : 35～59.

유청렬․이경희(2003).「조직갈등이 이직성향에 미치는 향」.『인 자원 리

연구』6 : 67～95.

이 면(2005).「비정규직의 이직의사와 이직행 에 한 연구 :정규직과의 비

교를 심으로」.『인사조직연구』13 (1) : 35～63.

______(2011).『직무만족의 의미와 측정』. 서울 : 경문사.

이요행․방묘진․오세진(2005).「가족친화  조직문화가 조직몰입, 직장만족, 

이직의도, 그리고 가정만족에 미치는 향 : 직장 -가정 갈등의 매개효

과를 심으로」.『한국심리학회지 :산업  조직』18 (3) : 639～657.

이종 ․신강 ․백승근․허창구(2014).「이직연구에서 직무배태성 개념의 유

효성」.『한국심리학회지 : 산업  조직』27 (4) : 743～782.

이 호․박지환(2011).「집단 내 갈등과 이직의도의 계에서 직무만족의 매



연령별 이직의사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요인별 직무만족, 요인별 생활만족을 중심으로(김정은ㆍ강경주ㆍ이영면)   79

개효과 : 한국과 국 종업원들의 공통 과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산업  조직』24 (1) : 75～102.

정 순․어윤경․최인선(2012).「 일제와 시간제 기혼 취업여성의 이직의사

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사회복지정책』39 (3) : 91～115.

정재호․이병희(2004).「고용유연화가 기업의 훈련투자에 미치는 향」.『노

동정책연구』4 (4) : 21～43.

조학래(1998).「연구개발 인력의 이직의사 향 요인」.『인사 리연구』22 (1) :

81～125.

Becker, H. S.(1960). “Notes on the Concept of Commit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6 (1) : 32～42.

Burke, R. J.(2001). “Organizational Value, Work Experiences and Satisfactions 

among Managerial and Professional Women.” Journal of Management 

Development 20 (4) : 346～353.

Chiu, R. K. and Francesco, A. M.(2003). “Dispositional Traits and Turnover 

Intention: Examining the Mediating Role of Job Satisfaction and Affective 

Commi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24 (3) : 284～298.

Clark, A., Oswald, A. and P. Warr(1996). “Is job satisfaction U-shaped in age?”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69 (1) : 57～81.

Clark, A. E.(1997). “Job satisfaction and gender : Why are women so happy at 

work?” Labour Economics 4 (4) : 341～372.

Clugston, M.(2000). “The Mediating Effects of Multidimensional Commitment on 

the Job Satisfaction and Intent to Leave.”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1 (4) : 477～486.

Cotton, J. L. and J. M. Tuttle(1986). “Employee Turnover: A Meta-Analysis and 

Review with Implications for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 (1) : 55～70.

Dalessio, A., W. H. Silverman, and J. R. Schuck(1986). “Paths to Turnover : A 

Re-analysis and Review of Existing Data on the Mobley, Horner, and 



  노동정책연구․2017년 제17권 제1호80

Hollingsworth Turnover Model.” Human Relations 39 (3) : 245～263.

Dick, R. V.(2004). “My job is my castle: identification in organizational contexts.” 

International Review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9 : 171 

～203.

Doering, M., S. R. Rhodes, and M. R. Schuster(1983). The Aging Worker : 

Research and Recommendations. Sage Publications, Inc.

Ellingson, J. E., M. L. Gruys, and P. R. Sackett(1998). “Factors Related to the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of Temporary Employe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3 (6) : 913～921.

Erdogan, B., T. N. Bauer, D. M. Truxillo, and L. R. Mansfield(2012). “Whistle 

while you work a review of the life satisfaction literature.” Journal of 

Management 38 (4) : 1038～1083.

Firth, L., D. J. Mellor, K. A. Moore, and C. Loquet(2004). “How can managers 

reduce employee Intention to Quit?”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9

(2) : 170～187.

Glenn, N. D., P. A. Taylor, and C. D. Weaver(1977). “Age and job satisfaction 

among males and females: A multivariate, multisurvey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 (2) : 189～193.

Griffin, M. L., N. L. Hogan, and E. G. Lambert(2014). “Career Stage Theory and 

Turnover Intent Among Correctional Offic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1 (1) : 4～19.  

Hakanen, J. J. and W. B. Schaufeli(2012). “Do burnout and work engagement 

predict depressive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A three-wave seven-year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41 (2) : 415～424.

Handyside, J. D.(1961). “Satisfactions and aspirations.” Occupational Psychology 

35 (4) : 213～243. 

Hom, P. W. and R. W. Griffeth(1995). Employee Turnover. Ohio :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 

Hunt, J. W. and P. N. Saul(1975). “The Relationship of Age, Tenure, and Job 



연령별 이직의사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요인별 직무만족, 요인별 생활만족을 중심으로(김정은ㆍ강경주ㆍ이영면)   81

Satisfaction in Males and Femal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8

(4) : 690～702.

Jones, M. D.(2006). “Which is a better predictor of job performance : Job 

satisfaction or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Behavioral and Applied 

Management 8 (1) : 20～42.

Kalleberg, A. L. and K. A. Loscocco(1983). “Aging, values and rewards : 

Explaining age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1) : 78～90.

Kickul, J., S. W. Lester, and J. Finkl(2002). “Promise Breaking During Radical 

Organizational Change : Do Justice Intervention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Organization Behavior 23 : 469～488.

Lee, R. and E. R. Wilbur(1985). “Age, Education, Job Tenure, Salary, Job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 A Multivariate Analysis.” Human 

Relations 38 : 781～791.

Locke, E. A.(1976). “The Nature and Causes of Job Satisfaction.” In Dunnette, 

M. D.(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Skokie. IL : Rand McNally.

Lum, L., J. Kervin, K. Clark, F. Reid, and W. Sirola(1998). “Explaining nursing 

turnover intent : job Satisfaction, Pay Satisfaction, or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9 (3) : 305～320.

Mayer, K. U.(2009). “New Directions in Life Course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35 : 413～433.

McKee, G. H., S. E. Markham, and K. D. Scott(1992), “Job Stress and 

Employee Withdrawal from Work.” In Quick, J. C., Murphy,  L. R. and 

Hurrell, J. J. (eds.), Stress and Well-being at Work: Assessments and 

Interventions for Occupational Mental Health.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153～163.

Mitchell, T. R., B. C. Holtom, T. W. Lee, C. J. Sablynski, and M. Erez(2001). 

“Why people stay : Using Job Embeddedness to predict voluntary Turnover.” 



  노동정책연구․2017년 제17권 제1호82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 (6) : 1102～1121.

Mobley, W. H., S. O. Horner, and A. T. Hollingsworth(1978). “An evaluation of 

precursors of hospital employee turnove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3 (4) : 433～443.

Mroczek, D. K. and A. Spiro III(2005). “Change in life satisfaction during 

adulthood : findings from the veterans affairs normative aging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1) : 189～202.

Muchinsky, P. M.(1977). “Employee Absenteeism: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0 : 326～340.

Neugarten, B. L., R. J. Havinghurst, and S. S. Tobin(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 134～143. 

Peltokorpi, V.(2013). “Job embeddedness in Japanese organiz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4 (8) : 1551～1569.   

Poon, J. M. L.(2003). “Situational Antecedents and Outcomes of Organizational 

Politics Perception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8 (2) : 138～155.

Porter, C. M., S. E. Woo, and M. A. Campion(2016). “Internal and external 

networking differentially predict turnover through job embeddedness and 

job offers.” Personnel Psychology 69 : 635～672.  

Prenda, K. M. and M. E. Lachman(2001). “Planning for the future : a life 

management strategy for increasing control and life satisfaction in adulthood.” 

Psychology and Aging 16 (2) : 206～216.

Roehling, P. V., M. V. Roehling, and P. Moen(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life Policies and Practices and Employee Loyalty : A Life Course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2 (2) : 141～170.

Shaw, J. D. and N. Gupta(2001). “Pay fairness and employee outcomes: 

Exacerbation and attenuation effects of financial need.”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4 (3) : 299～320.

Sicherman, N.(1996). “Gender Differences in Departures from a Large Firm.”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9 (3) : 484～505.



연령별 이직의사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요인별 직무만족, 요인별 생활만족을 중심으로(김정은ㆍ강경주ㆍ이영면)   83

Super, D. E.(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Brown, Brooks, D., Linda.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pp.197～261.

Warr, P. B.(1992). “Age and occupational well-being.” Psychology and Aging 7

(1) : 37～45.

Weaver, C. N.(1980). “Job satisfac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5 (3) : 364～367.

Wright, J. D. and R. F. Hamilton(1978). “Work satisfaction and age : Some 

evidence for the ‘job change’ hypothesis.” Social Forces 56 (4) : 1140～

1158.

Zhao, X. R., Qu, H. and R. Ghiselli(2011). “Examining the relationship of work

–family conflict to job and life satisfaction : A case of hotel sales managers.”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30 (1) : 46～54.



  노동정책연구․2017년 제17권 제1호84

abstract

Determinants of Turnover Intention by Age Group :

A Study of Facet-based Job and Life Satisfaction

Kim Jung-Eun․Kang Kyung-Ju․Lee Young-Myon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turnover intention among employees 

by age group using regression analysis on data from the 17th Korea Labor 

Panel Survey.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all 

job satisfaction as well as facet-based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given that the conclusive evidence from past studies that job satisfaction i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turnover intention. Furthermore, the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as 

this question may have special relevance in age group differentiation. The 

results support previous studies in demonstrating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both overall job and life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yet the 

job and life-satisfaction facet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vary by age groups. 

Wage, job stability, working environment, family incom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determine turnover intention in youth (20～29 years); job stability, 

working environment, family incom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affect 

turnover intention in the middle-aged (30～49 years) ; and job stability, job 

content, growth potential,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s, fair assessment, 

residential environment, and family relationship determine turnover intention 

in the senior (50～59 years) group. Finally, while the study confirms an expected 

negative relationship with turnover intention and facets of job satisfaction as 

well as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amily relationship, and relationship with 

relatives aspects of life satisfaction, it demonstrate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friendship facet of life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Keywords : turnover intention, overall job satisfaction, facet-based job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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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의 조기은퇴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경제성장의 지

속가능성 약화, 국가 재정능력의 한계 등 사회경제 반에 걸친 문제로 두되

고 있다. 한국은 2000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 과정에서 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체할 고령근로자의 정년연장  노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를 

한 노후 소득확보 차원의 노인일자리 지원정책으로 2016년 고용노동부에서

는 장년층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정년연장 등)를 하는 사업주  임 피크

제 용 근로자들에게 장년고용안정지원 을 지 하여 극 으로 고령근로자

에 한 일자리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1)  

노동시장에서의 은퇴는 고령자의 삶에 있어서 물리 ․심리 으로 커다란 

변화를 유발하는 요한 사건이다. 그리고 수명연장이나 조기퇴직과 같은 최근

의 경향들로 인해 은퇴를 경험하는 건강한 고령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질

으로 은퇴가 고령자의 신체  건강과 정서  건강, 는 삶의 질에 향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Dave et al.,(2006)은 

은퇴가 질병상태와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효과가 있으며, 은퇴 후 질병상태는 

5∼6% 악화하고 정신건강상태는 6∼9% 하한다고 하 다. Behncke, S.(2012)

도 은퇴가 만성질환으로 진단받을 험을 10% 증가시킨다고 하 다. 그리고 

비자발  은퇴는 경제 ․심리 인 요인 등에서 은퇴만족도에 부정 인 효과

가 있다고 한다(Von Solinge and Henkens, 2007). 반면, Jokela et al.,(2010)은 

은퇴가 정신건강에 정  향을 주며, 법  은퇴와 조기 자발  은퇴는 건강

상태  신체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Charles(2002)도 은퇴가 

삶의 만족도에 정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해외연구들의 논의

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은퇴와 건강  삶의 만족도 간의 상 성을 주제로 

1) 2016년 고용노동부 장년고용안정지원 은 정년연장  정년퇴직자 재고용 시 월 30만 원

을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임 피크제 상 근로자 감액임 을 일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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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를 상으로 은퇴와 건강  삶의 

만족도에 해 조사한 자료가 충분히 축 되지 않아 아직 다양한 연구들이 시

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자료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 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를 이용하고자 

한다.「고령화연구패 조사」는 고령자 개인을 상으로 한 종단 (longitudinal)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자료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고령자 삶의 만족도

에 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다. 이와 같은 종단자료를 이용

하여 본 연구는 이 차이(Difference-in-Differences : DID) 분석으로 고령자의 

인구학  요인들의 차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고령자 은퇴 이후에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차이 분석은 

실험 연구모형으로 정책 인 효과를 시사할 수 있는 합한 분석방법이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방법론에 한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정

확한 추정을 수행하고자 한다. 한, 은퇴가 건강상태 만족도와 주  건강상

태에 미치는 효과를 동일한 표본을 상으로 동일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추정

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와 차별된다. 이는 노동시장 은퇴가 삶의 만족도에서 건

강상태에 미치는 효과와 직 으로 주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모두 분석해 

으로써 은퇴 이후 건강상태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 로 이 차이(DID)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표 표본을 가지고 은퇴자의 건강  삶의 만족도에 한 분석을 수행하는 데 

그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은퇴와 건강  은퇴와 삶의 

만족도 간의 계를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제Ⅲ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할 한국고용정보원의「고령화연구패 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자료와 연구 상을 설명하며, 은퇴시기에 따른 삶

의 만족도 값을 그래 로 살펴본다. 그리고 이 차이(Difference-in-Differences; 

DID) 분석에 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투입할 종속변수  주요 독립변수들

을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이 차이(DID) 분석을 수행한 고령자 삶의 만족도 

 주  건강상태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강건성 검정결과(Robustness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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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 다.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와 정

책에 한 시사 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개

1. 은퇴와 건강

은퇴가 건강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은 상반된 주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노년층 사람들이 은퇴를 통해 사회 , 경제  역할의 변

화를 경험하며, 노동시장 이탈로 인한 사회  자본의 감소가 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Minkler(1981)는 은퇴를 생애사건에 한 연

구로 근하 으며, 은퇴가 건강에 좋지 않은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선행연

구들에 한 검토를 수행하 고, 은퇴에 한 이해와 범 한 사회구조  환

경하에서 은퇴와 건강에 한 실증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

리고 Dave et al.(2006)은 미시간(Michigan)  사회연구원의 건강  은퇴 연구

(Health and Retirement Study : HRS) 자료를 이용하여 은퇴가 신체 , 기능  

제한, 질병상태  우울증의 지표로 측정한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연구에서 완 은퇴(complete retirement)가 질병상태와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밝혔다. 구체 으로 완 은퇴로 인해 평균 퇴직 후 6년 동안 일상생활

과 련된 문제가 5∼16% 증가하며, 질병상태는 5∼6% 악화, 정신건강상태는 

6∼9% 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 다.2) Behncke, S.(2012)는 ELSA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자료를 이용하여 은퇴가 여러 가지 건

강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비(非)매개변수 매칭(non-parametric matching)과 도구

변수(IV)로 분석한 결과, 은퇴는 만성질환으로 진단받을 험을 10% 증가시킨

다고 밝혔다. 특히, 심  질환(4%)과 암 진단(3∼4%) 험을 높이며, 신체 활

2) Dave et al.,(2006)은 내생성으로 인한 편의를 고려하기 해 패 데이터를 사용하 고, 
강건성  타당성을 측정하기 해 반증 (counterfactual)  사양검사(specification checks)
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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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문제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 다. 그리고 Calvo et al.(2013)은 주

인 신체 , 정신  건강에 한 은퇴시기의 향을 HRS 패 데이터를 이용

하여 도구변수(IV)를 포함한 회귀분석으로 실시하 다. 그 결과, 조기퇴직은 건

강에 악 향을 미치나, 법정 정년과 같이 사회  규범에 따른 은퇴는 동료들과 

같이 동시에 은퇴하면서 보다 좋은 건강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은퇴가 정신건강에 정  향을 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에 따르면, 

은퇴로 인해 사람들이 업무에 한 스트 스를 받지 않고, 건강을 하여 시간

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에서 은퇴가 건강에 정 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Jokela et al.(2010)은 은퇴와 정신  건강  신체  기능과의 련성

을 종단  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에서 60세 법  은퇴는 정신  건강상태를 

평균 2.2 (1.7∼2.8), 신체  기능을 평균 1.0 (0.6∼1.5) 더 높아지게 하며, 조

기 자발  은퇴는 정신  건강상태를 2.2 (1.7∼2.7), 신체  기능을 1.1 (0.8

∼1.4) 더 높여 다고 한다. 따라서 법  은퇴  자발  은퇴로 퇴직 후 건강상

태가 향상되며,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되는 증가폭은 약해진다고 한

다.3) 그리고 Von Solinge, Hanna(2007)는 네덜란드 고령 근로자를 상으로 다

패 을 사용하여 은퇴 이후 건강변화를 다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으로 은퇴 이후 건강은 악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은퇴로 환한 연령

는 57∼63세로 이  일부는 건강등   의료소비가 개선되었으며, 나이와 다

양한 건강 간의 부정 인 계에도 불구하고 비교  작게나마 은퇴가 건강에 

미치는 정 인 효과를 발견한다. 그러나 비자발 으로 은퇴한 고령자는 주

 건강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은퇴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

는 직업 특성, 고령 근로자의 소득에 한 사회  근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한

다. 이와 같이 고령자의 자발  은퇴는 심리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

문에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간 으로 은퇴 후 여가활동 

 사회활동을 통해 더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최성수 외, 

2008).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령자의 은퇴와 건강에 한 연구가 사회 으로 

3) Jokela et al.(2010)은 Short Form Medical Outcomes 조사를 사용하 으며, 응답자 본인

의 정신건강  신체기능에 해 평가한 자료를 이용하 다. 표본 7,584명을 상으로 T
수(평균[분산])로 측정하 으며, 은퇴와 건강은 15년간 6회 조사를 통해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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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은퇴와 건강에 한 미시자료의 

제약으로 고령자 개인을 상으로 한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련 연

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표  국내연구로는 이승렬(2007), 최성수 외(2008), 

석상훈(2011), 박창제(2013) 등이 있다. 이승렬(2007)은「한국노동패 」자료

를 이용하여 은퇴자와 비은퇴자의 건강상태를 분석하 고, 그 결과 은퇴자의 

건강상태가 비은퇴자보다 좋지 않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객  건

강상태를 나타내는 감각기  장애, 육체  제약, 활동 제약에 있어서도 은퇴자

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함을 밝혔다. 그리고 최성수 외(2008)는「고령화연구패

」자료를 이용하여 은퇴와 주  건강 사이의 계를 살펴본 결과, 은퇴가 

직 으로, 그리고 사회  연결망을 통한 간 인 경로로 동시에 건강상태에 

향을 주는 요한 요인임을 증명하 다. 석상훈(2011)은「국민노후보장패

」1～3차 자료를 이용해 로짓 분석과 성향 수 매칭법(PSM)을 이용하여 은

퇴가 주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 다. 분석 결과, 은퇴라는 사건

은 주  건강상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비자발 인 조기은

퇴의 경우 건강 투자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에서 사회 체에 바람직하지 않

은 결과를 래한다고 주장하 다. 그리고 박창제(2013)는 은퇴시기에 따른 신

체 , 정신  건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 연령에서의 정한 시기의 은퇴

가 건강성과에 좋은 향을 미치며 그보다 은퇴가 이르거나 늦으면 신체  건

강이 상 으로 나빠진다고 분석하 다.   

2. 은퇴와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이

며, 개인이나 집단을 둘러싼 삶의 객 인 조건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는 주  느낌을 포함하고 있다(신 구, 2007).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인의 노년기 삶이 길어짐에 따라 주  삶의 만족도는 노년기 

삶의 질 연구에 요한 척도가 된다.

고령인구  은퇴에 한 연구에서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Charles 

(2002)는 통  견해에서는 은퇴가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나, 은퇴와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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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는 동시  계에 있으므로 오히려 은퇴가 삶의 만족도에 정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를 내생성을 통제한 모형에서 밝히고 있다. 그리고 Pinquart and 

Schindler(2007)는 독일의 은퇴자를 상으로 삶의 만족도 변화를 분석한 연구

에서 은퇴자 연령, 성별, 사회경제  지 , 결혼 상태, 퇴직 의 실업, 그리고 

지역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다를 수 있으며, 사회경제  자원이 풍부하면 은퇴

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감소할 가능성이 다고 주장하 다. 지 까지 은퇴만

족도의 결정요인에 한 연구들은 소득 는 자산에서 추가로 은퇴 응과정 

 사회망(social network)의 역할을 밝  왔으며, 2000년 이후에는 건강상태와 

은퇴사유가 추가되고, 최근에는 연 가입과 련된 형태  은퇴의 자발성 여

부가 추가되고 있다(성지미․안주엽, 2010). 그리고 은퇴만족도 실증분석에서 

공통 으로 사용한 변수는 인구학  특성, 건강상태  경제상태 련 변수 등

이다. 한, 은퇴 사유에 따라 자발  은퇴와 비자발  은퇴에 한 삶의 만족

도를 추정한 연구에서 Von Solinge and Henkens(2007)는 은퇴를 경험한 778명

의 네덜란드 고령 근로자를 상으로 다 패 을 사용하여 순서형 로짓모델

(Ordered Logistic Model)로 비자발  은퇴에 한 만족도를 분석하 다. 그 결

과, 자발  은퇴는 경제  비  심리  응과 히 련돼 은퇴만족도에 

정  효과가 나타났으나 정년퇴직, 조기퇴직을 비롯한 정리해고 등의 비자

발  은퇴는 경제 ․심리  요인 등에서 은퇴만족도에 부정 인 효과를 미치

는 것을 발견하 다. 

은퇴와 삶의 만족도에 한 국내연구로는 신 구(2007), 손종칠(2010), 정순

둘 외(2010), 성지미․안주엽(2010) 등이 있다. 신 구(2007)는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고령자는 노동력 상실, 그로 인한 경제 ․사회  역할 상실, 소득 감소, 

사회복지제도의 미비 등에 따른 스트 스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감소한다고 하

으며, 그 가운데 주  건강상태의 인식이 은퇴로 인한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향이 있음을 밝혔다.「고령화연구패 」을 이용한 손종칠(2010)과 정순둘 

외(2010)는 은퇴만족도 결정요인을 추정하 는데 그 결과, 비자발  은퇴, 좋지 

않은 건강상태, 작은 규모의 부동산 보유 등이 은퇴만족도를 감소시킨 요인으

로 나타났고, 사회  계망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 개수, 자녀와의 계만족도

가 은퇴만족도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그리고 성지미․안주엽(2010)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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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자산과 부채 등 자산뿐 아니라 건강자산  사회  자산이 은퇴만족

도에 결정 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Ⅲ. 자료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연구 상

고령자 은퇴와 건강상태,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기 해서는 은퇴자를 

추출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살펴볼 수 있는 국내자료로는 한국고용

정보원의「고령화연구패 」과 국민연 연구원의「국민노후보장패 」4)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자에 한 정보가 있으며,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에 

한 구체 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고령화연구패 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이하 KLoSA)를 이용하여 고령자를 상으로 은퇴와 건강  

삶의 만족도에 한 분석을 수행한다. KLoSA는 인구, 가족, 건강, 고용, 소득, 

자산, 주  기 감  삶의 만족도 등 7개의 조사 역에 해 인면 법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미시

자료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장 을 모두 갖고 있는 패 자료이다. 

KLoSA의 상자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45세(1962년 이 생) 이

상의 고령자 개인을 상으로 표본 수 약 1만 명을 목표로 조사하 다. 그리

고 2006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년에 1회씩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KLoSA의 1차(2006년)와 5차(2014년)이며 개인

(pid)을 기 으로 병합(merge)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하 다. 찰된 표본 수는 1만 

7,278개이며 개인의 고용형태 변화에 해서는 8년의 기간 차를 두었다. 그리고 

분석 상의 표본은 개인을 기 으로 실험군(treatment group)과 조군(control 

4)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조사와 가구원을 조사 상으로 하는「국민노후보장패

」은 고령자의 경제활동, 소득과 지출, 은퇴와 노후, 신체  정신 건강 등에 한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연도(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와 조사

상 연령에서「고령화연구패 」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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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으로 분류한다. 실험군(treatment group)은 2006년 고용상태 다가 2014

년 은퇴한 자로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경험한 고령자 집단이다. 그리고 조

군(control group)은 2006년과 2014년 모두 고용상태로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을 선택하 다. 강건성 분석에서는 조군(control group)을 

2006년과 2014년 모두 비고용상태에 있는 집단을 선택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뒷받침한다. 

2. 은퇴시기와 삶의 만족도

회귀분석에 앞서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를 시기별로 찰할 수 있도록 다음 

[그림 1], [그림 2]와 같이 그래 로 나타내었다. [그림 1], [그림 2]는 KLoSA 

1～5차 자료를 모두 이용하여 고령자 은퇴시기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를 

[그림 1] KLoSA 2006～2014 건강상태 만족도

  주 : 은퇴한 연도를 세로 선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은 (dot)으로, 표 오차는 기

둥(column)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가로 선은 근로자와 은퇴자의 건강상태 

만족도 평균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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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LoSA 2006～2014 반 인 삶의 만족도

  주 : 은퇴한 연도를 세로 선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은 (dot)으로, 표 오차는 기

둥(column)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가로 선은 근로자와 은퇴자의 건강상태 만

족도 평균값을 나타낸다.

그래 로 그린 것이다. [그림 1]은 4개의 그래 로 구성되는데 2006년에 고용

상태 다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은퇴시기가 다른 개인들의 건강상태 만족

도 값을 평균과 표 오차로 나타낸 것이다. 고용상태인 근로자의 건강상태 만

족도는 평균 59.1～62.3이며, 은퇴자의 건강상태 만족도는 평균 52.4～57.5이

다. 이와 같이 건강상태 만족도는 근로자가 은퇴자보다 항상 높게 나타난다. 그

리고 은퇴 직후의 건강상태 만족도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그림 1]과 마찬가지로 은퇴시기에 따른 반 인 삶의 만족도 값을 

평균과 표 오차로 나타내고 있다. 고용상태인 근로자의 반 인 삶의 만족도

는 평균 60.8～67.4이며, 은퇴자의 반 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 58.3～61.9이

다. 반 인 삶의 만족도는 은퇴 직후에 가 르게 감소하며, 은퇴한 이후에도 

감소 추세가 이어지다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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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량경제학  모형

일반 으로 이 차이(Difference-in-Differences : DID) 분석은 실험군(Treatment 

Group)과 조군(Control Group)에 한 차별  효과를 연구하고, 찰된 데이

터를 사용하여 실험  연구 설계를 이용한 계량경제학  기법이다. 이 차이분

석은 2개 이상의 시 이 다른 시간에서 실험군과 조군의 결과(outcome)가 필

요하다. 이를 통해 실험군의 시간에 따른 평균 변화를 조군과 비교함으로써 

결과에 한 효과차이를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령자 은퇴 여부에 따른 건강  삶의 만족도 효과를 측정하기 

해 이 차이 분석을 용한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

행한다. 실험군은 =고용, =은퇴한 집단이며, 조군은 ,  모두 

고용상태인 집단으로 건강상태 만족도, 반 인 삶의 만족도, 주 인 건강

상태를 비교 분석한다. 한, 고용  은퇴 외의 기타 련 요인의 향을 배제

하기 해 다음과 같은 방정식에 따라 이 차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 
 

종속변수 는 고령자 개인에 한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반 인 삶의 

질에 한 삶의 만족도, 주  건강상태를 측정한 값이다. 삶의 만족도(건강상

태, 반 인 삶의 질)를 나타내는 지표는 0∼100까지의 연속된(continuous) 값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건강상태는 좋음=1, 그 외는 0의 값을 가지는 

이항변수이다. 여기에서 는 고령자 개인이 2006년에는 고용

상태 다가 2014년에 은퇴한 경우 1, 2006년과 2014년 모두 고용상태에 있는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이항변수이다. 그리고 는 고령자가 2006년에 찰

되었으면 0, 2014년에 찰되었으면 1의 값을 가지는 두 시  간 차이를 나타

내는 이항변수이다. ×는 와 

가 생성한 지표로 두 개의 이항변수에 한 상호교차항이다. 즉, 은 각 패

의 개체특성과 시간특성까지 감안한 상태에서 구한 순수한 한계효과라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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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차이 분석에 있어서 분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해 

종속변수에 향을 미칠 만한 외부요인들과 개인의 사회․인구학  요인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시킨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제변수()는 개인의 연령, 성

별, 학력, 결혼상태, 자녀 수, 자가소유, 거주지역이다.

Ⅳ.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표 1>은 이 차이(DID) 분석에 투입할 변수들의 기 통계량이다. KLoSA 

1차(2006년)와 5차(2014년)를 연결한 표본에서 고령자 개인을 상으로 실험군 

1,264명과 조군 4,192명에 한 값이다. 그리고 <표 1>의 기 통계량은 5차

년도(2014년) 기 으로 계산한다. 

이 차이 분석에 투입할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건강상태, 반 인 삶)와 

주  건강상태이다. 삶의 만족도는 동년배와 비교하 을 때 본인이 어느 정

도 만족하고 있는지에 한 항목으로 0에서 100까지 수를 부여한 값이다. 삶

의 만족도에서 건강상태 평균은 실험군 58.05 , 조군 64.95 이며, 반 인 

삶의 질(행복감)은 실험군 62.94 , 조군 65.59 으로 두 변수 모두 조군이 

조  더 높다. 주  건강상태는 이항변수로 좋음=1, 그 외=0의 더미변수를 

사용한다. 실험군 33.6%, 조군 49.6% 비 을 나타낸다. 그리고 독립변수들은 

인구학  요인들로 연령, 성별(남자), 학력, 혼인상태, 자녀 수, 자가소유, 거주

지역이 있다. 학력은 무학 기 으로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학 이상으로 

구분하 고, 자녀 수는 0에서 10명의 값을 갖는다. 자가소유는 자가=1인 더미

변수이며, 거주지역은 도시를 기 으로 소도시, 읍면부로 구분하 다. 연령

은 실험군 69.89세, 조군 63.46세로 실험군이 더 높고, 남성비율은 실험군 

61.8%, 조군 66.7%로 조군 비 이 더 높다. 실험군 학력은 등학교 졸업

(30.7%)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조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37.8%)의 비율이 

가장 높다. 혼인상태는 실험군 84.4%, 조군 89.8% 비 을 나타내며, 자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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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험군 3.0명, 조군 2.6명이다. 그리고 자가소유는 실험군 83.2%, 조군 

82.3% 비 을 나타내며, 거주지역은 도시, 소도시, 읍면부로 조사한 결과 

도시(실험군 44.1%, 조군 38.4%)에서 거주할 확률이 가장 높다.

<표 1> 기 통계량

변수명
실험군 (은퇴자) 조군 (근로자)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삶의 만족도

  - 건강상태
58.054 22.138 64.945 18.230 

삶의 만족도

  - 반 인 삶의 질
62.935 18.830 65.589 15.981 

주  건강상태

(좋음=1)
0.336 0.473 0.496 0.500 

연령 69.893 8.135 63.456 7.588 

연령 자승 4951.19 1152.95 4084.28 1012.32 

남자(=1) 0.618 0.486 0.667 0.472 

무학(=1) 0.091 0.288 0.067 0.251 

등학교 졸업(=1) 0.307 0.461 0.201 0.401 

학교 졸업(=1) 0.176 0.381 0.198 0.399 

고등학교 졸업(=1) 0.280 0.449 0.378 0.485 

학 이상(=1) 0.146 0.353 0.156 0.363 

배우자 유(=1) 0.844 0.363 0.898 0.302 

자녀 수 2.960 1.407 2.570 1.204 

자가 소유(=1) 0.832 0.374 0.823 0.382 

도시 거주(=1) 0.441 0.497 0.384 0.486 

소도시 거주(=1) 0.301 0.459 0.314 0.464 

읍면부 거주(=1) 0.258 0.438 0.302 0.459 

N 1,264 4,192

  주 : 표본은 KLoSA 1차(2006년)와 5차(2014년) 자료를 이용한다. 실험군은 1차(2006

년)에 고용상태 다가 5차(2014년)에 은퇴한 집단이며, 조군은 1차(2006년)와 5

차(2014년) 모두 고용상태인 집단이다. 그리고 기 통계량은 5차년도(2014년) 기

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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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차이(DID) 분석결과

본 연구는 은퇴가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건강상태, 반 인 삶의 질)에 미치

는 효과와 은퇴가 고령자의 주  건강상태에 미치는 직 인 효과를 이 차

이 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 다.5) 실험군(treatment group)은 2006년에 고용상

태 다가 2014년에 은퇴한 집단이며, 조군(control group)은 2006년과 2014

년 모두 고용상태에 있는 집단으로 구성하 다. 

가. 은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표 2>는 노동시장에서 은퇴가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이

차이 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는 건강상태 만족도

와 반 인 삶의 질(행복감)에 한 만족도를 추정하 다.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은퇴가 고령자 건강상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여타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1)에서 -6.299로 나타나 약 10.9% 감소할 확률을 보 다.6) 이는 고령자 

건강상태 만족도에 한 노동공 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노동시장에서 고

령자 은퇴가 신체 ․정신  건강상태 만족에 부정 인 향이 있음을 밝힌 것

이다. 따라서 은퇴자는 근로자에 비해 은퇴 후 사회활동 참여의 감소, 노후 비

의 부족, 건강상태의 악화 등으로 건강에 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 모형(1)에서 은퇴변수의 회귀계수가 -3.738로 유의하게 나타나 은

퇴자(실험군)가 근로자( 조군)에 비해 건강상태 만족도가 낮음을 시사하며, 고

령자 은퇴 시 을 나타내는 시기더미변수(post)에서도 은퇴가 건강상태 만족도

를 낮추는 효과를 보여 다. 그리고 남성 고령자가 여성에 비해 건강상태 만족

도가 높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건강상태 만족도도 증가한다. 그리고 학력에

서 등학교 졸업이 건강상태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확률(7.610)은 은퇴가 건강

상태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확률(6.125)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 혼인 일 

5) 패 데이터를 이용한 추론 결과에서는 이분산성-강건성 표 오차를 사용한다.
6) 회귀계수값 6.299에서 실험군의 건강상태 만족도 평균값(58.054)을 나눠 10.850%를 계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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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은퇴자의 건강상태  반 인 삶의 만족도

종속변수 : 삶의 만족도
건강상태 반 인 삶의 질

(1) (2) (3) (4)

은퇴×post
-6.299***
(1.156)

-6.125***
(1.156)

-3.192***
(0.941)

-2.860***
(0.950)

은퇴
-3.738***
(0.986)

-1.599*
(0.955)

-1.058
(0.869)

0.379
(0.829)

post(2006=0, 2014=1)
-0.859*
(0.489)

-0.989**
(0.491)

-2.511***
(0.424)

-2.665***
(0.426)

연령
0.179

(0.522)
-0.028
(0.482)

연령 자승
-0.003
(0.004)

-0.001
(0.004)

남자(=1)
1.977***

(0.649)
-0.877
(0.548)

등학교 졸업(=1)
7.610***

(1.374)
4.120***
(1.119)

학교 졸업(=1)
11.331***
(1.472)

7.635***
(1.174)

고등학교 졸업(=1)
12.626***
(1.467)

8.814***
(1.166)

학 이상(=1)
17.517***
(1.593)

13.672***
(1.293)

배우자 유(=1)
2.267**

(0.969)
6.571***
(0.923)

자녀 수
0.337
(0.263)

0.579**
(0.243)

자가 소유(=1)
4.635***
(0.759)

7.911***
(0.696)

소도시 거주(=1)
0.528
(0.631)

1.067*
(0.563)

읍면부 거주(=1)
-2.064***
(0.702)

1.453**
(0.625)

상수항
65.365***
(0.442)

47.325***
(17.330)

66.840***
(0.382)

49.630***
(15.857)

R-squared 0.0306 0.1346 0.0155 0.1262
표본 수 5,454 5,454 5,454 5,454

  주 : 1) KLoSA 1차(2006)와 5차(2014)를 이용.
2) 표 오차는 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 
3) *** p〈0.01, ** p〈0.05, * p〈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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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자가(Owning a House)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건강상태 만족도가 증

가하고, 읍면부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에 

비해 건강상태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령자 은퇴가 반 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여타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3)에서 -3.192로 약 5.1% 감소할 확률을 보 다.7) 이 확률

은 은퇴가 건강상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약 10.9% 감소) 보다 감소율이 낮으

며, 은퇴가 반 인 삶의 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침을 밝힌다. 따라서 고

령자는 은퇴로 인해 경제활동  사회  네트워크가 어들어 반 인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한, 고령자 은퇴 시 을 

나타내는 시기더미변수(post)가 유의하게 나타나 은퇴 후 반 인 삶의 만족

도가 낮아짐을 보여 다. 그리고 고령자 학력에 있어서 등학교 졸업이 반

인 삶의 만족도를 약 6.55% 증가시키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반 인 삶의 

만족도도 높아진다. 혼인 일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가(Owning a House)

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반 인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소도시와 읍면부

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에 비해 반 인 

삶의 만족도가 높다. 

나. 은퇴가 주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

<표 3>은 은퇴가 주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이 차이 회귀모형으로 

분석하 다. 주  건강상태는 응답자 본인이 평가한 것으로 건강상태가 좋

다고 응답한 개인은 33.6%이며, 보통이거나 나쁘다고 응답한 개인은 66.4%이

다. 분석방법은 <표 2>와 동일하게 선형모형에서의 이 차이(DID) 회귀분석

(Ordinary least square; OLS)을 실시한다(Ai and Norton, 2003).8) 

이 차이 모형의 상호작용항(은퇴×post)에서 은퇴가 주  건강상태에 미치

는 효과는 여타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1)에서 -0.065로 약 19.3% 감소할 

7) 회귀계수값 3.192에서 실험군의 반 인 삶의 만족도 평균값(62.935)을 나눠 5.072%를 

계산한다.
8) Ai and Norton(2003)은 Logit이나 Probit과 같은 비선형 모형에서는 이 차이 모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효과의 크기가 상호작용항에 한 한계효과와 동일하지 않고 반 로 나

타날 수 있으며, 통계  유의성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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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은퇴자의 주  건강상태

종속변수 : 주  건강상태(좋음=1) (1) (2)

은퇴×post
-0.065**
(0.026)

-0.063**
(0.026)

은퇴
-0.127***
(0.023)

-0.038*
(0.022)

post(2006=0, 2014=1)
-0.151***
(0.013)

-0.151***
(0.013)

연령
-0.015
(0.011)

연령 자승
0.000
(0.000)

남자(=1)
0.072***
(0.016)

등학교 졸업(=1)
0.063**
(0.025)

학교 졸업(=1)
0.107***
(0.029)

고등학교 졸업(=1)
0.178***
(0.029)

학 이상(=1)
 0.256***
(0.033)

배우자 유(=1)
0.031
(0.021)

자녀 수
0.007
(0.006)

자가 소유(=1)
0.056***
(0.018)

소도시 거주(=1)
-0.034**
(0.016)

읍면부 거주(=1)
-0.072***
(0.018)

상수항
0.571***
(0.011)

1.192***
(0.379)

R-squared 0.0467 0.1474

표본 수 5,454 5,454

  주 : 1) KLoSA 1차(2006)와 5차(2014)를 이용.

2) 표 오차는 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 

3) ***p〈0.01, **p〈0.05, *p〈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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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을 나타낸다.9) 이와 같은 결과는 은퇴자의 건강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이다. 한, Dave et al.(2006)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은퇴가 개인

의 질병상태와 정신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결과이다. 

그리고 은퇴변수의 회귀계수가 -0.127로 유의하게 나타나 은퇴자(실험군)는 근

로자( 조군)보다 퇴직으로 인해 경제활동  사회  네트워크가 어들어 신

체 ·정신  건강상태가 하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다. 그리고 남성 고령

자가 여성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으며, 고령자 학력이 높아질수록 건강상태도 

좋아진다. 자가(Owning a House)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소도시  읍면부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

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

이상의 결과들에 한 강건성 검증을 해 조군(control group)을 달리하여 

이 차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표 4>는 2006년과 2014년 모두 비고용상태

<표 4> 강건성 검증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주  

건강상태건강상태
반 인 삶의 

질

은퇴×post
-6.297***
(1.143)

-2.409***
(0.933)

-0.113***
(0.024)

은퇴
6.703***
(0.973)

4.283***
(0.862)

0.105***
(0.021)

post (2006=0, 2014=1)
-1.144**
(0.452)

-3.430***
(0.390)

-0.105***
(0.009)

R-squared 0.1435 0.1665 0.1353

표본 수 8,159 8,159 8,159

  주 : 1) KLoSA 1차(2006)와 5차(2014)를 이용.

2) 통제변수들을 포함한 모형으로 표 오차는 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

3) ***p〈0.01, **p〈0.05, *p〈0.10.

9) 회귀계수값 0.065에서 실험군의 주  건강상태 평균값(0.336)을 나눠 19.345%를 계산

한다.



은퇴가 건강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김범수ㆍ최은영)   103

로 경제활동의 변화가 없는 집단을 조군으로 구성하 으며, 여타 변수들을 

통제한 모형으로 이 차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앞에서 제시한 결과들과 일

치한다. 강건성 검증 결과, 은퇴가 고령자의 건강  삶의 만족에 부정 인 

향을 주며, 직 으로 주  건강상태에도 악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은퇴변수가 양(+)의 유의성을 나타내, 은퇴자(실험군)는 지속

으로 비고용상태에 있는 실업자( 조군)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주  건

강상태도 좋다고 해석할 수 있다.  

Ⅴ. 결 론

은퇴는 노동력 상실, 그로 인한 사회․경제  자원의 감소로 인해 은퇴자에

게 신체 ․정신  스트 스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

는 주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기퇴직, 은퇴 후 비 부족, 사회복지

제도 미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은퇴는 고령자의 건강  삶의 만족도에 큰 

향을 미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 (KLoSA) 1차(2006년)와 5차

(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은퇴가 건강  삶의 만족에 미치는 향을 이 차

이 모형(Difference in Differences : DID)으로 분석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

리나라 표 표본을 가지고 최 로 국내에서 이 차이(DID) 분석을 수행하여 

은퇴와 건강  삶의 만족에 한 추정결과의 정확성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 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에서의 은퇴는 고령자의 건강상태 만족도와 반 인 삶의 만

족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은퇴 후 건강상태 만족도는 약 10.9% 감소하

며, 반 인 삶의 만족도는 약 5.1%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은퇴 후 사회

활동 참여의 감소,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건강에 한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고, 

경제활동  사회  네트워크가 어들어 반 인 삶의 만족도도 감소함을 확

인한 것이다. 둘째, 은퇴는 직 으로 고령자의 주  건강상태를 약 19.3% 

악화시킨다. 이는 Dave et al.(2006)에서 은퇴 후 질병상태는 5∼6%,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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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는 6～9% 나빠지는 확률보다 더 높은 수치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은퇴가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자 은퇴와 건강 간의 상호 련성  은퇴와 삶

의 만족에 해 분석함으로써 인구고령화 정책에 있어서 고용  건강상태 증

진에 한 시사 을 제공한다. 인구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는 과

거와는 다른 노동공  패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는 은퇴 후에도 

트타임으로 일하는 노령자들이 늘어나면서 통 인 은퇴는 사라지고 있으며, 

명 퇴직, 조기은퇴 등 은퇴시기도 선택할 수 없게 다. 뿐만 아니라 연  등 

노후소득 확보로 자발  은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조

기은퇴와 비자발  은퇴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으며 은퇴 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개인 의료비 지출에 큰 향을 미친다. 이에, 고령화로 인

한 의료비 증가와 개인들의 건강상태 증진을 한 투자비용의 발생은 사회·경

제 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래한다. 이와 련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

한다. 그리고 국내의 노동시장 환경과는 달리 해외에서는 부분 자발  은퇴

가 발생하며, 이러한 자발  은퇴와 고령자 건강  인지력 간의 상호 인과 계

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내자료와 해외자료를 가지고 은퇴 련 연

구를 비교․분석해 으로써 국내 고령자 노동시장환경 변화에 구조 으로 

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고령자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유연화 정책과 임 피크제에 한 논의 등 안정 인 고용정책으로 은

퇴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과 건강증진에 한 제도  방안이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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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Retirement on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Kim Beomsoo․Choi Eun-young

This study evaluates the effects of retirement on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in seniors through the data obtained from the first (2006) and fifth (2014)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The data was evaluated by 

applying the regression analysis to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DID), 

which was a quasi-experimental model, in order to estimate the interaction 

effects before and after retirement. The analysis revealed that retirement has 

a negative influence over health and overall life satisfaction in seniors. The 

degree of health satisfaction was decreased by about 10.9% after retirement 

while the degree of overall life satisfaction was reduced by about 4.9%. In 

addition, retirement was shown to have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subjective health and it was confirmed that retirement could lead a decrease 

in subjective health by 19.1%. These results could be interpreted as that the 

retirement of seniors may lead to the decrease in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loss of income and/or degradation of social networks and become a negative 

factor against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Therefore, it would be possible to 

assume that the population aging policies should be devised in consideration 

of a correlation between retirement and health in seniors and labor-environment 

factors. 

Keywords : retirement, health, life satisfaction, difference-in-differences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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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 수명 연장,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여러 사회․경제  변화

를 래하고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향은 주목할 만하

다.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5~63세 고령자의 고용률은 2003

년 59.8%에서 2010년 62.7%, 2015년 65.9%로 꾸 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

해 2016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는「고용상 연령차별 지  고령자 고용

진법」시행이 본격화되며 근로자의 고령화 추세는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망

된다. 이와는 상반되게 같은 기간 동안 15~29세 청년 고용률은 2003년 44.8%

에서 2013년 39.7%로 5.1%포인트가 감한 이후 2015년도에도 42.3%의 낮은 

수 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 기업 내 근로자의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

되고 있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의「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02

년까지만 해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의 평균 근로자 연령은 36.5세로 청

년층이 부분이었으나 2013년 40세를 넘어선 이후, 2015년 41.1세까지 높아

졌다.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들은 근로자 고령화가 기업에 미치는 인사 리 측면의 

향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 근로자 고령화로 장기근속자 비 이 높아지는 데 

따른 임 의 상승  인건비 증가 등 직 인 노무비용뿐만 아니라 인사 체, 

기업문화의 변화와 같이 기업의 조직구조에 미칠 수 있는 향까지 다양한 문

제를 다루어 왔다(송병 , 2009; 최옥 , 2011; 석진홍․박우성, 2014). 

그러나 근로자 고령화 추세를 기업의 신기술 도입과 련하여 연구한 문헌은 

많지 않다. 사업장 내 근로자의 고령화 추세는 신기술 도입을 포함한 기업의 

신활동과 련한 의사결정 구조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고령의 

근로자는 정보통신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응하는 능력이 은 근로

자에 비해 떨어지고, 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교육훈련 등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유인이 낮다는 인식이 일반 이다(이 민, 2012). 실제로 송창용

(2013)이 1,745개 기업을 상으로 장년 근로자에 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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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은 고령 근로자를 활용하는 데 있어 ‘신기술 응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을 ‘임 부담이 크다’는 과 함께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고령 근로자 입장에서도 신기술이 과거에 자신이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의 가치

를 퇴보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퇴직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신기술 도입

에 부정 일 수 있다. 특히, 기업이 도입하는 신기술이 인력 체가 가능한 기

술(labor-saving techniques)일 경우 고령 근로자의 부정  인식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 으로 신기술 도입에 한 이들의 항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근로자 고령화는 기업의 신기술 도입 련 의사결정에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보다 구체 으로 고령자 비 이 높

은 기업은 시장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필요성이 높

은 상황에서도 고령 근로자를 새롭게 교육시켜 신기술에 응시키는 데 높은 

비용이 들거나, 고령 근로자의 집단 인 반발로 인한 노사갈등이 상되어 신

기술 도입을 주 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

로 들어선 유럽 국가를 심으로 근로자 고령화와 기업의 신기술 도입 간의 

계를 분석한 실증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부분의 연구결과들은 고령층 

근로자 비 이 높은 기업일수록 신기술 도입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ouvinen, 2002; Nishimura et al., 2002; Meyer, 2011). 그러나 우리나라에

서 근로자 고령화가 신기술 도입에 미치는 향을 실증  증거를 통해 규명한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1)   

본 연구의 목 은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 고령화가 신기술 도입의 제약요인

으로 작용하는 상이 나타나는지를 실증 으로 밝히는 데 있다. 한국노동연구

원의 사업체패 조사(workplace panel survey : WPS) 2~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

여 기업 내 근로자의 고령화  연령분포가 기업의 신기술 도입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하 다. 동시에 기업 내 근로자의 연령구조와 생산성의 계에 해서

도 다루었다. 이러한 시도는 국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 내 근로자 

고령화와 신기술 도입 간 상 계 분석을 최 로 시도한 연구라는 에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해 연령구조와 미 측 이질성 간의 계로 인한 내생성(endogeneity) 

1) 엄동욱․배노조․이상우(2005)는 기업에 고령 인력이 많을수록 신기술 응상의 어려움으

로 기업경 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 상된다고 하 으나, 실증  증거를 바탕으로 

이를 규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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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고려했다는 에서 기존의 해외 연구와도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

서 단순 로빗(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Meyer(2011) 등 기존 연

구의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기업 내 고령 근로자의 비 이 높을수록 신기술 도

입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 임의효과(correlated random 

effect : CRE) 모형을 이용하여 내생성 문제를 통제한 이후에는 고령화가 기업

의 신기술 도입 는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  효과가 상당 부분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는 기존 연구결과가 실제보다 과  추정되었을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근로자의 연령구조와 신

기술 도입의 계를 분석한 주요 이론 ․실증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 다. 

제Ⅲ장에서 실증분석에 활용된 자료를 소개하고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한 

상 임의효과 모형에 해 설명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 제Ⅴ장에서 기업의 고령 근로자 비 과 연령분포가 기업의 신기술 도입과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Ⅱ. 선행연구

1. 신기술 도입이 고령층 근로자에게 미치는 향

근로자의 연령구조와 신기술 도입의 상 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신기

술 도입이 고령층 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지 에 미치는 향에 주안 을 두

고 있다. 신기술의 도입이 고령층 근로자의 퇴직 시 이나 임  등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 부분 연구가 일 되게 주장하는 바이다.  

우선, 많은 연구들이 인 자본의 가치 하(depreciation of human capital) 문

제에 주목한다. 논의의 핵심은 기술변화와 신으로 고령층 근로자가 이 에 

축 한 인 자본의 가치가 퇴색하며, 이는 고령층 근로자가 신기술 도입에 

항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Meyer, 2011). 

표 인 연구들을 소개하면 우선, Bartel & Sicherman(1993)은 사용자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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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 에 상하지 못한 기술변화가 고령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을 밝혔다. 사업주가 기술변화를 상할 수 있다면 직장 내 훈련(on 

the job training)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근로자에게 해당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퇴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치 못한 기술변화는 교육훈련 투자를 통해서도 습득하게 하기 어렵고, 이 

경우 사업주는 훈련 제공 신 퇴직 유도를 선택할 유인이 높다.

Ahituv & Zeira(2011)도 고령자 인 자본의 가치 하 상을 부식효과

(erosion effect)로 이름 짓고 와 유사한 논의를 펼친 바 있다. 부식효과는 새

로 도입된 기술이 기존 근로자가 가진 숙련 기술 등의 인 자본을 천천히 부식

해 쓸모없도록 만든다는 의미이다. 한편, 신기술은 근로자 세  간 인 자본 축

 경쟁을 가져올 수 있다. 결과 으로 기술변화는 은층 근로자에게 기술

신과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인 자본의 축 을 통해 임 상승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경쟁에서 도태된 고령층의 퇴직 시 을 앞당긴다는 것이다. 

한편, Alders(2005)는 고령자가 가진 인 자본의 가치 하 상을 최근의 

출산 추세와 연 시켜 조명한 바 있다. 일견 출산율이 낮아지면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이는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상 지 를 높이는 효과를 가

져올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분석은 정반 의 결과를 보 다. 출산이 

오히려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퇴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Alders(2005)는 

출산이 고령 인 자본의 가치 하를 래하는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출산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은 인 자본 투자에 따른 수익률을 높이고, 이

에 따라 청년층은 교육을 통해 인 자본을 높일 유인이 커진다. 청년층의 높아

진 교육수 은 신기술 도입을 용이하게 하고 노동력의 희소화에 따른 임 상승

은 이를 더욱 가속화한다. 신기술 도입은 결과 으로 고령층 근로자가 인 자

본으로 보유하고 있는 숙련된 기술을 빠르게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2. 고령층 근로자 비 이 신기술 도입에 미치는 향

이상의 분석결과들은 신기술 도입이 고령층 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지

에 부정  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이를 반 로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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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높은 고령층 비 은 기업이 신기술 도입 련 의사결정을 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에 착안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에서 도입하

고자 하는 신기술이 고령층 근로자가 보유한 인 자본의 가치를 무용화하거나 

조기 퇴직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면, 고령층 근로자를 심으로 한 집단 인 

반발이나 항이 상되기 때문이다. 

근로자 연령구조가 기업의 신기술 도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들의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Rouvinen(2002)은 핀란드 제조업 부문에서 제품  공정 신에 향을 미치

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 는데, 기업의 업력을 리변수로 사용한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높을수록 공정 신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Nishimura et al.(2002)은 사업장 내 고학력․고연령 근로자의 비 과 기업의 

기술진보율 간의 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비제조업 부문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조업 부문에서 고학력․고연령 근

로자 비 이 높을수록 기업의 기술진보율 상승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Meyer(2011)는 근로자의 연령구조와 신기술 도입 간의 계를 분석하 다. 

독일 내 지식집약  서비스 부문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345개 소기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30  미만 청년층의 비 과 비교하여 고령 근

로자의 비 은 신기술 도입 확률과 부(-)의 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이 연구에서는 근로자 연령 분산이 넓을수록 신기술 도입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검증하고자 했다. 이는 은층 근로자와 고령층 근로자

가 보유한 인 자본의 특성이 상호보완 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이론(Lazear, 

1979)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은층 근로자는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 습득 능력이 고령층 근로자에 비해 상 으로 뛰어나다. 반 로 고

령층 근로자는 신기술을 목시킬 기업 내부의 생산공정(intra-firm operating 

process)에 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 내 연령층이 다양하

게 분포할수록 신기술 도입에 따른 효과가 커질 수 있다. 분석결과, 기업 내 근

로자 연령의 분산은 신기술 도입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계가 없었다. 그러

나 워크를 기업의 조직문화 로그램으로 도입한 경우, 근로자의 연령분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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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 일수록 신기술 도입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3. 근로자 연령구조와 기업의 생산성

근로자 연령구조와 기업 생산성 간의 계에 해서 기존 연구들은 서로 상

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우선 Mincer(1974)는 고령층 근로자가 직무 련 경

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은층보다 생산성이 높

다고 주장하 다. 일자리 매칭 이론(job matching theory)도 고령층 근로자는 

다양한 직업 경로를 거쳐온 만큼 재 자신에게 가장 합하고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한다(Johnson, 1978).

한편, Becker(1962)도 인 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을 통해 고령층 

근로자가 은층 근로자보다 생산성이 높을 수 있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 기

업과 근로자는 기업특수  인 자본(firm specific human capital)2)을 형성하는 

데 따른 비용과 편익을 공유하게 되는데 공유 방식은 다음과 같다. 기업이 기업

특수  인 자본 축 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실시할 경우 기에는 근로자의 

한계생산성보다 높은 임 을 지 하며 훈련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그 신 

훈련 이후 근로자의 임 상승은 인 자본 축 을 통해 향상된 한계생산성보다 

낮은 수 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한계생산성보다 낮은 임 을 받는 고령층 근

로자의 비 이 높은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생산 일 수 있다. 

반 로 고령층 근로자가 연령 근로자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는 것을 지지하

는 연구도 다수 발견된다. Akerlof(1976)는 근로자의 능력에 한 불완  정보

(incomplete information)에 주목하 다. 은 근로자는 아직 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경력 기에 자신이 가진 능력에 한 신호를 보내기 해 노력할 유인이 

크며 이러한 노력은 높은 생산성으로 발 된다는 것이다. 

인 자본 투자의 에서 고연령 근로자는 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 에

서 교육훈련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습득 유인이 낮으며(Hayward et al., 1998), 

사용자 입장에서도 인 자본 투자수익의 회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층 근

2) 기업특수  인 자본(firm specific human capital)은 재의 직장에만 특화된 훈련과 교

육으로 이직 후 활용이 어려우며, 어디서나 활용이 가능한 일반  인 자본(general human 
capital)과 비되는 개념이다(Becker,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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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를 교육시킬 실익이 낮다(Brooke, 2003; Prskawetz et al., 2006). 

한편, Lazear(1979)는 이연임 이론(deferred compensation theory)을 통해 임

수 이 근속연수에 따라 높아지는 이유를 설명하 다. Lazear의 이론에 따르

면 기업은 근로자 경력 기에 한계생산성보다 낮은 임 을 지 하는 한편, 경

력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는 한계생산성보다 높은 임 을 지 함으로써 근로

자의 업무태만을 방지하고 승진을 해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 

경우 Becker(1962)의 이론과는 반 로 기업 입장에서는 한계생산성보다 낮은 

임 을 받는 은층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하는 것이 생산 일 수 있다.

근로자의 연령구조가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향을 다룬 실증 연구들은 많지 

않다. 부분의 연구들은 근로자의 연령과 기업의 경 실  사이에 역 U자형 

계(inverted u shape)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Lallemand & Rycx, 2009). 일반

으로 50세까지는 근로자의 연령과 기업의 경 실  사이에 강한 정(+)의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50세를 기 으로 경 실 이 감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스웨덴(Andersson et al., 2002), 랑스(Crépon, 2003), 

캐나다(Dostie, 2006), 미국(Haltiwanger et al., 1999) 등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공통 으로 나타났다(Lallemand & Rycx, 2009).

표 인 연구들을 소개하면, 우선 Lallemand & Rycx(2009)는 벨기에 사업

체의 사용자 - 근로자 매칭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업장 내 고령층 근로자(49세 

이상)의 비 이 높을수록 1인당 부가가치로 측정되는 기업의 생산성이 낮아진

다는 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정보통신 부문에

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 로 Van Ours(2009)가 네덜란드 2,944개 제조업의 

사용자-근로자 매칭 데이터를 구축하여 근로자 연령과 임 , 생산성의 계를 

분석하 으나 50세 이후에 근로자의 생산성이 감소한다는 실증 인 근거를 찾

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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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데이터  분석방법

1.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 조사 2～5차년도 자

료이다. 1차년도 자료는 주요 변수로 활용되는 신기술․신기계 도입 여부에 

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하 다. 분석에는 2,438개 기업의 

7,017개 측치가 사용되었다.3)  

종속변수로 사용한 신기술 도입 여부는 이변수(binary variable)로 측정되며, 

최근 5년간 신기술․신기계 도입 등 기술개선 로그램을 수행한 이 있는 경

우 1의 값을, 그 외의 경우 0의 값을 부여하 다.  다른 종속변수인 기업의 

생산성은 사업체의 총부가가치를 근로자 수로 나  1인당 부가가치(value 

added per employee)로 측정했다. 사업체의 부가가치는 이상헌(2014)이 사용한 

방식을 차용하여 업이익과 노동수익의 합으로 계산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하는 설명변수는 근로자들의 연령수 과 연

령의 분산이다. 근로자들의 연령수 은 30세 미만, 30∼50세 미만,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의 3개 범주로 구성했다. 연령의 분산은 허핀달 지수(herfindahl 

index)로 계산했다. 허핀달 지수는 산업 내 기업의 집 도를 측정하기 해 많

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여기서는 기업 내 연령의 집 도(분포)를 측정하기 해 

사용했다. 앞선 선행연구(Meyer, 2011)에서도 논한 바 있듯이 기업 내 연령층

이 다양하게 분포할수록 연령계층 간 인 자본의 상호보완 효과가 작용하여 신

기술 도입 확률이 커질 수 있다는 가설이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 내 연령이 

특정연령에 집 될수록, 즉 허핀달 지수가 높을수록 신기술 도입 확률은 낮아

질 것이다. 

구체 으로 해당 사업체 내에서 3개 연령범주가 차지하는 유율을 제곱하

3) 단, 생산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변수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5,169개의 측치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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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합계하여 계산하 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기업 의 허핀달 지수()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근로자의 비 을, 하첨자 , 

 , 는 각각 30세 미만, 30∼50세 미만, 50세 이상을 의미한다. 만약 이 

기업이 30세 미만의 근로자로만 이루어졌다면 허핀달 지수는 1의 값을 가지게 

되며, 각 연령범주별로 3분의 1씩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략 0.333의 값

을 가지게 된다.4) 즉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인력구조에서 특정 연령 의 집 도

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반 로 0에 가까울수록 다양한 연령 의 근로자가 고

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표본에서는 특정 연령범주가 0의 값을 가지는 기업들도 존재한다. 만약 유효

한 연령범주의 비율이 동일하다면, 허핀달 지수의 계산과정상 3개의 연령범주

에서 30세 미만 근로자( 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기업과 30∼50

세 미만의 간 연령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기업 간 연령분포가 동일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가 연령의 분포가 더욱 넓은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해 3개의 연령범주에서 간연령 인 30∼50세 미만의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기업의 경우 허핀달 지수에 0.75의 가 치를 부여하여 보정하 다. 

외부요인들을 통제하기 해 기업의 신기술 도입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되는 여러 설명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하 다. Rosenberg(1972)에 따르면 근로자

들의 숙련 수 은 기술 확산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근로자의 숙련

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술변화는 고숙련 근로자에 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Card & DiNardo, 2002). 이와 같이 근로자들의 숙련수 이 신기술 도입에 미

치는 효과를 반 하기 해 해당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학력수 과 

문직 근로자의 비 을 측정하여 변수로 활용하 다. 자는 연속변수로 변환하

여 사용하 으며, 후자는 체 근로자  가장 많은 정규직 직종을 묻는 설문을 

이용하여 해당 직종이 문직일 경우 1의 값을, 아닌 경우 0의 값을 취하는 더

미변수로 설정하 다. 

4) 만약 n개의 연령군이 있고, 모든 연령군이 동일한 비 을 차지한다면, n이 무한 로 갈수

록 허핀달 지수는 0으로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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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시장의 경쟁수 이 높을수록 신기술 도입에 한 필요

성도 커질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시장의 높은 경쟁압력이 기업의 신활동에 

미치는 정  향은 Schumpeter(1942)와 Arrow(1962) 이후 수많은 연구들에 

의해 입증되어 왔다(Vives, 2008). 시장 경쟁수 을 분석에 반 하기 하여, 

‘주력제품 국내 시장경쟁 정도’를 질문하는 문항을 이용하 다. 이 문항은 5  

척도로 측정되어 있는데 경쟁이 덜할수록 높은 수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의를 해 경쟁이 심할수록 더 높은 수를 취하도록 변

경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기업의 연령은 조사시 과 설립연도 간 차이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업력이 

오래된 기업은 보다 통 인 방식으로 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기술 도입

에 소극 인 입장일 수 있다. 반 로 이 기업들은 생산방식, 조직체계의 변경 

등 변화에 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신생기업들에 비해 생산시설 등이 

노후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기술 도입에 극 일 수 있다. 립하는 두 가

설과 같이 기존 실증연구들도 상반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Hollenstein & 

Wörter(2004)는 기업의 연령과 신기술 도입 간의 일 된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

다. 반면 Meyer(2011)의 분석결과에서는 업력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신기술 도

입에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규모도 신기술 도입과 련이 있을 수 있다. Battisti et al.(2007)  

Hollenstein & Wörter(2008)의 연구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신기술의 도입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Meyer(2011)의 논문에서는 기업규

모와 신기술 도입 간 유의한 계를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체 근로

자수로 기업의 규모를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한다.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가 신기술 도입에 미치는 향은 분명치 않다. 노동조합

이 존재하고 단체교섭을 통한 임 상승 압력이 높을 경우, 사용자 측면에서는 

인력 체 기술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해 인건비를 감할 유인이 크다(Tauman & 

Weiss, 1987). 반 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신기술 도입이 인 자본의 가치 하

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기술 도입에 항할 가능성도 높다(Menezes-Filho 

& Reenen, 2003). 이 두 가지 요인이 상충하는 경우, 결국 기업과 노동조합의 

교섭력5)에 따라 신기술 도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Haucap & We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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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수들 외에 해당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특성을 통제하기 해 표 산

업분류 분류를 기 으로 더미변수를 구성하 고, 같은 기간 동안 모든 기업에 

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의 충격을 반 하기 해 연도더미를 변수에 포함했다. 

<표 1> 기 통계량 

변수명 체
신기술

미도입 도입

신기술 도입 0.276 - -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백만 원) 112.927 114.726 109.089 
허핀달 지수 0.580 0.585 0.567 
30세 미만 근로자 비율 0.190 0.178 0.219 
30～50세 미만 근로자 비율 0.627 0.624 0.636 
50  이상 근로자 비율 0.183 0.198 0.145 
평균 학력수 (년) 14.018 14.008 14.043 
기업연령(년) 25.230 23.931 28.640 
근로자 수(백 명) 3.832 2.702 6.796 
노동조합 0.376 0.311 0.546 
문직근로자 0.184 0.179 0.198 

경쟁수 3.836 3.797 3.940 
C. 제조업 0.415 0.351 0.583 
D. 기, 가스  수도사업 0.015 0.014 0.017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0.007 0.008 0.004 
F. 건설업 0.055 0.060 0.042 
G. 도매  소매업 0.066 0.075 0.041 
H. 운수업 0.089 0.104 0.049 
I. 숙박  음식 업 0.020 0.022 0.015 
J. 출 , 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0.039 0.041 0.036 
K. 융  보험업 0.037 0.043 0.023 
L. 부동산업  임 업 0.005 0.006 0.001 
M. 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0.055 0.051 0.067 
N. 사업시설 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0.046 0.057 0.018 
O.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0.004 0.005 0.003 
P. 교육 서비스업 0.060 0.077 0.015 
Q.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0.059 0.051 0.080 
R. 술, 스포츠  여가 련 서비스업 0.012 0.015 0.004 
S. 회  단체,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0.015 0.019 0.004 

5) 고용노동부가 2014년 100명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단체 약 2,769개를 조사한 결

과, 인사․경 권 행사 시 노동조합 동의( 는 합의) 조항이 있는 단체 약은 368개로 나

타났다. 이 368개  신기술 도입이나 기업의 분할․합병에 노조 동의가 필요한 단체 약

은 123개(33.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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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는 에서 설명한 변수들의 기 통계량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신기

술 도입 여부를 보면 측 상 기업의 27.6%가 최근 5년간 신기술․신기계 도

입 등 기술개선 로그램을 수행한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설명변수

들의 기 통계량을 신기술 도입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30세 미만 근로자 비율과 

30∼50세 미만의 간 연령  근로자 비율은 신기술 미도입 기업에서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은 신기술 미도입 기업에서 높았다. 근로자 

수로 측정되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업력(기업연령)이 길수록, 경쟁수 이 높을수

록 신기술을 도입한 비율이 높았다. 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와 시장의 

경쟁수 이 높을수록 신기술을 도입한 비율이 높았다.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는 

112.922백만 원으로 신기술 도입기업과 미도입기업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며, 허핀달 지수도 신기술 도입 여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2. 분석방법

신기술의 도입에 향을 미치는 측되지 않는 요인(unobserved effects)이 

근로자의 연령과 련이 있다면 내생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신기술을 도입

하려는 기업들은 신기술에 보다 유연하게 처할 수 있는 은 근로자들을 채

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동시에 충분한 보상이나 은퇴 로그램 등의 도입

으로 고령자의 퇴직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신기술을 도입할 의도로 

행해지는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들이 연구자에게 측되지 않는다면, 근로자

의 연령이 신기술의 도입에 미치는 향은 편향되어 추정될 것이다. 기존 연구

는 부분 기업의 미 측 특성에 한 고려가 부족했다. 그나마 Meyer(2011)는 

이러한 내생성 문제 을 언 하고는 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 인 방

안은 제시하지 못하 다. 

기존 연구들이 내생성 문제를 간과하 거나 는 해결하지 못했던 주된 이유

는 신기술 도입이라는 종속변수의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본 연구에서

도 마찬가지지만 신기술 도입 여부는 1과 0으로 이루어진 이변수로 측정된다. 

이러한 경우 로짓, 로빗 등 비선형 모형이 주로 사용되는데, 잘 알려진 로 

비선형 추정에서는 패 자료가 가용하더라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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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의 용이 제한 이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 측 특성으로 인한 내생

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Mundlak(1978), Chamberlain(1984)이 제안한 상

임의효과(correlated random effect : CRE) 모형을 용하여 로빗 모형을 추정

한다.7)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는 연도, 기업의 신기술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를 의미하며 는 연구자에게 측되는 변수들로 에서 제시한 설명변

수로 이루어진 벡터이다. 는 신기술 도입에 향을 미치지만 측되지 않는 기

업의 특성, 그리고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만약 
  이면 기업은 신기술

을 도입하고(   ), 그 외의 경우 도입하지 않는다(  ). 상 임의효과 모형

은 기업의 미 측 특성()과 측되는 특성() 간 연 성을 통제하기 한 방

법으로, 미 측 특성에 한 조건부 분포, 구체 으로 ∼
 

 를 

가정하여 추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는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

간단히 설명하면 상 임의효과 모형은 기업의 미 측 특성()을 측변수의 

기업별 평균값 의 함수로 설정하여 추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상수이며 

는 미 측 기업 특성에서도 측변수와 무 한 부분으로 가정한다. 식 (3)을 

식 (2)에 입하여 실제 추정하는 모형을 나타내면 


    

  ,                (4)

6) 고정효과 모형은 시간과 무 한 측되지 않는 특성을 비교  간단한 방법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선형모형에서 자주 사용된다. 하지만 비선형 모형에서 고정효과를 용할 경우 

추정해야 되는 계수가 증가할수록 수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계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 이론 으로 부수  모수 문제(incidental parameter problem)로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Lancaster(2000)를 참조 바란다.
7) 한편, 국내 문헌에서는 강성진(2010), 윤명수 외(2012), 이창우․ 성주(2016) 등이 비선

형 모형에서 미 측 변수를 통제하기 해 상 임의효과 모형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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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미 측 특성()은 조건부 분포의 가정하에 측할 수 있는 특성( )과 

련이 있는 부분( )  련이 없는 부분()으로 분리되고, 자는 추

정이 가능한 변수로 간주되기 때문에 미 측 변수로 인한 내생성 문제에서 벗

어나게 된다. Wooldridge(2009)가 지 하는 바와 같이 미 측 특성의 조건부 

분포를 가정하는 것이 작 일 수 있지만, 최소한 미 측 특성을 통제하여 일

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8)

생산성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모형에서는 종속변수가 연속형이기 때문에 

최소자승법(original least square)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등의 선

형모형을 사용했다. 신기술의 도입과 마찬가지로 생산성에 향을 미치는 기업

의 미 측 이질성을 상할 수 있다. 컨 , 경 자의 경 략, 기업의 조직 

분 기 등 계량경제학자는 측할 수 없지만 생산성에 향을 미치는 여러 요

인들이 존재한다. 선형모형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이 내생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모든 분석에서는 동일한 기업 간 연 성을 허용할 수 있도록 기업수

의 군집표 오차(cluster standard error)를 이용하 다. 

Ⅳ. 분석결과

1. 근로자의 연령이 신기술 도입에 미치는 효과

<표 2>에 식 (4)의 추정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식 (1)과 식 (2)열은 선형확률

모형으로 각각 최소자승법과 고정효과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식 (3)과 

식 (4)열은 비선형 모형으로 로빗 모형과 상 임의효과 모형의 분석결과로 

8) 본문에서 언 한 비선형 모형에서 고정효과의 용이 가능한 특이한 경우의 하나는 로짓

을 이용하는 경우다. 흔히 고정효과 로짓모형(fixed effect logit model)으로 알려진 이 추

정법은 미 측 특성에 한 가정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신 오차항

의 조건부 독립성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일치추정량을 보장하지 못하고, 미 측 특

성에 한 분포를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한계효과의 추정도 어렵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이유와 함께 실제 고정효과 로짓모형을 이용한 추정에서 수렴이 이루어지

지 않아 분석에 사용할 수 없었다. 고정효과 로짓모형  상 임의효과 모형 간의 장단

에 한 자세한 설명은 Wooldridge(2008), Wooldridge(2010) 등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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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0, 1]의 값을 가지므로, 로

빗이 선형확률모형보다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형모형을 

같이 제시한 이유는 상 임의효과 모형이 선형모형의 고정효과처럼 작용하여 

내생성을 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해서이다. 추정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기업수 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이후 계수들의 변화 양상은 선형확

률모형과 로빗 추정 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열 (3)의 로빗 추정결과에서는 모든 변수가 유의한 값을 보 으며, 주요 설

명변수인 고령 근로자의 비 이 증가할수록 신기술 도입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

아지는 결과를 보 다. 하지만 기업의 미 측 이질성을 통제했다고 할 수 있는 

CRE 로빗의 열 (4)에서는 일부 변수들의 유의성이 사라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30~50세 근로자의 비 은 신기술 도입과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50세 이상 근로자가 신기술 도입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도 단순 로빗

의 결과에 비해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미 측 이질성과 

근로자의 연령구조 간 련이 있으며,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인력의 고령화

가 신기술 도입의 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실제보다 크게 편향되어 추정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 으로 은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술에 한 유연성

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어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해 

근로자들의 평균연령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를 

들면, 퇴직보상 을 상향조정할 수도 있으며, 나이가 많은 경력직의 채용을 

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평균 연령을 게 만들 수 있는 의사결정들

은 고령 근로자의 비율과 부(-)의 계를 가질 것이므로, 측되지 못해 오차항

에 남겨진다면 고령 근로자의 비율이 신기술 도입에 미치는 부정  효과는 과

 추정된다. 한편 Meyer(2011)의 로빗 모형을 통한 추정결과에서 30  미만 

근로자 비 이 신기술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0.315로 추정되었으며, 40~55세 

근로자 비 과 55세 근로자 비 에서는 각각 -0.381과 -0.590으로 나타난 바 있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단순 로빗 모형에서 30~50세 근로자의 비율과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의 한계효과는 각각 -0.155와 -0.272로 추정되었다. 즉, 

국내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해외 연구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고령 근로자

의 비율이 신기술 도입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 임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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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통해 내생성을 통제한 결과, 이러한 효과는 상당부분 사라졌다.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Meyer(2011)가 기업의 미 측 특성으로 인한 내생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

다는 에서 분석 결과가 실제보다 과  추정되었을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

<표 2> 근로자의 연령이 신기술 도입에 미치는 효과

Linear Probability Non-linear

OLS
(1)

FE
(2)

probit
(3)

CRE-probit
(4)

30～50세 미만 근로자 비율 -0.165*** -0.036 -0.155*** -0.034

(0.034) (0.039) (0.031) (0.036)

50  이상 근로자 비율 -0.254*** -0.105* -0.272*** -0.111*

(0.042) (0.057) (0.045) (0.061)

평균 학력수 0.015*** 0.006 0.015*** 0.006

(0.004) (0.004) (0.004) (0.004)

기업연령 0.002*** -0.008*** 0.002*** 0.004

(0.000) (0.002) (0.000) (0.006)

근로자 수 0.007*** 0.009*** 0.006*** 0.007***

(0.001) (0.002) (0.001) (0.002)

노동조합 0.206*** 0.026 0.188*** 0.026

(0.016) (0.038) (0.014) (0.036)

문직 근로자  0.069** 0.038 0.066** 0.045

(0.029) (0.036) (0.030) (0.039)

경쟁수 0.026*** 0.020*** 0.025*** 0.020***

(0.006) (0.007) (0.006) (0.007)

상수항 0.146**  0.321***

(0.062) (0.088)

Observations 7,017 7,017 7,017 7,017

R2 0.187 0.018

Pseudo R2 0.170  0.175

  주 : 종속변수는 신기술 도입을 나타내는 이변수이다. 연령의 기 변수는 30세 미만 근로

자의 비율이다. 산업더미와 연도더미가 포함된 결과이다.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호 안은 표 오차를 나타낸다. Non-linear에 보고된 수치

는 한계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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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수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앞선 로빗 추정에서 유의했던 부분의 변

수들의 유의성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직 근로자 수와 경쟁수 만

이 신기술 도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신기술 도입에 더욱 극 이며, 강한 시장경쟁은 신기술 도입을 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근로자의 연령 분포가 신기술 도입에 미치는 효과 

근로자 연령의 분포와 신기술 도입 간의 계를 살펴보기 해 근로자 연령 

<표 3> 근로자의 연령 분포가 신기술 도입에 미치는 효과

probit
(1)

probit
(2)

CRE-probit
(3)

근로자 연령의 허핀달 지수 -0.139*** -0.152*** 0.020
(0.038) (0.047) (0.055)

30～50세 미만 근로자 비율 -0.088** -0.043
(0.036) (0.045)

50  이상 근로자 비율 -0.274*** -0.111*
(0.047) (0.063)

평균 학력수 0.019*** 0.015*** 0.006
(0.004) (0.004) (0.004)

기업연령 0.001*** 0.002*** 0.006
(0.000) (0.000) (0.006)

근로자 수 0.007*** 0.006*** 0.007***
(0.002) (0.001) (0.002)

노동조합  0.181*** 0.188*** 0.026
(0.014) (0.014) (0.035)

문직 근로자 0.072** 0.065** 0.045
(0.030) (0.030) (0.039)

경쟁수 0.027***  0.026*** 0.020***
(0.006) (0.006) (0.007)

Observations 7,017 7,017 7,017
Pseudo R2 0.166 0.172  0.177

  주 : 보고된 수치는 한계효과를 의미한다. 종속변수는 신기술 도입을 나타내는 이변수

이다. 산업더미와 연도더미가 포함된 결과이다. 연령의 기 변수는 30세 미만 근

로자의 비율이다.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호 안은 표

오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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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측정하고 추가 인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모형을 재추정했다. 에서 언

했다시피 근로자 연령 분포는 허핀달 지수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허핀달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인력구조에서 특정 연령 의 집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

며, 반 로 0에 가까울수록 다양한 연령 의 근로자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에 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우선 미 측 변수로 인한 내

생성을 고려하지 않은 열 (1)과 (2)의 결과를 살펴보면 근로자 연령의 분포가 좁

을수록, 즉 특정 연령 의 근로자 비 이 높을수록, 신기술 도입 한 유의한 확

률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의 연령을 통제한 열 (2)에서도 그 유

의성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내생성을 통제한 열 (3)에서는 근

로자의 연령분포가 신기술 도입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근로자의 연령구조와 생산성

근로자 연령구조와 기업의 생산성 간의 계를 악하기 해 종속변수를 근

로자 1인당 부가가치로 설정하여 모형을 추정했다. 이 분석에서는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이기 때문에 선형모형을 사용했다. <표 4>에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열 (1)의 최소자승법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근로자 연령의 분포가 집 될수록, 

50  이상의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생산성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열 (2)의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에서 근로자의 연령구조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9) 그 외 변수들에서는 근로자들의 평

균 학력수 과 기업의 연령이 높을수록 생산성도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반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시장의 경쟁수 이 높을수록 생산성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 다. 시장의 높은 경쟁수 은 과당경쟁으로 인해 반 인 수익성을 악화시

켜 생산성 한 떨어뜨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와 노동조합은 최소자승법 모형에서는 생산성과의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정효과의 모형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9) 기업의 생산성에 향을 미치는 미 측 변수들의 임의효과(random effect) 가능성을 고려

하여 Hausman 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정효과와 임의효과의 추정계수 간 차이가 없

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했다. 이러한 결과는 미 측 변수와 측 변수 간 련이 있으며, 
미 측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내생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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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근로자의 연령구조와 생산성

OLS

(1)

FE

(2)

근로자 연령의 허핀달 지수 -0.194* 0.030

(0.102) (0.090)

30～50세 미만 근로자 비율 0.049 0.012

(0.080) (0.079)

50  이상 근로자 비율 -0.401*** 0.151

(0.106) (0.155)

평균 학력수 0.083*** 0.021**

(0.008) (0.009)

기업연령 0.003*** 0.038***

(0.001) (0.005)

근로자 수 0.005** -0.006

(0.002) (0.004)

노동조합 0.306*** -0.002

(0.038) (0.055)

문직 근로자 0.028 0.095

(0.075) (0.080)

경쟁수 -0.032* -0.026*

(0.017) (0.013)

상수항 2.928*** 2.886***

(0.142) (0.182)

Observations 5,169 5,169

R2 0.258 0.038

  주 : 종속변수는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이다. 연령의 기 변수는 30세 미만 근로자의 

비율이다. 산업더미와 연도더미가 포함된 결과이다.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호 안은 표 오차를 나타낸다. 

4. 강건성 검정

본 연구에서 주요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신기술 도입 여부는 최근 5년을 기

으로 신기술․신기계 도입 등 기술개선 로그램을 수행한 이 있는지 여부로 

측정했다. 따라서 해당 차수의 신기술 도입이 조사시 이 아닌 과거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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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재의 설명변수들이 과거의 사건을 설명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간 으로 인과 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를 들면 오

직 2009년에만 신기술을 도입한 기업들은 2011년과 2013년에의 조사에서 모두 

최근 5년 동안 신기술을 도입했다고 응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 기업은 사

업체패  조사의 구조상 해당 차수마다 매번 신기술을 도입한 기업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이러한 측정상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확인하기 해, 과

거 차수에 이어 연속으로 신기술 도입이 측되는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고 모

형을 재추정하여 분석결과가 강건하게 유지되는지 검토한다. 

<표 5> 강건성 검정

probit
(1)

CRE-probit
(2)

probit
(3)

CRE-probit
(4)

근로자 연령의 허핀달 지수 -0.104*** 0.044
(0.039) (0.058)

30～50세 미만 근로자 비율 -0.115*** -0.046 -0.075** -0.065
(0.025) (0.038) (0.029) (0.044)

50  이상 근로자 비율 -0.209*** -0.120* -0.214*** -0.118*
(0.037) (0.066) (0.038) (0.069)

평균 학력수 0.013*** 0.007 0.013*** 0.007
(0.003) (0.005) (0.003) (0.005)

기업연령 0.001*** 0.027***  0.001*** 0.028***
(0.000) (0.004) (0.000) (0.004)

근로자 수 0.004*** 0.008*** 0.004*** 0.007***
(0.001) (0.002) (0.001) (0.002)

노동조합 0.127*** 0.028 0.127*** 0.028
(0.010) (0.039) (0.010) (0.039)

문직 근로자 0.002 0.026 0.002 0.025
(0.024) (0.041) (0.024) (0.041)

경쟁수 0.020*** 0.020*** 0.021*** 0.020**
(0.005) (0.008) (0.005) (0.008)

Observations 6,285 6,285 6,285 6,285
Pseudo R2 0.1611 0.1699 0.1622 0.1729

 

  주 : 과거 차수에 이어서 연속으로 신기술 도입이 측된 기업들을 제외한 추정결과이

다. 보고된 수치는 한계효과를 의미한다. 종속변수는 신기술 도입을 나타내는 이변

수이다. 산업더미와 연도더미가 포함된 결과이다. 연령의 기 변수는 30세 미만 

근로자의 비율이다.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호 안은 

표 오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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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으로 설명하면 에서 시로 제시한 기업의 경우는 2007년과 2009년

의 측치만 분석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이산 으로 신기술 도입이 측된 경

우, 컨  어떤 기업이 2007년에는 신기술을 도입했고, 2009년에는 도입하지 

않았고, 다시 2013년에 신기술의 도입이 측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측치

를 분석 상에 모두 포함하 다. 강건성 검정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해당 측치를 제외하지 않은 <표 2>의 3열과 4열  <표 3>

의 2열과 3열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앞선 분석에서는 신기술 도

입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기업연령이 여기서는 신기술 도입에 통계 으

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요 결과라 할 

수 있는 고령 근로자 비 의 확   연령 분포가 신기술 도입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와 유의성은 그 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내생성 통제 여부에 

따른 추정값의 변화, 즉 단순 로빗과 상 임의효과 모형 간 차이도 앞선 분석

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 신기술 도입의 불완 한 측정이 연구의 결과를 크게 

왜곡시키는 가능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Ⅴ. 결 론

지  고령화는  세계 인 상이다. 당장 기업들은 근로자의 고령화로 인

한 신력과 생산성의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여러 연구들이 근로

자의 인력구조가 기업의 의사결정  성과에 미치는 향을 밝히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엄 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

는 근로자의 연령구조가 기업의 신기술 도입과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다. 특히, 상 임의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미 측 이질성 통제에 주안 을 두

었다. 연구자가 측할 수 없는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연령구조와 기업

의신기술 도입 간에는 양방향 인과 계가 존재할 수 있다. 신기술 도입을 해 

은 근로자들의 채용을 늘리거나 은퇴 로그램을 가동하여 고령 근로자의 은

퇴를 진하는 경우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생산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생

산성 향상을 목 으로 은 근로자 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략을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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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추정결과에서 그 로 나타났다. 미 측 이질성을 통

제한 모형에서 고령화가 기업의 신기술 도입에 미치는 부정  효과의 크기가 

작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연구를 통해 알려진 고령화가 기

업의 신기술 도입 는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  효과들은 실제보다 과  추정

되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데이터 사용, 신기술 도입 정의 등에서 기존 연구

들과의 차이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들도 완 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본 연

구에서 정의한 신기술 도입은 무 포 인 측면이 있다. 분석에 사용한 사업

체패 에서는 최근 5년간 신기술․신기계 도입 등 기술개선 로그램을 수행

한 이 있는지 여부에 한 설문으로 기업의 신기술 도입 여부를 악하고 있

으며 신기술에 한 구체 인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신기술이라는 

개념자체가 범 하고 모호하다는 데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신기술은 최근 개

발된 새로운 장비의 도입부터 자동화 등 공정 신,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등을 

모두 아우른다. 신기술의 유형은 고령 근로자가 해당 기술을 하는 태도와 기

업의 신기술 도입 의사결정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선 선행연구에서 

Meyer (2011)는 정보통신기술을, Hollenstein & Wörter(2004)는 자상거래를 

각각 신기술로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 근로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

이 상 으로 낮다는 에서 의미를 가진다. 한 신기술의 구체  정의는 기

업이 도입한 신기술이 인력의 체가 가능한 기술(labor-saving techniques)인지 

여부를 가늠하는 데 요할 수 있다. 신기술의 인력 체 가능성은 기업의 신기

술 도입 유인과 이에 따른 고령 근로자의 반응에 결정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들은 본 연구에서 가용자료의 한계로 충분히 다루지 못하

으며, 향후 신기술 도입 련 자료가 보다 구체화된 이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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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ging Workforce on the Adoption of New 

Technologies and Productivity

Jang Yoonseop․Yang Junseok

This paper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structure of employee and adoption of new technologies. Futhermore, it 

analyzes the effect of age structure on firm’s productivity. The empirical 

analysis is based on the 2nd～5th KLI workplace panel survey data. Correlated 

random effect(CRE) model allows us to consider the endogeneity problem 

occurred as the age structure and unobserved heterogeneity are correlated. 

Main results are as following. Simple probit model shows that an aged 

workforce as well as concentrated age structure are negatively related to the 

probability of technology adoption. However, when we control endogeneity 

problem by CRE model, its negative effect is significantly decreased. Same 

result is obtain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structure of employee and 

productivity of the firms. 

It implies that the endogeneity between age structure of employee and 

unobserved heterogeneity could result in upward bias which could exaggerate 

existing literature’s negative effect of an aged workforce on adoption of new 

technologies. 

Keywords : age structure of the workforce, age dispersion of the workforce, adoption 

of new technologies, productivity, workplace panel survey(W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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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일․ 재식)

  ▪자 업 선택과 성과 간의 계:경력 

기 자 업 선택의 장기효과(성지미)

  ▪여성 자원 사활동의 결정요인과 경제  

가치 추정(조선주)

  ▪공동주택의 탁 리 시 실질  사용자의 

단:부당해고의 구제를 심으로(조성혜)

  ▪노동조합의 신활동 참여가 작업장 신

에 미치는 향:업무개선 제안활동 활성

화를 심으로(김 동․신은종)

  ▪독일 근로자 견법의 개정과 시사 (김기선)

◐ 제11권 제4호(2011년 12월)

  ▪복수노조 제도가 노사 계 변화에 미치는 

향(이성희)

  ▪ 졸자의 소기업 취업이 장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박재민․김 규․ 재식)

  ▪자 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향 분석(이승렬)



  ▪공무원노조 리더의 리더십과 조합원 태도 

 행동에 한 연구(박재춘)

  ▪미국 공공부문 근로자의 근로삼권 보장 법

리와 안  분쟁해결(ADR) 차(강 주)

◐ 제12권 제1호(2012년 3월)

  ▪한국의 지역간 임 격차:지역별 고용조사

(RES)를 심으로(김우 )

  ▪자 자 가구의 소득변동과 빈곤에 한 연

구:임 근로자 가구와의 비교를 심으로

(반정호)

  ▪다수  근을 통한 고몰입 인 자원 리

가 구성원의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미치

는 향에 한 연구:심리  임 워먼트

의 매개효과 규명(남정민․ 병 )

  ▪국가인권 원회 고용차별시정 10년 사례의 

분석(조용만)

  ▪북한이탈주민 고용보조 제도 효과성 평가

(박성재․김화순)

  ▪ 국 산재보험의 형성과 노동정치의 역할

에 한 연구(유범상)

◐ 제12권 제2호(2012년 6월)

  ▪자동화기술과 작업조직(노용진)

  ▪기업의 자원 사 지원정책의 효과(강철희․

허수연․김 종)

  ▪청년층 구직활동과 하향취업(김종성․이병

훈․신재열)

  ▪성별 임 근로의 험과 임 격차(김은

하․백학 )

  ▪연 개 , 연 자산에 한 주  기 오

차, 그리고 축( 승훈)

  ▪이행노동시장의 에서 본 고용보험제도 

발 방안(유길상)

  ▪사업장 근로조건 반에 한 근로감독의 

효과 분석(박원주․ 용일)

◐ 제12권 제3호(2012년 9월)

  ▪정년연장의 법  과제(조용만)

  ▪구인․구직조건의 유연성을 고려한 잡매칭

함수의 개발(박성익․조장식․ ․김종

한․류장수)

  ▪ 기술 소기업의 신 략 :독일과 한국

의 사례를 심으로(임운택)

  ▪몰입형 인사 행이 연구개발  창의성에 

미치는 향(김동배)

  ▪인사제도의 내재화, 직무몰입, 역할피로  

이직의도와의 계에 한 연구(김진희)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에 한 인식과 

신활동 간의 계:조직정체성의 매개효과

(최 희․임상훈)

  ▪정리해고 등 기업의 고용조정과 독일의 

‘조업단축지원 ’ 제도의 고용안정망 역할

에 한 고찰(이호근)

◐ 제12권 제4호(2012년 12월)

  ▪청년구직자의 취업에 있어서 구직효능감과 

구직강도의 요성(김 동․한용석)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 변화에 따른 참여

율과 참여자 특성 변화(김동헌․박 )

  ▪훈련의 권리, 시장의 늪:실업자훈련의 시

장주의  재편에 한 소고(장홍근․주민

규)

  ▪노동조합교육의 법제화 방안에 한 연구

(오정록)

  ▪쟁의행 에 한 업무방해죄 용의 타당



성과 정책방향 검토:집단  노무제공 거

부행 에 한 단사례를 심으로(류문

호)

◐ 제13권 제1호(2013년 3월)

  ▪자녀의 교육성과에 가구배경이 미치는 

향:형제·자매·남매의 학교정보를 이용

한 분석(양정승)

  ▪모자가구의 소득분포와 빈곤요인 분석(반

정호․김경희)

  ▪Legislative Challenges on Disability 

Employment System in Korea(Mi Kyung 

Cho)

  ▪한국과 국의 최 임 기구 운 실태 비

교연구(채 호․우상범)

  ▪수능성 이 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일반화 성향 수 근법(최필선․

민인식)

  ▪이탈리아 필수공익서비스제도에 한 연

구(신수정)

◐ 제13권 제2호(2013년 6월)

  ▪노동시간 단축과 교 제 개선의 한 사례:

자동차 ‘주간연속 2교 제’의 평가  

과제를 심으로(박태주)

  ▪비정규직 고용 리의 결정 요인에 한 

실증 연구(권순식)

  ▪연령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잠재성

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정효채․석진

홍․박우성)

  ▪사회복지 역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

자성 비교 연구(서정희․오욱찬․박경하)

  ▪직장보육시설과 여성의 고용안정(김정호)

  ▪한국 사업장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반:

두 가지 반 형태를 심으로(백경민․

박기태)

◐ 제13권 제3호(2013년 9월)

  ▪경력 리시스템과 조직몰입:고성과 인

자원 리의 조 효과(이수 ․석진홍․박

우성)

  ▪베이비부머 세 들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험  의미에 한 연구(박태정)

  ▪여성 고령 노동자와 임  노동시장의 

상호구성:성차별과 연령차별의 첩  

일자리 분리에 한 고찰(김수 ․이정

아․정주연)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결정요인  노동

시장 정착가능성에 한 연구(강순희)

  ▪ 학재학 기간의 휴학경험과 직장생활(김

동)

  ▪최 임 법의 패러다임 탐색:미국 공정

근로기 법상 ‘공정성’ 개념과 그 함의(강

주)

  ▪고용상 극  조치에 한 법  정당성 

단:미국과 유럽연합의 사례(심재진)

◐ 제13권 제4호(2013년 12월)

  ▪Y세 의 일과 삶의 균형 :세 별 일의 

가치를 통해 본 의미  역할(이혜정․유

규창)

  ▪일자리 재량의 인식과 만족도(성지미)

  ▪외국인은 내국인을 체하는가? :보완탄

력성 추정을 통한 분석(남성일)

  ▪취약계층에 한 고용서비스는 어떻게 제

공해야 효과가 있는가?(김혜원)



  ▪통상임  산정을 한 기 시간(박은정)

  ▪사내하도 과 산업안 보건:독일 법제를 

심으로(김기선)

◐ 제14권 제1호(2014년 3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와 상태의

존성(최효미)

  ▪베이비부머 세  은퇴기 임 피크제의 정

책  활성화 방안에 한 탐색  연구:

임 피크제에 한 기존 국내 연구의 분

석과 정책  시사 을 심으로(이 면․

정선아)

  ▪자발  이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직무순환제도의 보완  효과

를 심으로(옥지호)

  ▪고용서비스 민간 탁조건의 국제비교와 시

사 (유길상)

  ▪안 분 기 구성요소에 한 실증  연구

(문기섭․장 철)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용 특

례 조항의 비  검토:특수형태근로종사

자에 한 산재보험료 부담의 타당성 문

제를 심으로(장우찬)

◐ 제14권 제2호(2014년 6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의 이원성(二元

性) :단체교섭 당사자와 부당노동행 (지

배․개입) 주체의 해석(류문호)

  ▪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의 문제 과 정책

 시사 (임상훈․박용철)

  ▪산재보험 장해연  수 자 생명표 개발 

연구(정홍주․ 용범․이 복)

  ▪노동쟁의 조정 원회 다양성과 조정성과

에 한 탐색  연구(송민수․김동원)

◐ 제14권 제3호(2014년 9월)

  ▪고용의 질:연령계층화와 구조  지체에 

한 탐색(1983～2012)(유홍 ․김기헌․오병돈)

  ▪사회보험의 법  사각지 :임 근로자 용

제외 규정과 규모의 변화(서정희․백승호)

  ▪인력 고령화가 기업의 생산성과 인건비에 

미치는 향(석진홍․박우성)

  ▪분사형 인사아웃소싱의 동향과 과제(양동

훈)

◐ 제14권 제4호(2014년 12월)

  ▪자동화와 근로시간 행(노용진)

  ▪육아휴직제도의 여성 고용 효과 :정액제에

서 정률제 여제도로의 변화를 심으로

(윤자 ․홍민기)

  ▪근로자참여가 간 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이주형․이 면․

이윤상)

◐ 제15권 제1호(2015년 3월)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비정규 고용형태

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서정희)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향(문지선)

  ▪ 학 졸업 임 근로자의 희망임  충족과 

고용(박천수)

  ▪기후변화 향에 취약한 직종 악을 

한 탐색  연구(김동 )

  ▪멕시코 노동법의 제도  특징과 작업장 

노사 계 연구(김주희)

  ▪사업장 안 사고의 규율: 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 사례(심재진)



◐ 제15권 제2호(2015년 6월)

  ▪최 임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향:산

업연 표를 활용한 분석(강승복)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과 정책  시사

(조성호․변수정)

  ▪ 업발생 결정요인 패 분석(김정우․송민

수)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

구성에 미친 향 분석(이용 )

  ▪국내 지속가능경 보고서의 노동/인권 분

야에 한 실태 분석: 2013년도 발간 보고

서를 심으로(이정원․정선욱)

◐ 제15권 제3호(2015년 9월)

  ▪한국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이동:그 결정

요인(김혜진)

  ▪잡 크래 의 선행요인과 일 련 결과

에 하여:자발  직무변화의 통합  모

형(강혜선․서배배․구자숙)

  ▪ 장 리자의 리더십, 근로자 참여, 내재

 보상(김동배․김기태)

  ▪감염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박은

정)

◐ 제15권 제4호(2015년 12월)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의 

변화(사명철)

  ▪수학에 한 태도  수학실력이 노동시

장 성과에 미치는 향:남녀 임 격차를 

심으로(임찬 )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고용

보험을 심으로(이병희)

  ▪ 구․경북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의 개선방안( 인․오선

희․김승호․김기근)

  ▪고용서비스 민간 탁기  간 경쟁도와 

탁 규모가 취업성과에 미치는 향(김

혜원)

  ▪외국인력의 교육투자수익률 분석(김혜진)

  ▪이주노동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에 

한 실증분석(남성일․ 재식․김진웅)

◐ 제16권 제1호(2016년 3월)

 ▪직원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계:고성과자

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을 고려한 탐색  

연구(권기욱)

 ▪임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

인분석:직업숙련 유형을 심으로(강 )

 ▪ 임  상태의존성 분석(신우진)

 ▪미국 공동사용자 원리의 변화와 간 고용

계에 한 함의: ‘ 라우닝-페리스 사건’ 

결정(2015)을 심으로(신은종)

◐ 제16권 제2호(2016년 6월)

 ▪차등  임 인상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상  임 수 의 조

효과를 심으로(옥지호)

 ▪의 -시장임  갭이 졸자 첫 취업까지

의 기간에 미치는 향(최기성)

 ▪직무분석을 활용한 직무 심 인사 리와 

고령화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향(김재

원․유규창)

 ▪역할 의 이론  검토와 시사 (박우성․이

병하)

◐ 제16권 제3호(2016년 9월)

 ▪청년층의 졸 임  리미엄 분석(이유

진․김의 )



 ▪노조 미가입 근로자의 근로자 표제도 인

식에 한 향요인 연구:노동조합과 노사

의회 계를 심으로(최 하․이 면)

 ▪감정노동과 노동법(박은정)

 ▪산재보험 이용여부가 건강문제로 인한 노

동 미복귀에 미치는 향:직업성 손상을 

심으로(박지은․권순만)

◐ 제16권 제4호(2016년 12월)

 ▪디지털화와 노동:디지털시  노동의 과제

(김기선)

 ▪일자리 질의 양극화 추이에 한 실증분석

(이병훈․신 ․송리라)

 ▪장시간 근로와 조직: 과근로시간이 여성 

리직 비율에 미치는 향(신희연․한보 )

 ▪ 소기업의 생산성과 인 자원개발정책

(김태기)

 ▪ 로벌 융 기 이후, 노동조합의 도구  

역할에 한 근로자의 인식 변화에 한 

연구(이 면․나인강․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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